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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급속한 하락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

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인구구조의

고령화를겪게될 것으로전망된다. 인구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고령화사회(노인인구비율7 % )에서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1 4 % )로의 진입

이 2 0년 내에이루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러한

추세는 프랑스의11 0년, 스웨덴의8 5년, 미국의7 1년

등에비하면 매우빠른것으로서, 가장급속한 고령화

를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일본의 2 4년보다도 빠

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지난 1 9 9 0년대

이후 하락추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하락세가

가속화되는모습을보이고 있다. 1988년의4 0 %를 정

점으로 최근에는 약 28% 수준까지떨어진 것으로 추

산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주당 노동시간도

1 9 8 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해오고 있다. 1986년의

5 2 . 5시간을정점으로최근에는약 4 6시간으로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인구의고령화와 저축률의 하락, 그

리고노동시간의감소는경제전체의생산능력감퇴를

가져와앞으로우리경제의전분야에걸쳐서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지 않을경우향후1 0∼1 5년 뒤부터 우

리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지금의 일본처럼 장기침체로

빠져들가능성이높은상황에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1

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선진경제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고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 약 2 0년간 6∼7 %의 성장률

을 지속해나가지 않으면 선진경제로의

진입이어렵다. 그러나앞서지적한바와

같이앞으로생산요소의투입이빠르게줄어들것이므

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은 결국 빠른 생산성 증가에

서 찾을수밖에없다. 여기에바로우리경제의제도개

혁과구조조정의중요성이있다. 

우리에게는현재와같은비효율적인제도, 비생산적

인 조직의 운영방식을 오래 끌고갈 만한 선택의 여지

가 없다. 지난 약 한 세기 동안 많은나라들이 후진국

에서선진국대열로의진입을시도하였으나일본을제

외하고는거의성공한예를찾아볼수 없다. 그만큼어

렵다는 얘기다. 지금 우리 경제는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다고 보여진다. 1997년경제위기 후 지난5년간 광

범위한분야에걸친개혁이시도되었으나우리경제가

안고 있었던 구조적 문제들의 깊이에 비해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나마국제적인압력이사라진지난2

∼3년간 개혁의 시동은 꺼지고 곳곳에 이전의 고질적

인 문제들이다시고개를들고있다. 

우리경제가 처한대내외, 시대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차기정부의5년은우리경제의장래성패를가름하

2 2 0 0 2 년 1 2월호

고령화사회의 진행과 한국경제

趙 潤 濟 /서강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권두
칼럼



재정포럼 3

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만약차기정부

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극복하고 기회를 충분히

이용한다면2 1세기의 한반도 지도가 바로 설 수 있고

그렇지 못할경우우리는동북아시아의변방국가로남

을 것이다. 

현재우리가당면하고있는대내외환경을고려해볼

때, 우리에게주어진선택은경제전분야에걸친개방과

글로벌스탠더드의도입을확대하는것밖에없을것으로

보인다. 그리고이것이또한우리경제전분야의제도개

혁과구조조정을촉진시키고생산성향상을가져오는길

이 될 것으로보인다. 특히중국경제의급성장으로세계

화의 위협과기회가더욱 빨리 그리고가까이우리에게

다가오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 이는더 이상우리에게

선택의문제가 아닌 필수적인조건이다. 우리와중국이

속한동아시아지역은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경제권으

로유럽과북미지역에이어세계3대경제축의하나로부

상하고있다. 동아시아지역의 경제규모는이미세계경

제의약 1 / 5을점유하고있으며, 일본경제의상대적위축

이 예상되기는하나 중국경제의부상으로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비중은더욱 확대될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빠른 개방과글로벌화로중국에대해선점

하고있는비교우위를지켜나가고동북아지역에서의분

업체계에성공적으로적응해나간다면중국경제의부상

은 우리 경제에커다란도전과동시에기회를제공해줄

것이다.

이 같은관점에서볼 때 우리경제의최대과제는글

로벌화의 속도를 조절하기보다 각 경제부문이 개방된

환경과 변화된질서에빠르게 적응하도록하는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닥쳐올 고령화사회의급속한 진

행과 지속적인 저축률 감소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선진경제로도입하기위한역동적인성장의 기회는향

후 약 1 0∼1 5년간으로제한될수밖에없다. 만약차기

정부에서 개혁의 재시동을 걸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혁과 전반적 생산성 제고로 그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의 장래

는 어두울수밖에없을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과 선진화의 발

길을 더디게 하는 장애는 많다. 교육의 낙후성,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전문성의 부족, 사회곳곳에 퍼져있

는 부패, 외국인에대해폐쇄적인문화와정서, 경직된

관료제도, 타협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정치풍토

등 우리가가지고있는약점은간단치않다. 그러나우

리 경제가가지고있는장점도많다. 우리경제는아직

도 젊다. 그리고우리국민은어느국민보다교육에대

해 강한열의를가지고있다. 또한동북아지역에서한

반도의 지리적이점은 뛰어나며우리민족은근면하고

대단한 위기극복력을가지고 있다. 차기정부의지도자

가 현재우리가 처한문제에 대한깊은인식과 올바른

정책의 선택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간다면 우리

에게희망은있다. 

우리경제는지난약 4 0여년간많은기복과위기를겪

었으나 그래도 경제최빈국에서세계 1 3위로 도약해왔

다. 우리정치도지난1 5년간세계 어느나라에서도찾

아보기힘든빠른민주화를이루어내었다. 그러나우리

의 변화와함께우리를둘러싼대외환경도급속히변화

해왔다. 이제더이상과거성장의바탕이되었던경제제

도와정책추진방식은우리에게유용하지않게되었으며

오히려많은장애가되고있다. 민주화과정을거치면서

이해집단의사익추구로인해 공익과공동선(善)의추

구는실종되고사회규범과질서는붕괴되어왔다. 차기

정부는우리 경제에얼마남지 않은 고성장의기회를5

년간잘 이용하여우리경제가기필코선진경제로진입

하는기틀을마련하기를기대해본다. 

고령화사회의진행과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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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관련세제와 지출현황

孫 元 翼 연구위원( w s o n @ k i p f . r e . k r )

Ⅰ. 문제의 제기

최근 독일의 T I ( 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발표한 부패지수 2 0 0 2 ( C o r r u p t i o n

Perceptions Index 2002)에의하면우리나라는전체1 0 2개 비교대상국중 4 0위로청렴지

수1 0점 중에서4 . 5점을받아아직도상대적부패의정도가심각한수준으로인식되고있다.

우리와경쟁관계에있는싱가포르는5위(9.3), 홍콩은1 4위(8.2), 대만은2 9위( 5 . 6 )로 우리

보다청렴도가월등히높으며 중국의경우5 9위( 3 . 5 )로 우리와커다란 차이가없는것으로

나타난다.

부패와접대의관계는그 구분이분명하지않으나규모, 장소등의측면에서볼 때 정상적

인 접대를벗어나는것을뇌물에해당하는것으로볼 수 있기때문에이러한경우접대행위

를부패행위로간주하게된다. 

1 9 9 6년 과소비와비자금사건이사회적문제로부각되었을때 사회전체의투명성제고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접대비지출에대한 세제상 손비인정 한도를 점진적으로

대폭축소하는세법개정이있었다.

본 연구에서는접대비관련세법개정이후의접대비지출현황에대하여분석하였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현
안
분
석
( 1 )



재정포럼 7

접대비관련세제와지출현황▶▶

1) 소비성서비스업이란호텔업및여관업(관광진흥법에의한관광숙박업제외), 주점업(관광진흥법에의한외국인전용유흥음식

점업및관광유흥음식점업제외), 기타오락·유흥등을목적으로하는일정한사업을말한다(조특령제1 3 0조2항) .

Ⅱ. 접대비관련 세제의 변경 추이

1. 현행세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기타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유사한 성질의 비

용으로서법인의업무와관련하여지출한금액을말한다(법인세법제2 5조 제5항) .

각 사업연도에지출한접대비로서다음의한도액을초과하는금액은손금불산입한다(법인

세법제2 5조 제1항) .

접대비한도액= 1,200만원(중소기업은1 , 8 0 0만원) + (매출액×적용률)

적용률은 1 0 0억원이하분은 0.2%, 100억원초과5 0 0억원이하분은0.1%, 500억원초

과분은0 . 0 3 %이고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서발생하거나소비성서비스업
1 )

에서발생한매출

은적용률을곱하여산출한금액의2 0 %만을한도액으로본다. 

2. 세제개정내역

접대비의손금인정한도는축소또는확대를거듭해왔으며1 9 9 7년 세법개정에서는1 9 9 8

년에서 2 0 0 0년까지 3년에 걸쳐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도록 개정되었

다. 접대비의손금인정한도축소는기업의불필요한지출을감소시킴으로써기업의경쟁력

을제고시키고자한 조치이다.

1 9 9 6년 세법개정에서는상대적으로접대비 지출 규모가 큰 대기업의손금산입한도가축

최근독일의TI(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발표한부패지수2 0 0 2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1 0 2개비교대상국중4 0위로청렴지수1 0점중에서4 . 5점을받아아직도상대적부패의정

도가심각한수준으로인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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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도록조정하였다. 유흥업소의과세표준양성화를유도하고접대비사용의건전성을제고

하기위하여신용카드와유사한기능을하는직불카드및 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로사용

한것도 신용카드사용분으로인정하기로하였다. 

<표1> 접대비손금한도 변경추이

일반기업: 

6 0 0만원

중소기업:

1 , 2 0 0만원

일반기업: 

6 0 0만원

중소기업:  

1 , 8 0 0만원

일반기업: 0.1% 

중소기업: 0.2%

일반기업: 4 0 %

중소기업및

지방소재기업: 3 0 %

전액

손금

인정
2 )

자본금×1 % +매출액×

0 . 0 3 5 (중소0 . 0 5 )
1 9 9 2∼1 9 9 3 2 %

일반기업: 0.15% 

중소기업: 0.3%

일반기업: 5 0 %

중소기업및

지방소재기업: 3 0 %

전액

손금

인정

1 9 9 4∼1 9 9 5 2 %

1 0 0억원이하: 0.3%

1 0 0∼1 , 0 0 0억원: 0 . 2 %

1 , 0 0 0억원초과: 0 . 1 %

특별시지역: 7 5 %
광역시지역: 6 0 %
시지역: 5 0 %
군지역: 4 0 %

일반

접대비로

통합

1 9 9 6 2 , 4 0 0만원 2 %

1 0 0억원이하: 0.3%

1 0 0∼5 0 0억원: 0.2%

5 0 0억원초과: 0.1%

상동 상동
자기자본의1 % +매출액의

0 . 0 3 5 % (중소0 . 0 5 % )
1 9 9 7 2 , 4 0 0만원

일반기업: 1 %

중소기업: 2 %

1 0 0억원이하: 0.3%

1 0 0∼5 0 0억원: 0.2%

5 0 0억원초과: 0.06%

특별시지역: 8 0 %

광역시지역: 7 0 %

시지역: 6 0 %

군지역: 5 0 %

상동

①,②중적은금액:

①접대비손비인정한도의2 0 %

②자기자본의1 % +매출액의

0 . 0 3 5 % (중소0 . 0 5 % )

1 9 9 8

일반기업:

1 , 2 0 0만원

중소기업:

1 , 8 0 0만원

일반기업: 0 %

중소기업: 1 %

1 0 0억원이하: 0.3%

1 0 0∼5 0 0억원: 0.15%

5 0 0억원초과: 0.04%

상동 상동 접대비한도액의1 0 %1 9 9 9

일반기업:

1 , 2 0 0만원

중소기업: 

1 , 8 0 0만원

0 %

1 0 0억원이하: 0.2%

1 0 0∼5 0 0억원: 0.1%

5 0 0억원초과: 0.03%

상동 상동 폐지2 0 0 0

일반기업:

1 , 2 0 0만원

중소기업:

1 , 8 0 0만원

0 %

적용연도 기본금액
자본금 매출액 신용카드사용 해외

기밀비손비한도
기준비율

1 )

기준비율 의무비율 접대비

주: 1) 1994년까지는자본금, 1995년부터자기자본을기준으로하며, 자본금및자기자본모두5 0억원을한도로함.

2) 매출액기준계산시외화수입금액의6 0 % (중소기업5 0 % )를매출액에서제외하였으나1 9 9 5년세법개정시이규정을폐

지하였음.

자료: 재정경제부, 『간추린개정세법』,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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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8년 세법개정시신용카드등의사용의무를강화하고기밀비제도를폐지하였으며1회

접대비5만원이상지출시100% 신용카드사용을 의무화함에따라1 0만원이상현금·영

수증거래분에적용되던접대비지출명세서제출제도도폐지하였다. 

1 9 9 9년부터는기밀비손비인정한도를접대비한도액의1 0 %로 축소하고2 0 0 0년부터는완

전히폐지하였다. 

1 9 9 9년 세법개정에서는근로자의신용카드사용금액에대한소득공제제도및 신용카드매

출전표의복권제도도입을계기로법인명의의신용카드사용액만을접대비로손비인정함으

로써사적경비의부당경비처리억제등 기업경비지출의투명성을제고하고동일한신용카드

사용금액이 근로소득공제 및 법인의 비용으로 이중처리되는등 남용소지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가이루어졌다.   

2 0 0 1년 세법개정에서는1회접대비지출액이5만원을초과하는경우신용카드사용시에만

손비인정되는점을감안하여신용카드등 사용비율에따른접대비손금불산입제도를폐지하

였다. 소비성서비스업과부동산업의경우접대비 손금한도계산시 매출액기준적용률을곱

하여산출된금액의2 0 %만을한도로하였으나이러한규정에서부동산업을제외하였다. 

Ⅲ. 외국의 접대비 관련 제도

1. 미국

사업수행과관련하여통상적으로필요한접대비는사업활동에직접관련된것과사업목

적의 회의 직전 또는 직후에 지출되는 경우 지출액의 5 0 %를 손금산입한다. 사업목적으로

제공되는기부는연간1인당2 5달러한도 내에서손금인정된다.

영업활동에 직접 관계되는 접대비( D i r e c t l y - R e l a t e d - To Expenses)는장래의 수익 등을

얻을가능성이예견되는경우, 접대가행하여지는동안사업에관계된상담·교섭등이이루

어진경우, 접대와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납세자가참석하지

1 9 9 7년 세법개정에서는1 9 9 8년에서2 0 0 0년까지3년에걸쳐접대비손금인정한도를단계적으

로 인하하도록개정되었다. 접대비의손금인정한도축소는기업의불필요한지출을감소시킴으로

써기업의경쟁력을제고시키고자한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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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접대나나이트클럽, 극장, 스포츠경기장등 실질적으로그 자리에서사업에 관한회담

이가능하지않은경우는영업활동에직접관계되는것으로볼수 없다고규정하고있다.

영업활동에부수된 접대비( A s s o c i a t e d - With Expenses)로는사업에 관계된 회의나 전시

회 전후에이루어지는접대의경우손금산입대상이된다. 이러한경우나이트클럽이나극장

등에서의접대도해당된다.

업무상필요한 식사접대(Business Meals)로손금에 산입되기위해서는납세자나납세자

의 고용인이꼭 참석하여야한다. 영업활동에직접관계되거나영업활동에부수된접대인경

우에만손금처리대상이되므로식사전후에실질적인사업적교섭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

에는손금산입되지않는다.

접대용시설에관계된비용(Entertainment Facility)으로요트, 수영장, 테니스장등의시

설에관계된 비용은원칙적으로손금불산입하나주로종업원을위해사용되는경우에는손

금산입한다. 그러나사교적 목적을 위해 조직된 클럽의 회비(cost of membership)는손금

산입되지않는다. 75달러이상의접대비를손금에산입하기위해서는영수증및 금액, 일시,

장소, 목적및참가자등 관련사항에대한기록을작성·보관해야한다. 

2. 일본

「조세특별조치법」에 교제비등의과세특례규정을두고있다. 교제비등이란교제비, 접대

비, 기밀비, 그외의비용으로서법인이매출처, 매입처, 그의사업에관계되는자 등에대한

접대, 향응, 위안, 선사품, 그밖에이와유사한행위를위하여지출한것을 말한다.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는 종업원의 위안을 위하여 행해지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

용, 달력·수첩·수건등의물품을증여하는데 요구되는비용, 회의와관련된다과·도시락

등의음식물을제공하는데 요구되는비용, 신문·잡지등의출판물이나방송프로그램의편

집을위하여실시하는좌담회등에요구되는비용등이다.  

교제비의손금산입금액은법인의자본금에따라산정된다. 즉, 자본금이1 , 0 0 0만엔이하

인 법인은지출액 중 4 0 0만엔까지는20%, 400만엔을초과하는부분은전액손금불산입하

고 자본금이1천만엔초과5천만엔이하의 법인은 교제비지출액 중 3 0 0만엔까지는2 0 % ,

3 0 0만엔을초과하는부분은전액손금불산입한다. 자본금이 5 , 0 0 0만엔을초과하는법인은

교제비지출액전액을손금불산입한다.

2 0 0 2년 세법개정에서자본금 1천만엔초과5천만엔 이하법인의손금불산입액을교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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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액 중 4 0 0만엔까지는20%, 400만엔초과액은전액 손금불산입하는것으로 개정하여

2 0 0 3년부터는자본금1천만엔이하법인과동일하게적용된다. 

3. 한·미·일접대비 관련제도 비교

각 나라의제도를통해알 수 있는것은우리나라는원칙적으로접대비의손금산입을인정

하고있으나, 일본은원칙적으로 접대비를손금인정하지 않고있으며, 미국의경우 사업에

직접관련된접대비라할지라도5 0 %까지만손금으로인정하고있다.

또한접대비손금인정규모는우리나라의경우기준액에대해일정비율을곱하여산출되

는 데 반해일본은 정액기준이다. <표2 >는 미국, 일본의접대비손금인정한도액및 용도규

제에관련된내용을정리한것이다.

우리나라는원칙적으로접대비의손금산입을인정하고있으나, 일본은원칙적으로접대비를손금

인정하지않고있으며, 미국의경우사업에직접관련된접대비라할지라도5 0 %까지만손금으로

인정하고있다.

<표2> 각국의접대비 관련제도

한도액규제 용도상규제

·1 , 2 0 0만원(중소기업 1 , 8 0 0만원) +매출액기준금

액( 1 0 0억원 이하: 0.2%, 100억∼5 0 0억원:

0.1%, 500억원초과: 0.03%)

·사업에직접관련되는접대비중50% 손금인정

·증정품: 1인당연간 2 5달러

·사업성기부: 1인당연간 2 5달러

·자본금5천만엔이하: 교제비지출액중4 0 0만엔까지

는8 0 %

·자본금5천만엔초과: 교제비지출액전액손금불산입

·손금인정: 회의를 위한 식사·음료, 사업상의 접

대·향응등, 전문가및공공서비스조직에대한회

비, 제출서류에접대일자, 장소, 접대이유, 접대받

은자의이름, 직위등기재요함

·손금부인: 접대용시설(수영장, 사냥용 숙박시설,

테니스장등)과관련된비용, 클럽에대한회비

·증빙이없거나사업무관접대비는접대혜택을본개

인의소득으로의제하고, 접대비로공제할수없음

한국

미국

일본

·지출용도에대한특별한규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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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업의 접대비지출 현황

<표3 >은 한국은행이발표하는『기업경영분석』에 의한지난1 0년 동안의매출액증가율과

접대비증가율을나타낸다. 매출액의경우지난1 0년간평균1 3 %의 증가율을나타낸반면,

접대비의경우평균9 %의 증가율을보이고있다. 1990년대초반, 접대비지출증가율은매

출액증가율을상회하는수준이었으나1 9 9 7년 급격히 증가율이둔화되었고경제위기직후

인 1 9 9 8년에는 접대비 지출이 전년대비18.39% 감소하였다. 1999년에는접대비 증가율

이매출액증가율을상회하였으며2 0 0 0년에는비슷한증가율을보이고있다. 접대비지출비

율의경우1 9 9 6년까지는0.25% 수준을유지하고있었으나1 9 9 7년부터하락하기시작하여

1 9 9 8년에는0 . 1 7 %까지하락하였으며, 그이후0.18% 수준을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기업의접대비지출현황및 추이를분석하기위하여1 9 9 8∼2 0 0 1년 상장기업의

결산재무제표상의매출액에 대한 접대비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표 4 >와 같다. 분석대상은

금융업을제외한
2 )

상장기업중 접대비지출액또는매출액이누락된기업과결산기변경이있

었던기업을 제외한다. 2001년은전체6 0 2개 기업중 접대비 누락3 5개, 매출액누락1개

기업을제외한5 6 6개 기업, 2000년은6 1 9개 기업중 접대비누락2 8개 기업을제외한5 9 1

개 기업, 1999년은6 3 0개 중 결산기변경기업1개와접대비누락기업2 1개 기업을제외한

6 0 8개 기업, 1998년은6 2 0개 기업중 접대비누락인1 5개 기업을제외한6 0 5개 기업을대

상으로한다. 

접대비손금인정한도액은1 9 9 8년부터2 0 0 0년까지매년한도액이축소되는형태로변화

하였다. 1998년까지는기준금액(일반기업1 , 2 0 0만원, 중소기업1 , 8 0 0만원)에 일반기업의

경우매출액을고려하여산출되었고중소기업은자기자본과매출액을고려하여산출되었으

며 매출액 기준금액은 매출액 규모별로 0 . 0 6∼0 . 3 %의 비율이 적용되었다. 1999년부터는

일반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자기자본기준은폐지되고 매출액기준으로만산출되며 매출액기

준비율은 1 9 9 9년 0 . 0 4∼0 . 3 %에서2 0 0 0년부터는 0 . 0 3∼0 . 2 %로 축소되었다.

<표4 >에서보는바와같이1 9 9 5년도의경우접대비지출비율0∼0.1% 구간에속하는기

업은전체의1 4 . 3 %이나2 0 0 1년에는4 1 . 5 %로 나타난다. 이는매출액대비접대비지출비율

이 낮은기업이상당수 증가하였음을의미한다. 또한접대비지출비율이매출액의0∼0 . 2 %

2) 금융업의경우상호신용금고, 증권투자신탁등각기관별로정하여진모집권유비, 매출권유비의명목으로지출된것에한해서

일정범위의금액을손금으로인정하고이의초과액은접대비로간주하므로그산출과정이비금융업과차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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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매출액증가율 및 접대비 증가율 추이

(단위: 10억원, %)

연도 매출액( A )
증가율

접대비( B )
증가율

접대비지출비율 접대비지출비율

(B/A) 증가율

1 9 9 1 3 4 5 , 8 6 2 8 6 3 0 . 2 5

1 9 9 2 3 8 5 , 9 8 7 1 1 . 6 9 4 4 9 . 3 9 0 . 2 4 - 4 . 0 0

1 9 9 3 4 5 0 , 8 5 0 1 6 . 8 1 , 1 3 6 2 0 . 3 4 0 . 2 5 4 . 1 7

1 9 9 4 5 3 1 , 7 2 2 1 7 . 9 4 1 , 3 6 7 2 0 . 3 3 0 . 2 6 4 . 0 0

1 9 9 5 6 3 7 , 2 7 5 1 9 . 8 5 1 , 6 2 4 1 8 . 8 0 . 2 5 - 3 . 8 5

1 9 9 6 7 2 9 , 7 6 4 1 4 . 5 1 1 , 8 0 2 1 0 . 9 6 0 . 2 5 0

1 9 9 7 8 7 5 , 1 5 6 1 9 . 9 2 1 , 8 7 1 3 . 8 3 0 . 2 1 1 6 . 0 0

1 9 9 8 9 1 8 , 7 9 8 4 . 9 9 1 , 5 2 7 - 1 8 . 3 9 0 . 1 7 1 9 . 0 5

1 9 9 9 9 4 2 , 0 2 2 2 . 5 3 1 , 6 7 0 9 . 3 6 0 . 1 8 5 . 8 8

2 0 0 0 1 , 0 3 6 , 6 9 4 1 0 . 0 5 1 , 8 3 1 9 . 6 4 0 . 1 8 0

2 0 0 1 1 , 0 4 5 , 6 5 3 0 . 8 6 1 , 9 7 5 7 . 8 6 0 . 1 9 5 . 5 6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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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해당하는기업은매년증가하여1 9 9 8∼2 0 0 1년 기간중에62.8%, 62.2%, 64.8%,

6 5 . 7 %로 나타나고있다. 이로써0∼0.1% 구간에속한기업수의변화만큼큰 변화는아니

지만매출액대비접대비지출비율이낮은기업의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알 수 있

다. 그러나접대비지출비율이1 %를 넘는기업이차지하는비중은 오히려3 . 8 %에서4 . 2 %

로증가하여매출액대비접대비지출비율이높은기업수 역시변화폭은작으나증가하는추

세에있음을알 수 있다. 

1 9 9 8∼2 0 0 1년 상장기업 전체의 접대비지출비율은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0.29%, 0.30%, 0.27%, 0.34%로2 0 0 0년을제외하면증가하는추세다. 1995년에비해서

는 1 9 9 8∼2 0 0 1년 기간중 모든업종의평균접대비 지출비율이낮아졌다. 1995년업종별

접대비지출비율은 어업 0.24%, 광업 0.32%, 제조업 0.37%, 전기·가스·수도사업

0.15%, 건설업0.16%, 도소매업0.18%, 숙박및 음식점업 0.41%, 운수·창고·통신업

0.24%, 부동산·임대업0 . 3 8 %이었다. 1995년에는2 . 0 5 %로 나타난 기타공공사회및 개

인서비스업을제외하면숙박및 음식점업이0 . 4 1 %로 가장높게나타난반면, 1998∼2 0 0 1

<표4> 상장기업의매출액에 대한접대비지출비율분포

(단위: 개, %)

접대비지출 1 9 9 5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비율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0 ∼0.1  

0.1 ∼0 . 2

0.2 ∼0 . 3

0.3 ∼0 . 4

0.4 ∼0 . 5

0.5 ∼0 . 6

0.6 ∼0 . 7

0.7 ∼0 . 8

0.8 ∼0 . 9

0.9 ∼1 

1 이상

전 체

84 

1 6 9

1 1 3

7 2

4 8

2 6

2 3

1 1

1 0

6

2 2

5 8 4

1 4 . 3

2 8 . 9

1 9 . 3

1 2 . 3

8 . 2

4 . 5

3 . 9

1 . 9

1 . 7

1 . 0

3 . 8

2 2 1

1 5 9

9 3

4 4

2 5

1 7

7

6

7

2

2 4

6 0 5

3 6 . 5

2 6 . 3

1 5 . 4

7 . 3

4 . 1

2 . 8

1 . 2

1 . 0

1 . 2

0 . 3

4 . 0

2 2 6

1 5 2

9 0

5 4

2 7

1 6

5

4

4

3

2 7

6 0 8

3 7 . 1

2 5 . 1

1 4 . 8

8 . 9

4 . 4

2 . 6

0 . 8

0 . 7

0 . 7

0 . 5

4 . 4

2 2 6

1 5 7

8 0

4 4

1 9

2 1

8

6

4

1

2 5

5 9 1

3 8 . 2

2 6 . 6

1 3 . 5

7 . 4

3 . 2

3 . 6

1 . 4

1 . 0

0 . 7

0 . 2

4 . 2

2 3 5

1 3 7

7 0

3 2

2 5

1 4

1 8

3

6

2

2 4

5 6 6

4 1 . 5

2 4 . 2

1 2 . 3

5 . 7

4 . 4

2 . 5

3 . 2

0 . 5

1 . 1

0 . 4

4 . 2

주: 1. 접대비지출비율= (접대비/매출액)×1 0 0

2. 1998년기업중자기자본이음수인기업은8 9개이며이들은자기자본이0인것으로계산하였음. 

자료: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1998∼2 0 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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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기간중에는사업서비스업다음으로제조업의접대비지출비율이가장높게나타나고있

다. 기타공공사회및 개인서비스업과오락, 문화및 운동관련산업의접대비지출비율이상당

히 높게나타나지만이는각각1개의기업이속해있으므로업종을대표한다고보기는어렵

다고할수 있다. 

실제로 기업이 현행세제에 의한손금산입한도액을어느정도초과하여 지출하고있는지

접대비손금인정한도액은1 9 9 8년부터2 0 0 0년까지매년한도액이축소되는형태로변화하였다.

1 9 9 9년부터는일반기업과중소기업모두자기자본기준은폐지되고매출액기준으로만산출되며

매출액기준비율은 1 9 9 9년0 . 0 4∼0 . 3 %에서2 0 0 0년부터는 0 . 0 3∼0 . 2 %로축소되었다.

<표5> 업종별평균접대비지출비율

(단위:  %)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업종
기업수

접대비
기업수

접대비
기업수

접대비
기업수

접대비

지출비율 지출비율 지출비율 지출비율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전 체

5

1

4 8 3

9

4 9

3 7

1

1 4

2

-

3

1

-

6 0 5

0 . 1 3

0 . 1 4

0 . 3 3

0 . 0 8

0 . 0 9

0 . 1 0

0 . 1 4

0 . 1 8

0 . 1 2

-

0 . 4 1

3 . 7 8

-

0 . 2 9

5

1

4 8 5

1 0

4 8

3 5

1

1 5

2

-

5

1

-

6 0 8

0 . 1 3

0 . 1 3

0 . 3 2

0 . 0 7

0 . 0 9

0 . 1 1

0 . 1 4

0 . 1 9

0 . 0 3

-

0 . 3 5

7 . 4 3

-

0 . 3 0

5

1

4 7 5

1 0

4 1

3 5

1

1 5

1

1

5

-

1

5 9 1

0 . 1 3

0 . 1 2

0 . 2 9

0 . 0 6

0 . 0 8

0 . 1 2

0 . 1 4

0 . 1 8

0 . 0 2

0 . 1 6

0 . 4 2

-

8 . 8 1

0 . 2 7

4

2

4 4 5

8

4 0

4 1

1

1 6

1

-

7

-

1

5 6 6

0 . 1 3

0 . 1 0

0 . 3 7

0 . 0 7

0 . 0 9

0 . 1 2

0 . 1 5

0 . 1 4

0 . 0 3

-

0 . 5 4

-

1 2 . 1 2

0 . 3 4

주: 2 0 0 0년부터한국표준산업분류가변경되어1 9 9 8년과1 9 9 9년자료를변경된표준산업분류에맞게조정하였음(운수, 창고

및통신업은운수업과통신업으로,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과사업서비스업으로, 도소매및소

비자용품수리업은도소매업과수리업으로분리) .

자료: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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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상장기업의업종별평균접대비지출액및 손금한도초과액

(단위:  백만원, %)

1 9 9 8년 1 9 9 9년

업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도

지출액 한도액 초과액 초과율
1 )

지출액 한도액 초과액 초과율
1 )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사회및개인서비스

1 8 0

5 8

3 7 1

4 9 5

3 6 1

5 7 6

4 5 8

5 1 8

1 , 4 5 3

1 , 0 8 0

1 1 2

3 2 1

1 0 3

4 5 0

1 , 4 3 1

6 5 1

1 , 9 2 9

6 7 5

8 6 3

1 , 3 6 0

5 6 4

2 1

- 1 4 1

- 4 5

- 8 0

- 9 3 7

- 2 8 9

- 1 , 3 5 3

- 2 1 7

- 3 4 6

9 3

5 1 7

9 1

- 7 8

- 7 7

- 2 2

- 1 8 9

- 8 0

- 2 3 5

- 4 7

- 6 7

6 . 4

4 8

8 1

1 6 0

5 0

3 9 1

3 5 2

3 9 0

5 6 8

5 2 1

5 8 1

2 , 1 8 4

9 0 1

1 2 9

2 3 5

8 3

3 3 2

9 9 5

4 7 8

1 , 2 2 2

5 8 7

5 9 4

2 , 8 5 8

3 3 0

1 7

- 7 5

- 3 3

5 8

- 6 4 3

- 8 8

- 6 5 4

- 6 6

- 1 2

- 6 7 5

5 7 1

1 1 2

- 4 7

- 6 6

1 5

- 1 8 3

- 2 3

- 1 1 5

- 1 3

- 2

- 3 1

6 3

8 7

주: 1) 한도초과율=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

자료: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각연도.

2 0 0 0년 2 0 0 1년

업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도

지출액 한도액 초과액 초과율
1 )

지출액 한도액 초과액 초과율
1 )

어 업

광 업

제조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1 4 6

5 4

4 1 6

4 0 3

4 2 3

5 9 2

5 7 0

6 1 6

1 , 3 7 3

2 4 7

1 , 0 9 2

1 9 5

1 6 5

6 7

2 6 4

8 6 1

3 4 5

5 1 1

4 2 8

4 7 3

1 , 7 8 5

1 7 7

2 3 5

1 6

- 1 9

- 1 4

1 5 2

- 4 5 8

7 8

8 1

1 4 2

1 4 3

- 4 1 2

7 0

8 5 8

1 7 8

- 1 3

- 2 6

3 7

- 1 1 4

1 8

1 4

2 5

2 3

- 3 0

2 8

7 9

9 1

1 6 0

1 1 8

4 0 9

2 7 9

3 7 7

4 2 1

6 4 6

4 5 0

1 , 6 6 9

-

7 1 1

1 3 9

1 8 3

1 9 2

2 4 1

2 9 6

3 9 0

4 6 6

4 5 2

4 9 1

1 , 9 2 5

-

1 8 2

2 0

- 2 3

- 7 4

1 6 8

- 1 7

- 1 3

- 4 5

1 9 4

- 4 1

- 2 5 6

-

5 2 9

1 1 9

- 1 4

- 6 3

4 1

- 6

- 3

- 1 1

3 0

- 9

- 1 5

-

7 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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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기 위하여각 연도의 적용세법에의한한도초과액을산출하였다. 한도초과율이란

접대비지출액에서한도초과금액이차지하는비율을말한다. <표6 >에서는업종별평균접대

비지출액, 평균손금산입한도액, 평균한도초과액을이용하여한도초과율을산출하였다. 한

도초과율을보면1 9 9 8년과1 9 9 9년이비슷한결과를보이는반면2 0 0 0년에는상당한변화

가 있다. 1998년의경우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사회및 개인서비스업을제외한 8

개 업종이한도액에미달하여지출하였으나2 0 0 0년에는어업, 광업, 전기·가스·수도사업,

통신업을제외한8개업종이한도액을초과하여지출한것으로나타난다. 2001년에는2 0 0 0

년에한도를초과하여지출한업종중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이한도를 미달하여지출

1 9 9 8∼2 0 0 1년 한도금액에미달하여접대비를지출한기업비율이감소한것은최근들어접대

비지출액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세법상 인정하는 손금산입한도액기준이 1 9 9 8년부터

2 0 0 2년사이에계속축소되었으므로한도액감소로인한결과로볼수도있다.

<표7> 접대비한도초과율분포

(단위:  개, %)

접대비한도초과율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기업수 구성비

90 ∼1 0 0

80 ∼9 0

70 ∼8 0

60  ∼7 0

50 ∼6 0

40 ∼5 0

30 ∼4 0

20 ∼3 0

10 ∼ 0

0  ∼1 0

- 50 ∼0

- 50 미만

계

1

5

1 8

1 1

1 7

2 6

2 7

3 4

2 1

2 1

1 3 2

2 9 2

6 0 5

0 . 2

0 . 8

3 . 0

1 . 8

2 . 8

4 . 3

4 . 5

5 . 6

3 . 5

3 . 5

2 1 . 8

4 8 . 3

4

1 8

2 0

2 9

3 5

3 2

3 5

4 6

3 9

2 3

1 1 9

2 0 8

6 0 8

0 . 7

3 . 0

3 . 3

4 . 8

5 . 8

5 . 3

5 . 8

7 . 6

6 . 4

3 . 8

1 9 . 6

3 4 . 2

1 7

2 0

4 2

4 6

4 4

4 7

3 9

4 2

3 4

2 6

9 6

1 3 8

5 9 1

2 . 9

3 . 4

7 . 1

7 . 8

7 . 4

8 . 0

6 . 6

7 . 1

5 . 8

4 . 4

1 6 . 2

2 3 . 3

1 4

2 1

5 1

4 7

2 8

4 7

3 8

4 2

2 3

3 1

8 3

1 4 1

5 6 6

2 . 5

3 . 7

9 . 0

8 . 3

4 . 9

8 . 3

6 . 7

7 . 4

4 . 1

5 . 5

1 4 . 7

2 4 . 9

자료: 한국신용정보,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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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표7 >은 1 9 9 8∼2 0 0 1년의접대비 한도초과율분포를 나타내고있는데, 전체기업중 한

도금액에미달하여접대비를지출한기업비율은연도별로70.1%, 53.8%, 39.5%, 40.6%

로 나타나고있다. 이는최근들어접대비 지출액이증가한결과라고볼 수 있으나 세법상

인정하는손금산입한도액기준이 1 9 9 8년부터2 0 0 0년 사이에 계속축소되었으므로한도액

감소로인한결과로볼 수도있다. 또한손금산입한도액을상당부분줄였음에도불구하고전

체 상장기업중 40% 정도는 접대비손금인정한도액을다 사용하지않고있음을 의미하기

도한다.

Ⅴ. 정책시사점

접대비 손금산입한도는기본금액과매출액기준금액의 합계로 이루어지며, 1995년세법

개정시 처음으로 매출액규모별 차등비율을 적용함으로써손금산입한도의산출방식이 기본

적으로 변경되었다. 1997년개정 이후2 0 0 0년까지 손금산입한도규모가 점진적으로축소

되었으므로, 세법개정에따른손금한도액축소효과를각 매출액단계별로분석하면<표8 >

에서보는바와 같다.

매출액규모가1조원이상인경우접대비지출액손금산입한도가1 9 9 5년 대비약 78% 축

소되었으며, 10조원이상인경우약 80% 정도축소되었음을알 수있다.

<표3 >에서와 같이전체기업을대상으로한 경우접대비 지출비율은1 9 9 5년 0 . 2 5 %에서

2 0 0 0년 0 . 1 8 %로 하락하였으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표 5> 참조) 2001년에

0 . 3 4 %로 1 9 9 5년 수준을 회복하였음을알 수 있다. 또한가장비중이 큰 제조업의 경우를

보면2 0 0 1년에0 . 3 7 %로 역시1 9 9 5년 수준으로나타났다. 즉, 1995년이후접대비지출에

대한세제상의손금산입한도가크게는80% 정도까지대폭축소되었으나매출액대비접대

비지출비율은1 9 9 8년에가장크게하락한이후완만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고할 수 있

다. 2001년의접대비지출비율이0 . 1 9 %로 1 9 9 5년의0 . 2 5 %에는미치지 못하고있으나 증

가추세를나타내고 있으므로향후 2∼3년의접대비지출현황을 유심히 관찰하여 접대비지

출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일경우세제상인정하는손금산입한도액의규모를다시

한번축소하는정책대안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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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1년의접대비지출비율이0 . 1 9 %로1 9 9 5년의0 . 2 5 %에는미치지못하고있으나증가추세를

나타내고있으므로향후2∼3년의접대비지출현황을유심히관찰하여접대비지출비율이지속적

으로증가추세를보일경우세제상인정하는손금산입한도액의규모를다시한번축소하는정책

대안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표8> 세법개정에따른손금한도변동률추이

(단위:  억원, %)

1 9 9 5 1 9 9 6 1 9 9 7 2 0 0 0

매출액
손금 1 9 9 5년대비 1 9 9 5년대비 1 9 9 5년대비

한도액 손금한도액변동률 손금한도액변동률 손금한도액변동률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8 0 0

9 0 0

1 , 0 0 0

2 , 0 0 0

3 , 0 0 0

5 , 0 0 0

7 , 0 0 0

1 0 , 0 0 0

2 0 , 0 0 0

1 0 0 , 0 0 0

0.91 

1 . 3 6

1.51 

1 . 6 6

1.81 

1.96 

2.11 

2.26 

2.41 

2.56 

4.06 

5.56 

8.56 

1 1 . 5 6

1 6 . 0 6

3 1 . 0 6

1 5 1 . 0 6

3 6 . 2 6

2 7 . 9 4

2 8 . 4 8

2 8 . 9 2

2 9 . 2 8

2 9 . 5 9

2 9 . 8 6

3 0 . 0 9

3 0 . 2 9

3 0 . 4 7

6 . 9 0

- 3 . 9 6

- 1 4 . 2 5

- 1 9 . 2 0

- 2 3 . 1 6

- 2 8 . 0 7

- 3 2 . 2 5

- 2 . 2 0

- 8 . 8 2

- 4 . 6 4

- 1 . 2 0

1 . 6 6

- 1 . 0 2

- 3 . 3 2

- 5 . 3 1

- 7 . 0 5

- 8 . 5 9

- 1 7 . 7 3

- 2 1 . 9 4

- 2 5 . 9 3

- 2 7 . 8 5

- 2 9 . 3 9

- 3 1 . 2 9

- 3 2 . 9 1

- 64.84

- 69.12

- 65.56

- 62.65

- 60.22

- 61.73

- 63.03

- 64.16

- 65.15

- 66.02

- 71.18

- 73.56

- 75.82

- 76.90

- 77.77

- 78.85

- 79.76

주: 1. 1995∼1 9 9 7년기간의손금한도계산시매출액1 0 0억원은자기자본3 5억원, 그외는한도액인5 0억원을적용하였음. 

2. 1997년자기자본금액은일반기업의적용비율인1 %를사용하였음. 

3. 2000년손금한도기본금액은일반기업기준인1 , 2 0 0만원을사용하였음. 

4. 매출액5 0 0억원인경우1 9 9 7년은오히려한도액이증가하였는데이는자본금기준금액이5 , 0 0 0만원감소하였으나

기본금액이1 , 8 0 0만원, 매출액기준금액이3 , 5 0 0만원증가하여총한도액이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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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복잡성의 사회적 비용과
세제 단순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

金 裁 鎭 연구위원( k i m j a e j i @ k i p f . r e . k r )

Ⅰ. 서 론

A. Smith
1 )

는 바람직한세제가갖추어야할 특성으로공평성(Equality), 확실성( C e r t a i n t y ) ,

편리성(Convenience), 그리고경제성( E c o n o m y )을 제시하였다. 이후학자들마다제각기세제

가지향해야할특성들을열거하였지만그내용을살펴보면대동소이함을알수가있다. 오늘날

재정학자들은이상적인조세제도가갖추어야할 특성으로는일반적으로형평성(Equity), 효율

성(Efficiency), 단순성(Simplicity), 유연성( F l e x i b i l i t y )을 들고있다. 하지만, A. Smith가말한

명확성( C e r t a i n t y )과편리성( C o n v e n i e n c e )도단순성( S i m p l i c i t y )과직결된문제라는점에서A .

S m i t h는지금부터약2 3 0년전에벌써세제는가능한단순하게디자인되어납세자의편의를제

고해야한다는선견지명을가지고있었다고할수가있다.

바람직한조세제도가갖추어야할 4가지특성중에서세제의효율성과형평성에대해서는

수많은학자들의연구가있었지만, ‘단순성’에 대한연구는척박한실정이다. 세제의단순성

은 세제의 복잡성( C o m p l e x i t y )과 상반되는개념으로이에대하여 본격적으로관심을 가지

게 된 것은1 9 8 0년대에들어와서다. 이러한변화가 발생한것은무엇보다도세제가복잡함

으로인하여우리사회가부담해야하는비용이엄청나다는것을뒤늦게나마깨닫기시작했

기 때문이다
2 )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A. Smith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 7 7 6 )의Book V, Chapter II.

2) 세제를단순화시켜세제의복잡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줄여야한다고인식하고이를실천에옮긴나라는그리많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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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복잡성의사회적비용과세제단순화를위한선진국의노력▶ ▶

세제를단순화하기위한선진국의이러한노력은세제가 복잡함으로인하여 우리사회가부담해

야하는비용이 매우크다는문제를시정하기위해서만이아니라, 조제제도와정책도결국주인인

납세자를위한것이어야한다는시대적자각이바탕에깔려있다.

1 9 8 6년 미국에서발표된『Tax Reform Act 1986』에서도기본철학으로「낮은세율, 넓은

세원, 중립적이고획일적인 세제」를 추구하여 세제의 단순화가 가장중요한 문제임을직시

하고 있다. 영국은 1 9 9 6년부터 직접세 조문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Tax Law Rewrite

P r o j e c t ( T L R P )를 추진해오고있으며, 호주는소득세법을이해가쉽게하기위하여1 9 9 3년

말부터Tax Law Improvement Project(TLIP)를추진하다가, 1998년도말에일단중단하

고현재는각종기업관련세제개혁을우선적으로추진하고있다.

세제를 단순화하기위한선진국의이러한 노력은 세제가 복잡함으로인하여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하는비용이매우크다는문제를시정하기위해서만이아니라, 조제제도와정책도

결국주인인납세자를위한것이어야한다는시대적자각이바탕에깔려있다.

Ⅱ. 세제 단순성의 개념

1. 단순성개념의 복잡성

조세전문가들은 복잡성( C o m p l e x i t y )과 반대 개념인 세제의 단순성( S i m p l i c i t y )이 그 의

미와는달리결코단순하지않다는사실에대해서견해를같이한다. 즉, 단순성의의미에대

한 학자들의견해가 일치하지도않으며다양하다. 즉, 단순성은미묘한개념이며쉽게이해

하기어려운다양한의미를가진개념이라고할수가있다. 

하지만 조세의 단순화에 대하여 적어도 2가지 측면에서는학자들 사이에 일치하고 있다.

첫째, 조세의 단순성이란 기본적으로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즉, 비례소득세

(Proportional Income Ta x )는 단순하다는것보다는, 비례소득세가누진소득세보다상대적

으로단순하다는것이더 의미가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순성을비교할때 비교대상인2가

지대안과관련되는모든세목을포함해서비교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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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사이의다양한의견을종합하면조세의단순성을다음의4가지측면에서측정할수있다. 

첫째, 세법이얼마나쉽게기술되어있는지?

둘째, 세법을이해하고적용하는것이얼마나쉬운지?

셋째, 납세자와조세행정가들이세법에어떻게적응하는지?

넷째, 조세를운영하는데얼마나많은비용이소요되는지?

위에서첫째와둘째요소는「법적단순성(Legal Simplicity)」, 셋째와넷째는「경제적단순

성(Economic Simplicity)」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의단순성의의미를 좀더정확하게이해

하기위해서는법적단순성과경제적단순성의차이점을이해할필요가있다. 

가. 법적단순성(Legal Simplicity)

이는특정세법이얼마나쉽게읽히고이해되느냐를말한다. 즉, 규정의단순성( S i m p l i c i t y

of the Rules)을말한다. 그러면특정세법에대한독자의이해도를어떻게측정할것인가와,

누가독자인가의문제가발생한다. 현실적으로는세무사나공인회계사등의전문가가조세의

법적 단순성에가장관심을가질것이다. 세법의복잡성정도는첫째, 세법을표현하기위한

수단으로서사용되는언어와, 둘째, 세법자체의내용에따라결정될것이다. 여기서사용되는

언어에는단어, 문법, 수동형또는피동형표현, 논리적구조등이포함되며, 세법자체의내용

에는과세기반, 재량권, 불확실성, 비과세, 특별허가조항, 공제, 리베이트, 복수의세율등이

포함될것이다. 대부분의경우세법이복잡해지는가장큰이유는세법내용때문이다.

나. 경제적단순성(Economic Simplicity)

실용적인 측면에서 세제의 단순성을 측정하기에 가장 유용한 척도는 세제의 운용비용

(Operating Cost)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경제적 단순성( E c o n o m i c

S i m p l i c i t y )」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세의단순성(복잡성)을이해도에의하여 측정할 것이아

니라, 대안으로정확한납부세액을결정하기가얼마나쉬운지(어려운지)에의하여결정한다

는 것이다. 즉, 경제적단순성은일정금액의세수를확보하기위하여사회가지불하는노력

(자원의가치)에의하여측정될수 있다는것이다. 따라서특정‘세목A’를 운영하는비용이

‘세목B’로 같은세수를거두어들이는데 사용하는운영비보다낮을때 우리는‘세목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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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B’보다경제적으로더단순하다고판단한다. 

다. 법적단순성對 경제적단순성

경제적단순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세법과경제적단순성의상호관계를정확하게이해하

고 있어야한다. 세법을이해한후 적용단계로넘어감에따라법적단순성과경제적단순성

이 항상병립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심해야한다
3 )

. 즉, 법적단순성과경제적 단순성은

상호관련이있지만, 두개념이 서로일치할 수도, 일치하지않을수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예를들면, 난해도가동일하며, 세수도동일한2가지판매세(Retail Sales Ta x )를 가정하

자. 1안은소수의 제한된 재화에 대해서만복수의 세율로 과세를 하는것이고, 2안은모든

재화에대하여저율의단일세율로과세하는경우를가정해보자. 이경우두 번째과세방안

은 첫 번째과세방안에비하여법적으로는더 단순하다(legally simpler). 하지만첫 번째과

세방안은두 번째과세방안에비하여더 적은수의납세자와관련되어있으므로경제적으로

는더 단순하다(economically simpler).

2. 세제복잡성(단순성)의지표

현대적 개념의 세제의 단순성은주어진 세수를 거두어들이는데 발생하는 운영비용을최

소화하는것이라고할 수 있다. 즉, 세제의운영비용을세수로나눈값을최소화하는것이다.

이 지표는납세순응비용에관한경험적연구에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으며, 국가간납세의

경제적단순성을측정하기위해서는세법과경제적단순성의상호관계를정확하게이해하고있어

야 한다. 세법을이해한후 적용단계로넘어감에따라법적단순성과경제적단순성이항상병립

하는것은아니라는점을명심해야한다

3) 그이유는첫째, 각세법이적용되는납세자의인구수가다르기때문이다. 예를들면, 세법A가세법B보다복잡하지만, 세법

B의적용을받는납세자의인구가훨씬많으면세법A를운영하는것이비용이적게소요될수도있기때문이다. 둘째, 법적단

순성은변화가없지만, 과학기술과컴퓨터의발달로세금을계산하는데드는비용이감소할것이므로경제적단순성은제고될

수가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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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성을비교하는기준으로종종사용된다. 그렇지만S a n d f o r d ( 1 9 9 5 )는 이러한방법을사

용한국가간의납세순응비용비교는문제점이있으며, 정확한정보를주기보다는잘못된정

보를줄 수가있다며, 운영비용(OC:Operating Cost)을G D P로 나눈값이조세의복잡성을

나타내는지표로서세수로나눈값보다더 합리적이라고주장했다. 

국가간세제의복잡성을비교하기위해서는O C / G D P뿐만아니라납세자의분포규모, 조

세회피·탈세수준과이를방지하려는정부의의지등을고려해야하나, 이런요소들을분리

하여반영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하지만세제의복잡성정도를정확하게측정하기위

해서는이러한복합적인요인을모두고려하여야한다. 

3. 세제의운영비용(OC:Operating Cost)

세제의 운영비용은 전통적으로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과 납세순응비용

(Compliance Cost)을합한것이다. 그리고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용은공공부문및 민간부

문과각각관련이있다. 따라서조세의운영비용을사회적관점에서논하는 것이더 바람직

하다. 납세순응비용만하더라도민간부문의비용과공공부문의비용이모두포함되어있다.

따라서세제단순화의효과를논의할때 사회적관점에기초하여세제의운영비용을측정해

야 한다는것을잊지말아야한다
4 )

.  

4. 운영비용의발생단계

한 나라의조세제도는지속적으로변화한다. 기존의법이개정되거나폐지되며, 새로운세

법이도입되기도한다. 일반적으로세법을 만들고 조세제도를운영하는과정에는다음5단

계의과정이관련되어있는데, 각과정마다어떻게추진되느냐에따라추후에세제를운영하

는 비용에도직접적으로영향을미친다. 

1단계: 조세정책의디자인 및 기획

2단계: 세법초안작성및 법제화

3단계: 조세제도의관리및 행정

4) 일부논문에서는사회전체적인관점에서세제의운영비용을측정하지않은것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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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세제의 복잡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O C / G D P뿐만아니라 납세자의 분포규모, 조세회

피·탈세수준과이를방지하려는정부의의지등을고려해야하나, 이런요소들을분리하여반영

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 하지만세제의복잡성정도를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이러한

복합적인요인을모두고려하여야한다. 

4단계: 납세순응

5단계: 조세분쟁해결

5. 운영비용의범위

위에서설명한바와같이조세의운영비용은대략5단계에걸쳐서발생한다.  원칙적으로위

의5단계에서투입된자원은모두조세의운영비용을산출하는데포함되어야한다. 전통적으

로는 조세의운영비용은행정비용과운영비용을합한 비용으로보는 것이관례지만, 이는조

세제도운영의법적 측면을무시한것이다. 이러한협의(狹義)의개념은조세제도의법적측

면을주어진것으로가정한다. 이는운영비용의분석을단순화한다는장점이있지만개념적으

로는 불완전한것이다. 운영비용을이처럼협의로해석하는학자들은조세정책의디자인및

기획, 세법초안작성및 입법화, 조세분쟁의해결등과관련된비용은계량화하기가너무어

렵거나, 운영비용의다른 구성요소에비하여 중요하지않다고 주장한다. 하지만운영비용의

법적측면을고려하지않은것은운영비용의제측면을모두고려한것이라고볼수가없다.

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용이운영비용의대부분을차지하고는있지만, 법적인단순성과관

련이있는1, 2단계와5단계도운영비용과밀접한 관련이있기때문에 조세제도의법적측

면과관련된 비용을무시하는것을옳지않다
5 )

. 따라서조세정책의디자인 및 기획, 세법의

초안작성및 법제화, 조세분쟁해결등과관련된비용도계량화하여포함시키는것이필요

하다. 따라서세제의운영비용을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서는어떤특정분야에한정하지않

고, 종합적인관점에서파악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6 )

. 

5) 조세제도를운영하는데관련된정치적·법적비용을무시하고운영비용을논하는것은정치적·법적비용이일정하거나, 정치

적·법적비용이항상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용의합의일정비율을차지할때에만유효하다.

6) 조세제도를운영하는것은비용만발생시키는것이아니라우리경제전체에득을주기도한다. 예를들면, 납세자들이세금을

내기위하여장부를정확하게기록함으로써기업의의사결정시도움이되기도하며, 국세청에서세수관련자료를생산하여정

부로하여금보다나은통계를접할수있도록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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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제단순화( Tax Simplification)의의미

세제의 운영비용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는 비교적

최근에시작되었다. 사실납세순응비용을측정하려는최초의시도는지금부터약 7 0년 전에

있었다
7 )

. Sandmo(1976)는최적과세에 관한논문에서 좋은 조세제도란“세금을평가·징

수·납부하는과정에서자원의비용을최소화하는세제”라고하였다
8 )

. 따라서세제를단순

화하는것은조세제도의운영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라고도할수가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조세의 운영비용 즉, 경제적 단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법적단순성, 납세자와세무공무원수, 납세자규모의분포도, 경기변동, 납세문화등 다양하

다. 따라서세제의운영비용에영향을미치는이러한다양한요소를감안할때, 세제의단순

화도복합적이고 종합적인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점을감한할 때 세법이나

조세제도를단순화한다는것은다음과같은의미를지닌다.

● 언어학적또는구조적인측면에서개선

●내용이나개념적인측면에서의단순화

●운영비용의절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세제도의법적인 측면, 즉, 조세제도의기획및 설계와 세법초안

작성및 입법화 과정을단순화하여납세자들의이해를도모하는것을말하며, 세번째는조

세제도의경제적측면으로, 조세제도의운영및 관리행정, 납세순응비용, 조세분쟁해결등의

비용을최소화하는것을의미한다.

Ⅲ. 세제가 복잡하게 된 주요 원인

1. 형평성의추구

조세가복잡하게된 중요한이유중 하나는조세부담을모든납세자들에게간단하게배분

7) Haig, RM(1935) 참조

8) “… a good tax system is one which minimizes the resource cost involved in assessing, collecting and paying the

t a x 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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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이형평성을저해하기때문이다. 즉, 수직적형평성( Vertical Equity)과수평적형평

성(Horizontal Equity)을동시에제고하려하다보니조세제도는더욱복잡해지는것이다. 

첫째, 부( w e a l t h )의 수준이다른사람은그에따른세부담도달라야한다는수직적형평성

의 원칙을보자. 이는세부담은그 사람이얼마나부유한지와연결이되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정부가그 사람의소득, 부, 소비수준등을측정하려고할 때 문제는복잡해진다. 예

를 들면, 임금이나봉급을측정하는것은간단하나, 부가급여를측정하려고하면문제가간

단하지않다. 또세제상 혜택을받기위하여임금을자본이득의형태로지불할때도문제는

더욱복잡해진다. 자본이득을측정하고보고하는것은납세자에게여간성가신일이아니기

때문이다. 부를과세기반으로할경우에는측정하는데더 큰 어려움이생긴다. 

둘째, 경제적능력이같은사람은세부담이동일해야한다는수평적형평성의원칙도세제

를 복잡하게만드는한 요인이다. 소득이나소비수준을지불능력측정기준이라고할 때, 개

별 납세자들의차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느냐의문제가 있다. 예를들면 2명의

납세자가소득수준이같다고하더라고한사람은세금을피할수 없도록거래내역이그대로

노출되는의료비지출이많고다른사람은그렇지않을경우, 이점을세부담에반영해야하

는가하는것이다. 만약에이런문제까지세법에반영하려고하면세제는더욱복잡해질것

이다. 단순화만추구하다보면세법에개인적인특성을정확하게반영할수 없고적정한수

준의세부담의형평성에안주할수밖에없는한계점이있다.

2. 개인단계에서과세

기업단계에서소득이나소비를과세하는것이개인이나가족으로하여금납세관련서류를

기록·보관하고보고하게하는것보다 훨씬간단하다. 소득세의경우고용주, 금융기관, 그

리고기업이개인에게지급되는각종소득에대한세금을대신납부하도록하는것이개인이

자기소득을모두기록·보관하여세금을납부하도록하는것보다단순하다. 대표적인예가

원천징수제도다. 우리나라소득세의경우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기타소득과근로소득

세제의단순화는조세제도의기획및설계와 세법초안작성및 입법화과정을단순화하여납세자

들의이해를 도모하고, 조세제도의운영및 관리행정, 납세순응비용, 조세분쟁해결등의 비용을

최소화하는것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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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있는자로서연말정산에의해소득세를납부한납세자들은소득세확정신고를하지않아

도된다. 하지만나머지소득의경우납세자의납세비용이크게마련이다.

3. 초과누진세율체계

초과누진세율체계자체가세금납부과정을직접적으로복잡하게하지는 않는다. 일단과

표를산출하고나면과표에다가세율을곱하여산출세액을계산하는것은그다지어렵지않

기 때문이다. 그러나초과누진세율체계는개별납세자의경제적능력에따라과세하는것이

므로징수과정에기업단계를넘어개인을포함하는것을의미한다. 

하지만단일세율구조하에서는대부분의소득을「지급받는자」가 아니라「지급하는자」즉,

소득의지급원천에서과세할수 있기때문에개인별특성을고려할필요가없어서훨씬간편

하다. 세율이다단계일경우에는소득의지급원천에서과세할경우에도납세자개개인의특

성을모두고려해야하기때문에세제가복잡해질수밖에없다.

초과누진세율체계는다른측면에서간접적으로세제의복잡성을높이기도한다. 즉, 고율

의 한계세율은납세자로하여금조세회피방법을찾기위하여 시간과돈을낭비하게만들기

때문이다.

4. 각종비과세·면세·공제제도

개인 또는 법인단계에서결정세액을산출하기이전에적용되는각종비과세, 면세, 소득공

제, 세액공제등이세제의복잡성을더해주고있으며, 이들은기록과계산을필요로하고있다.

또 각종공제, 비과세및 면세조항이적용되는조건들로인하여세법은다시애매모호해지기

일쑤다. 이런애매모호성을명확하게하기위한각종시행령과시행규칙으로인하여세제가더

욱복잡해지며, 납세자들은이를피해가기위하여온갖방법을찾기마련이다.

과표를 산출하기 이전에 적용되는 이러한 조정의 일부는 납세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시도이기도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특정경제활동을지원하거나정치적목적으로결

정되는정책으로정당화되기도한다. 따라서현재우리조세제도는세수증대의목적과각종

인센티브목적이기형적으로혼합된형태를갖추고있다. 우리의조세제도는가능한가장형

평성있고, 비용면에서도효율적인방법으로주어진세수를확보하는것을유일한목적으로

할때보다도훨씬복잡해진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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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회적으로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

세율을 조정하기보다인적공제나특별공제의비율, 한도, 범위, 대상등의조정을 통하여

실질적인세부담의변화를납세자가표면적으로쉽게인지하지못하게하는경우가있다. 이

런 방법을 통하여한계세율을동일하게유지함에도불구하고특정계층의실질적인세부담

이 증가또는감소할수가있다. 한계세율의인상에의한특정계층에대한세부담의증가시

발생할수 있는해당계층의저항을완화시키기위하여종종이러한우회적방법을사용하기

도 한다. 마찬가지로특정계층에대한세율을인하하여세부담을경감시켜주고싶어도다른

과세표준구간에속한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어려울 경우 한계세율의 인하보다는

해당계층에대한각공공제의비율, 한도등을확대하는방법을택할수도있다. 정책결정자

들은납세자가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한계세율의변화보다는, 우회적인방법을통하여특

정계층에대한세부담을경감또는 증가시키는경우가종종있다. 

6. 조세재정(裁定)( Tax Arbitrage)
9 )

동일한거래가어떻게포장되느냐에따라다르게과세될경우, 납세자들은이를이용하여

세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행동하기때문에복잡성이따르게된다. 예를들면, 소득세의최

고한계세율이법인세율보다월등하게높을경우, 가능한오랫동안소득을기업에유보한후

에 다른편법이나세제상유리한방법을 동원하여소득을가져오려고할 것이다. 또소득세

의 최고한계세율이자본이득세율보다높을경우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등의일반소

조세가복잡하게된 중요한이유중 하나는조세부담을모든납세자들에게간단하게배분하는것

이형평성을저해하기때문이다. 즉, 수직적형평성과수평적형평성을동시에제고하려하다보니

조세제도는더욱복잡해지는것이다. 

9 )조세재정이란소득의종류나개인에따라세율이다른것을이용하는것을의미하며, 엄밀하게말해서‘재정’이란말은확실한

이득이있으며, 위험이없다고가정하는상황을의미한다. 이론적으로는세법은위험성이내포되어있지않은조세재정의기회

를많이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대부분의조세회피행동은일정수준의위험성을가정하고있다. 그이유는일반적으로세법

조항에서는조세를회피하기위하여취한거래에대해서는세제상혜택을주지않기때문이다. 많은경우에있어서납세자들은

세제상우대조치를받기위해서는위험에처해있다는것을증명해야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그위험수준은최소한의것이어

야한다.



3 0 2 0 0 2 년 1 2월호

현
안
분
석
( 2 )

득을자본이득으로전환하면많은이득이 발생하기때문에 납세자들은불필요한거래를 시

도하게되고이로인하여세제가더욱 복잡하게되는것이다.

7. 조세회피나탈세를 방지하기 위한각종 규정

납세자나기업들은세금을최소화하기위하여행동할것이다. 때로는합법적인조세재정,

특별공제등의조세회피( Tax Av o i d a n c e )방법을 사용하기도하고, 때로는소득을 신고누락

하거나, 공제금액을과장하는 등의불법적인 탈세( Tax Evasion)를이용하기도한다. 과세

당국은이러한행동을방지하기위하여노력할것이며, 그결과세법조항이더욱복잡해지고

납세자들의부담이증가하게된다. 세법에는납세자들의이러한세부담경감노력을방지하

기위하여갖가지규정을두게 마련이며, 이로인하여세법은더욱복잡해진다.

이런측면에서세법의 단순화를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납세자의조세회피나탈세를 방

지하기위한노력을줄이거나포기하는것도한 가지방법으로제시되지만, 가장좋은방법

은 세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탈세, 조세재정, 조세회피등의 기회를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근원적으로차단하는것이다.

Ⅳ. 세제 복잡성의 사회적 비용

과세란 부족한 자원을 가정과 기업에서정부로 이전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수반한다. 사회적 비용은 크게 3가지, 효율비용( E f f i c i e n c y

Cost), 행정비용(Administrative Cost), 납세순응비용(Compliance Cost)으로나눌수 있

다. 하지만위의3가지비용이상호배타적이거나상관관계가없는것은아니다. 현실적으로

효율비용과납세비용의경계선이애매모호한경우가많다
1 0 )

. 

「효율비용」은 초과부담(Excess Burden 또는Deadweight Loss)으로불리기도 하는데,

세금을부과함으로써제품의상대가격을변화시켜서생산자와소비자의선택을왜곡시키며,

1 0 )Bihn Tran-Nam(2000)은영국의UK Open 대학경영대학의보고서에따르면, 영국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조사대상

의약 1 8 %가부가가치세부과대상기준인5 0 , 0 0 0파운드이하에머물려고판매를기피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시에어떤기

업은부가가치세납세순응비용이많이드는재화의공급을중단하는경우도있다는것을발견하였다. 이러한행동변화는효율

비용을나타내지만, 상대가격의변화보다는납세순응비용이높아서발생하는것이다. 이런점에서이것은순수한효율비용도,

순수한납세순응비용도아니며두가지성격의비용이혼재된것이라고보아야한다고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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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생산물이 감소하게됨으로써발생하는 것이다. 「행정비용」은 세금을 징수하기위하여

정부가 지출하는 제반비용을 말한다. 「납세순응비용」은 납세의 의무를 충족시키기위하여

납세자가지출하는자원의가치를말한다. 이중에서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용을합하여우

리는「운영비용」이라고말한다
11 )

. 

A. Smith가 1 7 7 0년대에 주장한 4개의 명제 중에서 명확성과 편리성은 납세순응비용과

밀접한관련이있으며, 세제의경제성은운영비용과효율비용양자모두와관련이있다고하

겠다. 따라서현대적의미에서세제의단순성원칙이란A. Smith의명확성과편리성의명제

하에주어진세수를거두어들이는데드는운영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라고할수가 있다.

1. 효율비용

가. 초과부담(Excess Burden)의개념

주어진세수를확보하기위하여우리사회가부담해야하는모든비용의합계가조세의사

회적비용이라고할 수가있다. 여기에는조세의운영과관련한행정비용, 납세비용, 조세로

인한자원배분의왜곡때문에발생하는사회적비용, 그리고기타조세의탓으로돌릴수 있

는 모든사회적손실이포함된다. 납세자가정부에납부하는세금자체도납세자의입장에서

보면조세의비용이라고할 수가있다. 납세자가부담하는모든비용을합한것을납세자의

총부담이라고하고, 총부담에서세수입액을공제한나머지를넓은의미에서초과부담이라고

한다. 

정부가 거두어들인 세수는 궁극적으로국민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므로, 총부담에서세수

를 차감한 금액은결국세수로 확보된일정액의자원을 민간부문에서정부부문으로이전시

세법의단순화를이루기위해서는정부가납세자의조세회피나탈세를방지하기위한노력을줄이

거나포기하는것도한가지방법으로제시되지만, 가장좋은방법은세제를근본적으로재설계하여

탈세, 조세재정, 조세회피등의기회를애초에발생하지않도록근원적으로차단하는것이다.

11) 따라서세제의운영비용이란개념적으로상거래의거래비용(Transaction Cost)과유사한개념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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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위해서 사회가부담한비용이라고할 수가있다. 사회적관점에서보면이것이 정확한

조세의 비용이라고말할수 있다. 이처럼초과부담은세금의 부과로 제품의 상대적 가격이

변동하여의사결정과정에서교란이발생하여효율성이떨어져서납세자에게추가적인부담

으로작용하는비용을말한다. 학자들에따라초과부담을후생비용( Welfare Cost) 또는사

중손실(死重損失(Deadweight Loss)
1 2 )

이라고하기도한다. 

나. 초과부담의발생원인

초과부담은조세가자원의효율적인배분을막기때문에발생하는것이다. 자원의효율적

인 배분을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생산의 효율성( P r o d u c t i o n

Efficiency) 조건으로 모든 생산자의 한계기술대체율(Margianl Rate of Te c h n i c a l

S u b s t i t u t i o n : M R T S )이 같아야한다는것이다. 둘째, 교환의효율성(Exchange Efficiency)

조건으로모든소비자의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MRS)이같아야한다.

셋째, 생산과 교환의 종합적 효율성을 위해서는 모든 상품의 조합에 대하여 한계대체율

( M R S )과 한계변환율(Marginal Rate of Tr a n s f o r m a t i o n : M R T )이 같아야한다. 

경제에2가지재화가존재한다고가정하고이 중에서한 가지에만조세를부과하면재화

의 상대적가격을변동시켜서한계대체율( M R S )과 한계변환율( M R T )사이에괴리가발생하

게 되고재화의효율적배분을저해하며, 따라서초과부담이발생하게된다.

다. 초과부담의측정

초과부담의 측정에 관한 논문은 Campbell(1975), Browning(1976), Stuart(1984),

Browning(1987) 등다양하고, 국내연구로는윤건영 외(1995), 김성태외(1999) 등이있

으나, 대표적인연구로는 Ballard 외( 1 9 8 5 )가 있는데 일반균형모형을사용하여 미국 전체

의 세수의초과부담을추정한연구이다. 

종전의연구들은조세제도의일정세목을대상으로하거나부분균형모형을사용하여조세

의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MEB)
1 3 )

을 추정하려고 하였으나, Ballard 외

1 2 )Deadweight  Loss는화차의자체중량을말한다. 따라서이를死重, 死荷重또는自重이라고부른다. 곽태원(2000) 참조.

1 3 )조세의한계초과부담은기존의 왜곡조세로부터추가로세수를확보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후생비용의증가를말하며, 조세

의후생비용은기존의조세를동일한세수를거두어들이는lump-sum tax로대체할경우의후생차이를측정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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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부담은세금의 부과로 제품의 상대적 가격이 변동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란이 발생하여

효율성이떨어져서납세자에게추가적인부담으로작용하는비용을말한다.  학자들에따라초과

부담을후생비용또는사중손실이라고하기도한다.

( 1 9 8 5 )는 1 9개의생산재 부문과1 5개 소비재 부문을포함하는방대하며동태적인C G E모

형(Computational General Equilibrium Model)을사용하여미국의 주요세목전체의한

계초과부담을추정하였다. 이러한시도는 소득세, 법인세, 판매세, 물품세등의한계효용비

용을동시에구할수 있다는장점이있다. 그들의추정에의하면미국세제의한계초과부담

의 크기는기존의연구결과보다크게나타났다. 기존의왜곡된조세를1% 인상할때 1달러

세수가증가할경우중요변수값에대한현실적인가정에따라약 1 7∼5 6센트의한계초과부

담이발생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세수를거두어들여실시하는공공사업이후생

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1달러의 비용에 대하여 1 . 1 7달러 이상의 한계이득( M a r g i n a l

B e n e f i t )을 가져와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이는비용편익분석결과1보다크다는이유로

채택되어정부기관에서추진한기존의 많은사업들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세수로 확보하

는 과정에서발생하는조세의추가적인초과부담을고려하여적어도1 . 1 7을 넘는경우에만

추진되었어야한다는것이다. 

외국에서는초과부담에대한재정학자들의연구가오래전부터진행되어왔으며, 접근방

법도부분균형모형뿐만아니라일반균형적접근방법을이용하여한 나라전체세목의초과

부담을측정하는연구도다수나왔다
1 4 )

. 이러한연구결과는중요한변수값에대한가정, 효

용함수의형태등에따라초과부담의편차가심하나, 조세의부과로상대가격의변화를초래

하여경제의효율적인자원배분을저해함으로써발생하는초과부담의크기는우리의생각보

다 크다는것을나타낸다. 기존의연구결과를가지고판단하면, 정부가세수를1달러더 거

두기위하여감수해야하는사회적손실은아무리보수적으로잡아도2 0센트이상이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가행정비용과납세비용을추가하게되면정부가지출하는1달러의사회적

비용은막대하다는것을알 수가있다.

14) Ballard 외( 1 9 8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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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영비용

가. 운영비용의개념

운영비용은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용의합이며, 운영비용의발생은조세정책의디자인및

기획단계, 세법초안작성및법제화단계, 조세제도의관리및 행정단계, 납세순응단계, 분쟁

해결단계에서각각발생한다. 

행정비용에는그 개념이 시사하는 소극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조세법의입법이전단계에

서 조세정책을입안하고기획하는비용, 조세관련법의입법과관련한비용, 기존세법을 세

무당국이해석하고시행하는데 소요되는비용, 세법의해석이나조세관련분쟁이발생하였

을 경우에이를해결하기위하여소요되는비용등이모두포함된다
1 5 )

. 

납세순응비용은개인, 기업등의납세자뿐만아니라비영리기관, 그리고중앙정부와지방

정부의예산부서에서세법에명시된규정을지키기위하여노력하는데 드는각종비용을말

한다. 즉, 납세순응비용은세금의직접적인납부와, 세금으로말미암아발생하는자원배분의

왜곡에따른초과부담을제외한모든민간부문의비용을포괄하는개념이다. 따라서납세순

응비용은크게납세처분을받거나 조세의 감면을받는과정에서민간부문이실물자원을사

용함으로써야기되는비용과, 납세와관련하여발생하는주관적또는심리적비용을포함한

다. 전자에는납세자또는그와관계있는자가납세를위한기장을하기위하여시간과다른

자원을사용한일, 세무공무원이나상담자를만나거나세무관련정보를습득하기위하여사

용한시간과기타비용,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등 외부전문가의자문을받거나납세관련업

무의일부를위탁하면서지불한수수료, 세금을내기위하여은행또는징세당국에왕래하면

서 소비한시간이나교통비등이포함된다. 심리적비용에는억울하게세금을부과당했을때

의 분노감, 납세와관련한 불확실성때문에 발생하는불안감, 세무조사와관련된불안감 등

이 포함된다. 이러한심리적비용도측정상의문제에도불구하고조세의운영비용을추정하

는 데 포함되어야하는것이원칙이다
1 6 )

. 

1 5 )행정비용은용어상행정부의비용만포함하는것같은인상을주나, 조세정책의입안및분쟁시해결등과관련한입법부, 사

법부의비용도포함한다. 곽태원(1994) 참조

1 6 )곽태원(19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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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영비용추정에대한연구

1) 곽태원( 1 9 9 4 )

곽태원( 1 9 9 4 )은 우리나라조세의운영비용에대하여체계적으로추정한최초의연구라고

할 수가있다. 행정비용을정부관련부서의예산과결산자료에의존하여추정하였는데행정

비용산출에포함된예산은국세청소관예산, 재무부소관예산, 내국세관련예산, 국세심판

소, 세무대학, 한국조세연구원예산등을포함하였다. 추정결과세수백원당징수비는지속

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962년당시에는징세비가세수의약 3 %에 달하였

으나, 그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1 9 9 1년에는0 . 9 9 %로 낮아졌다. 이러한징세비수준을미

국, 일본과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징세비수준은 일본과 비슷하고, 미국은우리나라보다

훨씬낮아우리나라의약2/3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납세순응비용에관해서는주요세목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대하여설문조사방

식을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소득세는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 법인기업5 0 0여 업체를 대상

으로한 설문조사를하여그 중에서사용가능한3 4 3개의자료를이용하여근로소득세의원

천징수비용, 법인세납세순응비, 부가가치세의납세순응비를추정하였다. 원천징수의경우

종업원규모에 따라납세순응비는원천징수금액의약 0 . 1∼8 . 7 %로 추정되었다. 법인세의

경우법인세납세액의0 . 4 3∼7 . 7 %가 납세순응비로사용되는것으로추정되었으며, 부가가

치세의 경우 납세비/납세액 비율이 약 0 . 0 5∼0.9% 사이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곽태원

( 1 9 9 4 )은 추정결과가과소추정의가능성이있으며, 특히부가가치세의경우그러한경향이

더클 것으로추측하였다. 

2) Slemrod and Sorum(1984)의미국개인소득세의납세순응비용추정

1 9 8 2년 소득세 신고마감기간인4월 1 5일이 지난직후미네소타주에거주하는 2 , 0 0 0명

의 주민에게 우편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응답률은3 2 . 6 5 %로 약 6 5 3명이 응답하였으나 이

중에서부적격한6 5개 응답자료는 버리고사용가능한6 0 0개의응답자료를가지고 분석을

운영비용은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용의합이며, 운영비용의발생은조세정책의디자인및 기획단

계, 세법초안작성및법제화단계, 조세제도의관리및행정단계, 납세순응단계, 분쟁해결단계에서

각각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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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미네소타주민들은연방및 주 소득세를납부하는데 약 1 7 0억∼2 7 0억달러를사용

하는것으로추정되어연방및 주소득세세수의약 5∼7 %를 납세순응비로지출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소득세신고를하기위하여약 1 8∼2 1억시간을소비하며, 조세전문가

로부터도움을받기위하여약 3 4억 달러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3) Arthur D. Little(1988)의미연방소득세납부에소요되는시간추정

미국의컨설팅회사인Arthur D. Little은I R S의 요청에의하여연방소득세를납부하기위

하여개인납세자에게부과되는서류작성 업무의 부담(Paperwork Burden) 추정방법론을

개발하기위한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내용의일부로 2가지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하나

는 7 5 0명의납세자들로하여금연방소득세와관련한서류작성에소요되는시간을매일기

록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하나는 약 6 , 2 0 0명에게 비슷한 취지의 우편설문조사를실시하였

고, 그중에서약 6 5 %인 4 , 0 3 8명이응답하였다. 두가지조사를종합한결과개인납세자들

은 연방소득세를납부하기위하여평균2 6 . 4시간을사용하며, 국가전체로는약 1 5억 9천만

시간을사용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기업에대해서도조사를하여기업과기업을도와주는공인회계사등 세무전문가등은소

득세납부와관련하여1 9 8 5년에약 3 6억시간을사용하는것으로추정하였으나후에방법론

상에심각한오류가발견되었다. 

4) Vaillancourt(1989)의캐나다소득세의운영비용추정

Va i l l a n c o u r t는 1 9 8 5년 캐나다1 0개의지방에서1 8세이상 2 , 0 4 0명을표본추출하여1대

1 면접조사를 통하여 캐나다 소득세의 운영비용을 추정하였다. 소요된시간을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총임금률을 사용한 결과, 1985년 캐나다 납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1 2 2 . 5 0달러를납세순응비용으로지불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를납세자전체로환산

하면약 1 9억 5천만달러에해당하는금액이다. 이는1달러의세수를더 거두어들일때 소요

되는납세순응비용은약 2 . 5센트가 됨을의미한다. 그는캐나다 소득세와사회보장 기여금

의 운영비용, 즉, 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용을합한액수는세수의약 7 . 1 %에 달한다고하였

다. 이를 세분하면, 개인이부담하는비용이2.53%, 고용주의부담이 3.57%, 기타사적비

용이0.03%, 정부가부담하는비용이1 . 0 %를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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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andford 외( 1 9 8 9 )의영국조세의운영비용추정

영국 B a t h대학의 Sandford 외( 1 9 8 9 )는 영국 국세청(Inland Revenue)의협조하에 소

득세, 자본이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등 영국의주요세목에대한행정비용과납세순응비

용을추정하기위하여가장광범위하고포괄적인연구를수행하였다. 첫째, 소득세, 자본이

득세,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의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을추정하였다. 이 중에

서 행정비용은위의3가지세목으로부터의세수수입의약 1.5%, 납세순응비용은약 3 . 4 %

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2가지 비용을 합한3가지 세목의 운영비용은 약 4 . 9 %로 추

정되었다. 이를세분하면, 개인이부담하는비용이 2.21%, 고용주의부담이 1.02%, 기타

사적비용이0.17%, 정부가부담하는비용이1 . 5 3 %를 차지한다. 동기간동안국민보험을

제외한 영국의 소득세와자본이득세에소요되는 행정비용은해당세수의 약 2 . 3 %를 차지

하며, 개인이부담하는 납세순응비용만세수의 약 3 . 6 %를 차지한다. 비슷한기간동안캐

나다의 소득세와 국민연금기여금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은 세수의 약 7 . 1 %를 차지하는 것

으로나타나영국의운영비용이캐나다에비하여낮은것으로나타났다. 

그는 또 영국의 부가가치세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을 추정하였다. 영국 부가가치세의

행정비용이 부가가치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 . 0 3 %이고, 납세순응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은약3 . 6 9 %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였다. 

1 9 8 6∼1 9 8 7년 동안법인세의납세순응비용은3억파운드로해당세수의 약 2 . 2 2 %를 차

지하고, 행정비용은약 7 , 0 3 0천만파운드로해당세수의약 0 . 5 2 %가 되는것으로추정하였

다. 따라서법인세의총운영비용은약 3억 7 , 0 3 0만파운드로법인세세수의약 2 . 7 4 %를 차

지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1 9 8 6∼1 9 8 7년동안석유세(Petroleum Revenue Ta x )의세수는약11억8 , 9 0 0만파운드인반

면행정비용은약 1 4 0만파운드로추정되어세수의0 . 1 2 %를차지하였다. 보수적으로추정하여

납세순응비용은약5 2 5만파운드가들어세수의약0 . 4 4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6) Slemrod and Blumenthal(1996)의미국조세의운영비용추정

가) 행정비용

현실적인한계로인하여세제의복잡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측정할수 있는가장유력

한 방법은세금을징수하는데 투입되는자원의총비용이라고제한할때, 여기에는국세청의

예산도당연히포함된다. 미국의경우I R S는 1 9 9 5년에각종연방세를집행하는데 약 7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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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를사용하였는데, 이는연방세수의약 0 . 6 %에 해당하는금액이다. 하지만I R S가 세금

을 징수하기위하여지출하는행정비용은총징세비용의일부에지나지않는다. 즉, 납세자들

에게직접적으로부과되는비용즉, 납세순응비용에비하면일부에지나지않는다. 

나) 개인소득세의납세순응비용

Slemrod and Blumenthal(1996)은1 9 8 9년에미국의개인납세자들이연간약3 0억시간, 즉,

납세자1인당연평균약2 7시간을연방및주의개인소득세를처리하는데사용하는것으로조

사하였다. 이는1 9 8 2년 비슷한연구에서납세자1인당연평균약2 2시간을사용한다는결과보

다도더증가한것으로, 이는세제를단순화하기위하여추진한‘TRA 86’에도불구하고그이후

에오히려소요시간이증가하였다는것을보여준다. 동연구에따르면납세자들은총소요시간의

약6 0 %를장부기장에사용하고, 20% 이하의시간을세금을납부하기위하여준비하는시간에

소요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나머지시간은세법을연구하거나, 전문가와상담하고, 세금

을적게내기위하여재정문제를조정하는등에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납세자가 세금문제와 관련하여사용하는 시간비용 이외에도, 전문가의도움에 대한 직접

적인금전지출비용이있다. 약5 0 %의 납세자가공인회계사등 전문가들로부터도움을받으

면서그 비용으로연평균 약 1 5 8달러를 지불하고 있으며, 세금관련컴퓨터 소프트웨어, 세

금안내책자등에납세자들이연평균약 1 4달러를지출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개인소득세를납부하기위하여소요되는시간에합리적시간당평균임금인1 5달러를적용

하고, 주단위의개인소득세납세에쓰이는시간을제외한후에계산하면1 9 9 5년에연방개인

소득세를납부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의 가치는 약 4 2 0억달러에 달한다. 전문가로부터의

도움에대한비용등 다른금전적 비용인 약 8 0억달러를추가하면전체개인소득세납세순

응비용은약5 0 0억달러정도이다.

다) 법인소득세의납세순응비용

법인이 부담하는 납세순응비용도추가로 고려해야한다. 개인소득세납부건수가 약 1억

1 , 5 0 0만건정도인 데 반하여 법인소득세는약 4 6 0만건정도이다. 하지만기업당 지불하는

금전비용및 시간비용은개인보다훨씬많다. Fortune 500에등록된기업이세금과관련하

여 사용하는연평균비용은2 0 0만달러가넘으며, 대부분의대기업들은1 , 0 0 0만달러 이상을

지출하고있다. 하지만수익대비비용의 비율은 2 . 6 %로 개인납세자들이나중소기업에비

하여대기업이낮다. 일부소기업들의납세순응비용은위의추계치인5 0 0억달러에들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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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대부분소기업의납세순응비용은포함되어있지않다. 기업에대한신뢰할만한데이

터의부재로인하여정확한측정이어렵지만, 일반적으로기업의납세순응비용으로약 2 0 0

억달러가추가될것으로추산된다. 

라) 기타비용및 편익

이외에도 비용을 계량화하기힘들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안 될 요소로 납세자들이세금

문제로받는걱정, 스트레스등이있다. 반대로납세의목적으로기록하는장부가나중에주

택대출금, 대학학자금보조, 정부의이전지출등의목적에도사용되기때문에이는비용절감

의요인으로작용한다. 

Slemrod and Blumenthal(1996)은이런 모든 요인들을 모두 고려할 경우,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와법인소득세를납부하기위하여지불하는행정비용및 납세순응비용은연간약

7 5 0억달러로세수1달러에약 1 0센트가지출되는것으로추산하였다. 

하지만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부담하는 총 비용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효율비용(Efficiency Cost)을제외하더라도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조세정책의

기획및 입안에서부터세법의 초안작성및 법제화(Legal Simplicity), 제도의운영 및 관

리, 납세순응, 조세분쟁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Operating Cost)을총망라하여 측정해

야한다. 따라서Slemrod and Blumenthal(1996)이추산한 결과도 세제가 복잡·난해함

으로인하여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하는총비용을모두반영한 것은아니라는것에유의해

야 한다.

Ⅴ. 세제 단순화를 위한 선진국의 노력

1. 영국의세법다시쓰기 프로젝트(TLRP: Tax Law Rewrite Project)

가. TLRP의추진배경과개편내용

1) 배경과목적

1 9 9 5년 영국의 재무부장관은세법이 너무길고복잡하여 전문가들조차세법을 이해하기

어렵기때문에국세청은이에대해조세단순화에관한보고서를발간하여세법규정을평이

한말로대체할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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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L R P는영국의주요한직접세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유류세, 인지세등을

명확하고사용하기쉽도록세법을다시 쓰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었다. TLRP는세법을단

순화하기위하여새롭고더욱논리적인구조, 가능한평이한말(고어·법률전문용어·약어사

용의회피), 읽기쉬운양식과지면구성, 짧은문장의사용, 일관성있는개념 정의, 불필요하

고낡은 내용삭제, 표지의개선과유사한규정의통합, 설명문의보다많은사용등의기법들

을사용함으로써전체적인내용의변화없이기존법규를독자들이좀더쉽게이해할수 있도

록하였다. 

2) 팀의구성

T L R P팀은프로젝트팀과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mmittee)와프로젝트관리및 지

원을하는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로구성된다. 동팀에배정된예산규모는 최초

5년간은 연간 5 0 0만파운드였으며, 그후영국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연간

3 5 0만파운드의예산을사용하고있다.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 L R P팀은 국세청 출신의 세무조사, 법률, 조세정책3부분의

전문가와민간부문출신전문가로구성되었다. 프로젝트팀은책임자급의국세청간부가프

로젝트를총괄하며, 전체적인핵심주제는자문관리의사무국이담당한다. 

자문위원회는납세자와세무전문가(변호사, 회계사)로이루어지는데, 이들은운영위원회가

최종적인견해를표명하기이전에민간부문의이해정도를반영하여검토하는역할을한다.

운영위원회는8명에서1 0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프로젝트의전략적방침을제시하여프

로젝트가명확성과사용자 친화성 목표를 충족시키고, 민간부문의이해를 충분히 고려하도

록 하는역할을하고있다. 운영위원회는개정세법조문을세부적으로검토하지않으나, 국

회나장관에게다시쓴 세법조문이질적으로우수하다는것을보증하는기능을한다.

3) 주요개편내용

세법의이해를증진시키기위하여순서도, 표, 수식, 도식등의다양한형태로설명하며세

법과는별도로 설명자료(Explanatory Material)를발간하도록하였다. 설명자료는입법목

적, 적용취지, 적용예, 기타유용한정보에대한설명을포함하여야한다. 

첫째, 평이한언어로세법을서술해야하나, 단순성과이해가능성을위해법규의정확성과

정교함을희생할수는없으므로세법을이해하기위해다소의시간을투자할용의가있는사

람이이해할수 있는수준을목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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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짧은문장을사용하여야하나, 가능한한 가장짧은시간에사용자들이그 의미를이

해할수있도록하는 것이목표이므로반드시짧은문장일필요는없다. 

셋째, 세법의디자인과배치이다. 세법의단어나 문장자체외에전달하는방식도 세법의

이해에커다란영향을끼치므로이를변경하고자한다. 

넷째, 세법재배열이다. 현행세법구분을유지하거나약간의수정을가하는방식, 활동이

나 거래를기준으로세법을구분, 주제별로구분, 세금별로구분, 납세자별로구분하는방식

이있다. 그러나대부분결점이많아한가지원칙을가지고세법을분류할수없다.

다섯째, 번호부여방식이다. 이상적인번호체계는번호유지가가능하고간결하여야하고,

다문자체계로서2∼3개의문자나숫자를사용하고, 번호간간격을줌으로써법안변화에대

비하는것이다. 그러나다문자체계는바람직하지만간격을두는것은독자의혼란을야기할

가능성이존재한다.  

여섯째, 실행방식이다. 세법개정안의서술은‘Ghost Code’방식을 선호한다. 그방식은

골격만시범적으로만든다음점진적으로세부내용을담는것이다.

나. TLRP의평가와 방향

1) 평가

가) 지난5년간의평가

지난5년간2 , 0 0 0장의설명문과8 0 0개의수정안이포함된1 3개의주요공개초안( E x p o s u r e

D r a f t s )을 6개월마다하나 이상씩 발간했다. 이 과정에서 2 , 0 0 0개 조항의 초안을 작성하고

6 0 0개 정도의조항중1 4개의스케줄( S c h e d u l e )을 만들었으며, 그중4개의스케줄은현재까

지논의되고있다. 위의모든사항들은프로젝트운영위원회가이전에출판했던초안들에기반

을두어다수의참여자들의의견이수렴된것으로프로젝트에많은도움이되었다.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s)에관한초안은2 0 0 0∼2001 Session에서제정되었고2 0 0 1

T L R P는 영국의주요한직접세인소득세, 법인세, 자본이득세, 상속세, 유류세, 인지세등을명확

하고사용하기쉽도록세법을다시쓰는것을목적으로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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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4월부터적용되기시작했다. 조세관련전문가들은이 초안이전반적으로명확성과사용자

접근성에있어서이전세법에비하여괄목할만한발전을이루었다고인정하였다. 자본공제를

다시 쓰는 부분으로서 정책 관련 부서는 현재 발표된 자본공제지침서(Capital Allowances

M a n u a l )를다시썼다. 지침서는의무와권리의분명한기초를제공하는재구성된법안을포함

하고있다.

나) 2001∼2 0 0 2년의성과

2 0 0 1∼2 0 0 2년사이에소득세법안의도입계획과다른소득들에대해소득세부과를다루는

것에 관한 법안을 계획한 두 가지의 실질적인 진보가 이뤄졌다. 또한 PAYE(Pay As Yo u

E a r n )제도, 즉원천과세방식으로법안을다시작성하는일을시작했다. 이작업은기초소득세

법안의모두를다시쓰는본래의목표에추가된것으로본프로젝트의핵심목표에포함됨으로

써이용자들에게폭넓은지지를받았다. 두개의공개초안
1 7 )

을발표하고작업의양상이나특정

조항에대한의견을받아들이고진행상황을널리알리기위해서영국국세청의인터넷사이트

에 TLRP 홈페이지를구축하였다. 공개초안에포함된내용은근로소득, 연금소득과사회보장

소득, 해외거주자소득, 무역소득및재산소득, 저축및투자소득과기타소득등이다. 

2) 방향

가) 향후5년간의계획

법인세조항을다시쓰는것을우선적으로시작하고2년마다재작성하는법안을 입법화하

기위한 방안을강구할것이며현재법안의시행계획은다음과같다.

1 7 )December 2001 ED NO. 12 Employment Income: Part 3

March 2002 ED NO. 13 Foreign Income and Property Income

2 0 0 2∼3년도: 개정안2 소득, 연금, 사회보장소득

2 0 0 4∼5년도: 개정안3 무역, 재산, 투자, 기타소득, 면세소득

2 0 0 6∼7년도: 개정안4 논의중



재정포럼 4 3

세제복잡성의사회적비용과세제단순화를위한선진국의노력▶▶

2. 호주의세법개혁프로젝트(TLIP: Tax Law Improvement Project)

가. TLIP의추진배경과개편내용

1) 배경과목적

가) 배경

호주조세제도의변화는오랫동안진행되어왔다. 1984년1 0월 2 1일에정부는조세정책에

대한성명서를발표하고, 호주의지역별 자문위원회의견해에 기초하여조세제도의포괄적

인 검토를 지시했다. 그런변화에도불구하고1 9 9 3년 1 2월 T L I P가 설정될 때까지 세법의

단순화는거의일어나지않았다. 

1 9 9 2년 8월에, 국세청차장인 Brian Nolan은소득세의 현대적인 적용에 관한 연구
1 8 )

를

J C PA(Joint Committee on Public Accounts)에요청했다. 이연구는 1 9 9 2년 8월에시작

됐지만, 1993년6월까지호주연방정부에공식적으로보고되지는않았다. 호주국세청의요

청이있은후에, 1993년11월1 7일비로소의회에제출되었다. 

T L I P의 제정은 1 9 9 3년 1 2월에납세순응비용과관리비용을줄이기 위한목적으로1 9 3 6

년 소득세부과법( I TAA:Income Tax Assessment Act)을다시 쓰고, 번호부여와구조체제

를재구성하는방법으로추진하는정부주도하의프로젝트로구체화되었다.

프로젝트는세법을 논리적이고평이한 구조, 유연한번호체계의채택, 향상된표현, 현대

적인서술기법과스타일을사용한평이한언어로서술하여좀더이해하기쉬운세법을만든

다는취지로구성되었다.

나) 목적

T L I P의공식적인목적은세법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읽기쉬운표현으로개편하는것이

T L I P의 제정은1 9 9 3년 1 2월에납세순응비용과관리비용을줄이기위한목적으로1 9 3 6년소득

세부과법을다시쓰고, 번호부여와구조체제를재구성하는방법으로추진하는정부주도하의프로

젝트로구체화되었다.

1 8 )Income Tax Modernization Feasibility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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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법에서복잡하고명확하지않은표현을사용함으로인해과도한납세순응비용이발생한

다고지적하고, 이프로젝트를시행함으로써납세자들이조세체계에순응하는데 드는수백만

호주달러의비용을절감케하고조세체계에대한납세순응이개선될것으로기대하였다.

2) 팀의구성

호주에서는정부가프로젝트를주도했으며개혁성공을위한많은공약을내놓았다. 이것

은 여기에배분된많은재원과국세청차장인Brian Nolan에의해서주창되어진사실에의

해 알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약 1 , 0 0 0만 호주달러(약5 0 0만 영국파운드)의예산을 책정하

여, 40명이상의정규직원으로구성된 프로젝트팀과두 개의민간부문으로이루어진T L I P

팀을 구성하였다. 또한 호주정부는 자문위원회를 설립했으며「세법 다시쓰기프로그램

(Rewriting Program)」을 지원하기위한하부위원회를여러개 만들었다. 

3) 주요 개편내용

가) 개정의1단계

T L I P는 계획을구체화하기위해규정들을개정하기시작하였다. 세법규정개정의첫 번째

작업으로단순화가 선정되었는데왜냐하면세법규정은호주납세자들의약 7 0 %에 영향을

미치고있음에도불구하고, 그규정들이너무복잡해서이해하기어렵고, 운영하기도힘들다

는 비난을받았기때문이다. 개정작업은지속적으로진행되었고법안도만들어졌다. 법안이

대중에게공개된시기인1 9 9 4년 1 2월 8일에세법개정법안으로호주국회에제출되었다. 이

것은1 9 9 5년4월입법화되었고 1 9 9 4년6월 1 l일부터소급적용되었다
1 9 )

. 

입증규정의개정은매우효과적이었다. 반복되는표현의양이대폭줄어들었고단어의수

도 약 1 9 , 0 0 0개에서11 , 0 0 0개로줄었다. 더욱간결한문장이사용되었고문장당단어의수

는 2 4 1개에서3 7개로감소하였다. 또한용어와개념사전도만들었으며법령은매우이해하

기쉽도록개정되었다.

나) 개정법률의새로운구조

1 9 9 7년의 소득세부과법은 피라미드와 같은 방식으로 법령이 재구성되었고 해설 도표

1 9 )그런데이것을구세법( 1 9 3 6년개정된소득세부과법)에삽입하는것은T L I P가개선하려했던문제점을악화시킬수도있었기

때문에대신에, 새로운법( 1 9 9 7년의소득세부과법)이도입되기전에그리고그것을위한적당한배치가이뤄지기전에구법

에추가로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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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ve Diagram)가도입되었다. 피라미드식구성은맨위의핵심적인규정으로부터시작하

여보다전문적이고세부적인규정으로상위규정에서부터하향식으로이루어지는것이다. 또입

법형태의하나의중요한변화는서술식접근(Narrative Approach)이다. 전통적으로법조문이그

문장자체내에서모두설명되도록하기위해법률에수많은어구가중복·사용되었지만, 이러한

서술식접근의도입은지금까지는독자의이해에맡기는것이더좋다는판단에서비롯되었다. 

호주법률의첫 번째주요한개정은1 9 9 7년 소득세부과법을근본적으로재구성한것이다.

이것은새로운법의뼈대를이루는것으로서핵심규정들과전년도공제, 손실과광업에관련

된특별규정들을다루는조항들을포함하고있다. 

다시쓰여진세법(Rewritten Law)의두 번째주요개정은비과세소득, 주식거래, 감가상

각, 자본지출, 접대비등을다루는규정들로구성되어있으며, 1997년7월부터적용되었다. 

세 번째주요한개정은자본이득과손실(Capital Gains and Losses) 조항이다. 자본이득

과 손실조항을다시쓰는데 있어서새로운법률에서단어의표현이의미전달에영향을미

치느냐의부문에중점을두고있다. 

나. TLIP의평가와 방향

1) 평가

비록호주의 T L I P는 조세정책은변화시키지않고세법다시쓰기만을시행하였지만다른

몇 가지면에서의변화를초래하였다. 왜냐하면조세간소화는그 자체가조세정책의일부이

므로조세정책이다른부분에영향을주지않고진행될수 없기때문이다. 만약그것이폭 넓

은 전략의일부로서가아니라계속해서완전히별개의개정이된다면이는장기적으로성공

하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진행과정을보면, 호주의새로운법률은일부규정들을의미변화없이간소화시켰고, 모순

된 규정들을개정했으며일상적인현실에부합되지않는것으로여겨지는의미를 개정하였

다. 그러나이것은조세정책만완전히독립적으로변화했다고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입증

호주의T L I P는 조세정책은변화시키지않고세법다시쓰기만을시행하였지만다른몇 가지면에

서의변화를초래하였다. 왜냐하면조세간소화는그 자체가조세정책의일부이므로조세정책이

다른부분에영향을주지않고진행될수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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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다시 쓰면서 1 8회에 걸쳐서 정책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조세 간소화가 독립적으로

실행될수없음을보여준다.

2) 방향

1 9 9 8년 1 0월 3일실시된총선결과GST(Goods and Services Ta x )
2 0 )

도입을최대공약으

로 제시한Howard 총리의자유·국민연립정권이재선됨으로써2 0 0 0년 7월1일부터G S T

도입및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인하를 주요골자로 하는새로운 세제(New Tax System)

가 시행되었다. 현재호주의T L I P는 공식적으로보류상태에있다. 조세정책의변화에대해

별도의조세전문가의개입없이이전보다직접적인의미전달을할 수 있다는점에서T L I P

의 구성과 목적을 제고하고 있으나, 더빠르고 더 효과적으로진행되려면조세정책 변화에

관한제안들을할 수 있도록프로젝트를개방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 문장내 단어의근본

적인뜻의변화없이조세법의실질적진행과정을가속시키는것은새로운조세나조세부

담의증가를의미하지는않기때문이다.

T L I P는 호주에 새롭게 도입된 세제의 한 부분인 G S T와 기업과세개혁계획안( B u s i n e s s

Tax Reform Plan)에영향을미쳤다. 그러나G S T를 포함한새로운세제가그 동안의시스

템과는매우달라이의영향을납세자가받게되므로조세정책의변화가또다시일어날예정

이다. ITAA 1936의대략3 0 %가 다시쓰여졌으나, 새로운입법과정에서남아있는7 0 %의

불확실성은납세자가부담해야할몫이다.

특히, 연금분야, 국제조세, 징수와체납세금회수, 기업및신탁분야는여전히불완전하다. 이

중몇몇분야는조세개혁과정에서많이바뀌고있으며, 지금까지많은법안들이의회에서통과

되어법적효력을갖게되었고가까운시일내에많은법안들이통과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기존의TLIP 팀은수행하던작업이무기한연기되면서, ITAA 1936 다시쓰기의방향에서

새로운통합세법조문을발전시키기위해기존의목표에서방향을전환하게되었다. 기존의

의도대로다시쓰기가완성되지않거나, 파기될수도있다는부정적시각이시간이지날수록

현실로나타나고있지만, 기업과세평가서
21) 

에 따르면조세법단순화에관한공청회개최등

2 0 )G S T는거의모든형태의제품및서비스에일괄적으로부과되는세금으로, 이는유통상의모든단계에적용된다. 각단계에

해당하는모든사업체들은G S T를수금하기도하고지불하기도하지만결과적으로이로인한비용을추가로지출되지않도록

고안되어있다. 외국에서는이를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라고한다.

21) 기업과세평가서(The Review of Business Taxation-A Strong Foundation)는‘New Tax System’에적시된기업과세의목

적과현재의문제점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 ‘New Tax System’에명시된기업과세의전략을검토하고, 기업과세를위한개

혁구조와, 기업투자에대한과세방안에대한개혁범위에대하여논의하기위하여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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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세개혁의목적과원리과정에대해언급되고있으며, 조세개혁평가팀에게새로운시

각으로I TAA 다시쓰기를완성하는책임을부여할 예정이기때문에현재로서는T L I P의 미

래는희망적이라고할수있다. 

Ⅵ. 결 론

바람직한조세가갖추어야할 특성중에서조세의단순성은그 중요성에도불구하고조세

의 형평성이나효율성에비하여정책당국자나학자들의관심을충분하게끌지못하였다. 이

전에도몇 차례세제가복잡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회적비용을추정하려는학계의시도

가 있었지만, 1980년대에들어와서야미국, 영국등의국가에서이에대한본격적인연구가

시작되었다고할수가있다. 

이러한 연구결과 세제가 복잡함으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 납세자는 물론이고, 과세관청,

공인회계사, 세무사, 입법기관등이지불해야하는금전적·심리적비용을포함한사회적비

용의크기는엄청난것으로판명되었으며, 그영향으로일부국가에서는세제를단순화하려

는 실무적인노력이구체적으로추진되고있다. 최근영국,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등 선진

국에서추진되고있는세제를단순화하려는노력은세제가 복잡함으로인하여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하는사회적비용이막대하다는인식하에바람직한조세의원칙중 하나인조세의

단순성에충실하자는것이며, 이는납세자편의위주의조세제도및 행정을추구하려는시대

적요구의결과이기도하다. 

영국은 1 9 9 6년 T L R P팀을 조직한 후 직접세 관련 세법을 단순하게 기술하기 위한 법

적 단순화 작업을 지금까지 추진중에 있으며, 호주도 1 9 9 3년 1 2월 T L I P팀을 구성하여

소득세법을 단순하게 기술하려는 법적 단순화 작업을 추진해오다가 1 9 9 8년말 일단 작업

을 중지하고, 지금까지기업관련 세제개혁에 치중하고 있다. 이는 세제의 단순화 없이 세

법조문만을단순하고 알기쉽게기술하는 것을한계가 있을수밖에 없다는 것을인식했기

때문이다.

현재호주의T L I P는 공식적으로보류상태에있다. 조세정책의변화에대해별도의조세전문가의

개입없이이전보다직접적인의미전달을할 수 있다는 점에서 T L I P의 구성과 목적을제고하고

있으나, 더빠르고더 효과적으로진행되려면조세정책변화에관한제안들을할 수 있도록프로

젝트를개방시켜야한다는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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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며, 그로

인한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이를 추정하려는 계량적 연구가 아직은 부족하여정

확하게 단언할 수 없지만 외국의 예를 볼 때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가있다. 조세와관련하여발생하는제 비용은 조세정책의입안 및 기획단계, 세

법의초안 작성및 법제화단계, 조세제도의관리및 행정단계, 납세순응단계, 조세분쟁해

결단계 등에서 발생한다. 따라서조세제도를 단순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법의언어학적

또는구조적인측면에서개선하고, 둘째, 세법의내용이나개념적인측면에서단순화하며,

셋째, 행정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을 포함한 조세의 운영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우리나라가 최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단순화작업을 시작한 것은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매우발빠른행보이다. 호주의경험에서보았듯이기본적으로세제가 복잡하면, 단순

하게세법조문만을알기쉽게고쳐서세제의복잡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려는

노력은한계가있음이증명되었다. 따라서우리나라는이를타산지석으로삼아조세의법적

인 단순화노력과경제적단순화노력을병행해야할 것이다. 즉, 우선과세체계를단순화하

고, 이를바탕으로세법을납세자가이해하기쉽도록 구성이나표현을 개선하는작업, 신고

서식을간소화하는작업등이병행추진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선진국과비교하여조세가복잡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사회적비용의중요성

을 인식하고세제를단순화하기위한작업을일찍시작하였다고할 수 있다. 결과도어느나

라에비교하여도손색없도록, 세제의단순화작업이성공적으로추진되기위해서우리가유

념해야할사항은다음과같다.

첫째, 지금까지우리나라세제가복잡하게된원인을정확하게분석하여해결방안을모색해

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세제가복잡해지는원인에대한좀더철저하고세밀한분석이필요

하다. 

둘째, 세제를단순화하려는노력은조세제도를단순화하는것, 세법조문을알기쉽게기술

하는것, 세법을구조적인측면에서개선하는것, 신고서식을간소화하는것 등이병행·추

진되어야한다. 조제제도의단순화나세법의구조적인측면에서의개선없이단지세법조문

만을알기쉽게 풀어쓰는것에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셋째, 우리나라조세제도와세법의복잡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에대한심층적연구가이

루어져야한다. 미국의경우국가적차원에서관심을가지고I R S에서연구기관에용역을의

뢰하여세제의복잡성으로인한사회적비용을추정하려는노력을경주하고있듯이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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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이 문제에대한국가적관심이제고되고관련분야의연구가더욱활성화되어야할 것

이다.

넷째, 우리도 세법을 개정하거나 조세정책을 새로이 입안할 때 그에 따른 행정비용이나

납세순응비용에대한사전평가가이루어지도록해야할 것이다. 영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는 1 9 8 0년대 중반부터, 호주의경우 1 9 9 0년대 중반부터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해오면서, 세법개정시 흔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납세협력비용이나 제도를 시행하는 데

따른행정비용등을 미리납세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있는 것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단순화 작업은 그 중요성과 작업의 방대함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가지고 장기적 과제로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다른나라의경우와 마찬가지

로 우리나라의 세제나 세법이 복잡·난해한것은사실이다. 하지만이를단기간에 개선하

고자하는 과욕을 부리면 오히려 기존세법을 더욱 복잡·난해하게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영국은 1 9 9 6년부터 현재까지 6년동안 매년 5 0 0만 파운드(연간 약 1 0 0억원)

를 투자하고 4 0여명의 전문가가 전적으로 본 작업에 매달리면서도 아직도 이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호주도 1 9 9 4년부터 1 9 8 9년까지 약 6년간 매년 1 , 0 0 0만 호주달러(연간

약 7 0억원)와 연간 약 4 0명의 전문가가 동원되어 본 작업을 추진하다가 당초 목표의 약

4 0∼5 0 %밖에 완성하지 못하고 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세제단순화 작업이 얼마나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작업인지를 우리에게 시사한다. 정부가추진하고있는 세제의 단순

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납세자들이 우리나라 세법이나 세제를 쉽고 편리하다고 느

끼게되기를납세자의한사람으로서기대한다.

가장중요한 것은세제단순화 작업은그 중요성과작업의방대함을감안할 때 인내심을가지고

장기적과제로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 단기간에개선하고자하는과욕을부리면오히려기존세

법을더욱복잡·난해하게만드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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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재정적자경험과
북한에 대한시사점

崔 濬 旭 연구위원( j c h o i @ k i p f . r e . k r )

Ⅰ. 서론

최근 북일 수교협상, 북미대화의진전, 신의주특구정책의 발표 등으로 인해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대해많은관심이 집중되고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북한전문가중 6 9 . 4 %

가‘북한이향후시장경제체제로나아갈 것’이라고 응답했을정도로
1 ) ,

, 북한체제의전환가

능성을 높게보는시각도확대된 것 같다. 과연북한이 단기간내에체제를 전환하게될지,

그리고어떠한 형태로체제전환을하게될지에 대해서는아직많은이견이있다. 그러나비

록 가능성이높지않다하더라도, 그문제는우리의 입장에서심각하게생각해보지않을수

없는중요한문제이다. 

북한이체제전환을하게되면, 과연어떠한상황이 발생할까? 이에대해구체적으로대답

하기에는아직까지는북한이 선택할 체제전환의형태가 너무불투명한지도모른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2 0세기말의가장중요한변화중 하나라고할 수 있었던사회주의국가들의체

제전환경험으로부터배울수 있는것들이있을것이다. 최근에는사회주의국가들의체제전

환 1 0년을맞이하여, IMF나World Bank에서도지난1 0년간의경험을정리해보는논의가

많이이루어졌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1) 『한국경제신문』, 2002.10.10, 보도. 기업과정부, 연구소의북한전문가2 0 0명(응답자1 7 3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한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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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체제전환과정에서의다양한경험 중 재정, 특히재정적자와관련된경험을정

리하고, 그것이북한에대해 줄 수 있는시사점에대해 살펴보기로한다. 기존에국내에서도

체제전환국의경험을고찰하는연구가많이있었지만, 체제전환과정에서의재정문제에대한

고찰은거의없었다. 재정은단지체제전환과정에서변화되는대상의하나가아니라, 체제전

환 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소유국가

(owner state)로부터조세국가(tax state)로의전환이라고표현할 정도로, 체제전환과정에

서의조세및 재정의역할은중요하다
2 )

. 어떤측면에서는체제전환과정을시장기능을확대하

기위해생산수단을사유화하고재정의역할을재정립하는것이라고할수도있다.

Ⅱ. 체제전환국의 재정적자 경험

1. 개요

전형적인계획경제에서는정부의 지출과 수입은경제계획의일부로서균형을 달성하도록

계획되어있었다. 따라서대부분의경우재정적자문제는중요하지않았다. 일반적으로사전

적인(ex ante) 재정적자는존재하지않고, 단지경제계획과실제경제운영의차이로인해발

생하는괴리로인해사후적으로(ex post) 재정적자가실현될뿐이다. 실제로대부분의사회

주의국가에서재정적자는규모가매우작고별로중요한문제가아니었다
3 )

.

그러나체제전환으로인해재정지출과재정수입양 측면모두에서큰 변화가발생하였다.

시장경제로의전환으로인해정부의역할이축소됨에따라, 재정지출이줄어드는분야가발

재정은단지체제전환과정에서변화되는대상의하나가아니라, 체제전환과정의중요한구성요

소라할수 있다. 어떤측면에서는체제전환과정을시장기능을확대하기위해생산수단을사유화

하고재정의역할을재정립하는것이라고할수도있다.

2) John Campbell(1995), “Institutional Theory, State Building and Fiscal Reform in Post Communist Europe,”Journal of

Transforming Economies and Societies.

3) 루마니아는1 9 8 0년대초까지상당규모의외채를가지고있었으나, 1980년중반의외채감축을위한경제운영으로인해재정

흑자가발생하였다. 구소련의경우에는1 9 8 0년대중반에이르기까지는소규모의재정적자만이발생하였으나, 1980년대중반

에페레스트로이카를추진하는과정에서재정적자가다소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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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다. 반면, 체제전환과정에서의충격이나변화로인해새로운실업대책및사회보장등

새로운재정지출소요가발생하였다. 그리고비록재정지출이감축되고는있었지만, 그러한

변화가충분히빠른속도로진행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 반면, 재정수입기반의약화는재

<표1> 체제전환국의GDP 대비재정적자

(단위: %)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러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알바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구소련국가평균

기타국가평균

전체평균

…

…

…

…

…

…

…

…

…

…

…

…

…

…

…

- 5 . 5

- 1 . 4

…

1 . 3

…

…

…

8 . 1

- 1 2

0 . 3

- 8 . 5

- 1 . 5

…

…

…

…

…

…

…

…

…

…

…

…

…

…

…

…

- 3 . 7

- 1 2 . 8

…

- 2 . 2

1 . 0

…

2 . 7

1 . 0

- 1 5 . 0

- 0 . 4

…

- 3 . 7

…

…

…

…

…

…

…

…

…

…

…

…

…

…

…

…

- 4 3 . 7

- 1 4 . 7

- 4 . 8

4 . 8

- 3 . 7

…

- 5 . 4

3 . 3

- 8 . 6

2 . 7

…

- 7 . 8

…

- 3 0 . 6

- 2 9 . 0

0 . 0

- 0 . 2

- 4 5 . 5

- 7 . 3

- 1 4 . 7

- 0 . 8

0 . 5

- 2 6 . 1

- 1 8 . 4

- 3 0 . 5

1 3 . 3

- 2 3 . 2

- 1 1 . 3

- 2 1 . 8

- 5 . 2

- 3 . 9

- 2 . 1

- 7 . 6

…

- 5 . 4

3 . 3

- 8 . 6

2 . 7

- 1 4 . 9

- 7 . 0

- 1 2 . 0

- 5 4 . 3

- 1 5 . 3

- 1 . 9

- 0 . 7

- 4 0 . 2

- 4 . 1

- 1 4 . 7

0 . 6

- 5 . 3

- 7 . 6

- 7 . 3

- 2 3 . 4

- 0 . 3

- 1 1 . 8

- 1 9 . 6

- 1 5 . 4

- 1 0 . 9

- 0 . 8

0 . 5

- 8 . 9

…

- 2 . 6

- 0 . 4

- 7 . 0

0 . 3

- 1 3 . 7

- 5 . 0

- 1 0 . 5

- 1 0 . 1

- 1 2 . 1

- 2 . 5

1 . 3

- 2 5 . 5

- 7 . 7

- 1 1 . 6

- 4 . 0

- 4 . 8

- 9 . 5

- 1 0 . 4

- 5 . 0

- 1 . 1

- 8 . 7

- 4 . 1

- 1 3 . 0

- 5 . 8

1 . 4

- 1 . 2

- 8 . 6

- 1 . 0

- 2 . 4

- 1 . 9

- 1 . 3

- 0 . 2

- 7 . 7

- 3 . 4

- 6 . 0

- 1 1 . 1

- 4 . 9

- 1 . 9

- 1 . 2

- 6 . 9

- 3 . 2

- 1 7 . 3

- 3 . 5

- 4 . 5

- 5 . 8

- 6 . 1

- 7 . 9

- 1 . 4

- 4 . 9

- 3 . 5

- 1 0 . 4

- 6 . 3

- 1 . 5

- 1 . 8

- 6 . 2

- 0 . 2

- 1 . 9

- 2 . 6

0 . 4

- 0 . 4

- 5 . 6

- 3 . 1

- 4 . 6

- 9 . 3

- 2 . 8

- 1 . 6

- 1 . 5

- 6 . 7

- 5 . 3

- 9 . 9

- 1 . 4

- 4 . 5

- 6 . 6

- 8 . 9

- 5 . 8

0 . 3

- 3 . 2

- 5 . 6

- 1 2 . 1

- 1 2 . 7

- 1 . 6

- 1 . 2

- 3 . 1

0 . 2

- 2 . 3

- 4 . 0

- 1 . 3

- 0 . 1

- 4 . 9

- 3 . 8

- 4 . 4

- 5 . 8

- 1 . 7

- 0 . 7

1 . 8

- 5 . 6

- 7 . 1

- 9 . 0

1 . 4

- 1 . 8

- 6 . 8

- 7 . 9

- 3 . 1

0 . 0

- 5 . 6

- 2 . 4

- 1 2 . 6

- 2 . 5

- 2 . 6

- 2 . 1

- 4 . 7

- 0 . 1

- 3 . 1

- 3 . 6

- 4 . 4

- 1 . 7

- 3 . 6

- 3 . 7

- 3 . 7

- 4 . 2

- 4 . 2

- 2 . 2

- 0 . 3

- 5 . 1

- 7 . 6

- 1 0 . 0

- 0 . 0

- 5 . 8

- 3 . 0

- 8 . 0

- 3 . 8

- 2 . 7

- 2 . 7

- 3 . 4

- 1 0 . 7

1 . 5

- 0 . 8

- 1 . 9

- 4 . 2

- 1 . 2

- 2 . 4

- 3 . 6

- 4 . 9

- 1 . 0

- 4 . 2

- 2 . 9

- 3 . 7

구

소

련

자료: Tanzi’d Tsibouri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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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출감축보다더빠른속도로진전되어, 재정적자가발생하는경향이있었다.

<표1 >은 체제전환국의국가별GDP 대비재정적자비율추이를보여주고있다. 이수치를

통해알수있는것은재정적자비율이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는점이다. 그럼에도불

구하고, 대체적으로는체제전환초기특히 체제전환이시작된후 1∼2년동안에재정적자가

매우 크게발생하고, 시간이지나면서재정적자가다시작아져안정화되는패턴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이는매우일반화된설명일뿐, 국가별로상당한차이를보인다. 일부국가에서

는 체제전환초기에도심각한재정적자를경험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 그리고일부국가는

체제전환이후상당기간이경과된후에도재정이안정화되는패턴을보이지않고있다
4 )

.

2. 재정수입의변화

대부분의체제전환국들은체제전환과정에서심각한조세수입의감소를경험하였는데, 가

장 큰 원인은 경제상황의악화와 조세행정기반의 붕괴로 인한것이었다. 소득수준이높은

일부동구국가들에서는조세부담률의감소가 미미하거나오히려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상당수국가들에서는조세수입의감소정도가산출물의감소정도를훨씬초과하여,

조세부담률이하락하였다. 이처럼조세부담률이하락하는경향은소득수준이낮은나라일수

록 더 심하게나타났다
5 )

. 조세수입감소의가장중요한요인은조세행정기반의붕괴였으며,

조세체납(tax arrears) 문제도매우심각하였다. 예를들어, 러시아의1 9 9 7년 징세액 대비

체납액비율은34% 정도였는데, 캐나다, 미국, 호주등에서동 비율이4∼6% 정도되는것

과비교하면매우높은편이다. 

체제전환과정에서의재정지출이감축되고는있었지만, 그러한변화가 충분히빠른속도로진행

되지않는경우도있었다. 반면, 대부분의체제전환국들은체제전환과정에서심각한조세수입의

감소를경험하였는데, 가장큰원인은경제상황의악화와조세행정기반의붕괴로인한것이었다. 

4) 발트국가들과일부동유럽국가에서는체제전환이후심각한재정적자를경험하지않았다. 체제전환이진행되고수년이경과

한후에재정적자가악화된불가리아, 아제르바이젠등도다소예외적인경우라할것이다.

5) 체제전환이이루어지기전에는각국가의조세부담률은소득수준과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지않았지만, 체제전환이수년간

진행된후 소득수준과조세부담률간에높은양( + )의상관관계가생기게된다. 최준욱외(2001), 『체제전환국의조세정책의

분석과시사점』,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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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에서재정상황이당초예상하였던것보다더 나쁘게전개된이유중 하나가민

영화수입부분이다. 체제전환이전에는거의모든생산수단이국가에의해소유되었기때문

에, 민영화수입이매우클 것으로기대하였다. 그러나실제로 대부분국가에서민영화수입

의 규모는크지않았다. 심지어는GDP 대비민영화수입의비율이민영화를추진하고있는

개도국또는선진국에서보다도작게나타나기도하였다. 이는다양한요인으로인한결과이

지만, 일반적으로민영화를조속히 추진하는경우에는매각가치의극대화를기대하기는어

렵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6 )

. 

중앙아시아의구소련 국가중 일부는 연방제의붕괴와 이에따른연방정부로부터의보조

금의감축등으로인해재정수입이대폭감소하기도하였다. 

3. 재정지출의변화

체제전환은재정수입만이 아니라 재정지출 측면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재정지출이변화

되는가장중요한요인은재정의역할이변화되기때문이다. 특히기존에계획경제하에서공

기업이담당하고있던의료, 교육등 사회보장의많은부분을정부가직접담당하게되면서,

사회보장관련정부지출이증가하게된다. 정부의역할변화로인해어떤분야의재정지출은

감소될 수 있는요인이 발생한다. 군사비지출감축
7 )

, 가격과환율의자유화로인한경제분

야 보조금감축, 공기업에대한보조금감축등이이에해당된다. 

물론어떤분야에서는재정지출증가요인이 있다고하여, 그 분야의예산이 반드시 증가

하는것은 아니다. 실제로는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어떤부분의 재정지출은증가되는

것이타당함에도불구하고감소되는경우도있었다. 마찬가지로재정지출감축요인이있었

다고하더라도, 항상원만하게감축이이루어지는것은아니다. 그리고장기적으로중요함에

도 불구하고상대적으로시급성이떨어지는것으로 판단되는사회간접자본투자등의자본

지출은체제전환과정에서대폭감소하게되었다. 

체제전환과정에서의재정상황에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는사회주의 국

6) 일부국가에서는매각가치보다는조속한민영화및국민의재산형성을목적으로하여바우처에의한민영화방식을추진하기

도하였다. 바우처를활용하는방식은국가별로차이가있었지만, 바우처를통한민영화는시장경제에서의민영화와는달리무

상분배의성격을일부가지는민영화방식이다. 때로는민영화과정에서의부패(corruption) 등도민영화로인한재정수입의규

모를축소시키는요인이되었다. 

7) 엄격하게는군사비지출감소는체제전환 자체라기보다는체제전환으로인한정치적환경의변화 등으로 인한것으로보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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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계획경제하에서공기업이담당하고있던의료, 교육등사회보장의많은부분을정부가직

접 담당하게 되면서, 사회보장관련정부지출이증가하게 된다. 공업에대한보조금을 삭감하지

못한것이재정운영에어려움을초래하였을뿐 아니라, 시장에서의왜곡을초래하여새로운기업

활동의인센티브를약화시키는문제를초래하였다.

가간의 교역체제인CMEA 체제가붕괴된것을들 수 있다
8 )

.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이로

인한충격이컸다. 기존의CMEA 체제에서는국제시세보다싼 가격으로교역이이루어졌으

나, 체제전환이후에는교역이국제시세로이루어지게되었다. 에너지부문이민영화되지않

은 에너지수입국에서는, 수입에너지가격의상승에도불구하고국내에너지가격이충분히

인상하지못하면서공기업이이로인한부담을지게되고, 장기적으로는직접또는간접적인

재정부담이되었다
9 )

. 

체제전환 과정에서G D P가 감소하였기때문에, GDP 대비재정지출의비율을 낮추기 위

해서는 재정지출을G D P보다더 빠른속도로 감축하여야했다. 그러나임금, 연금혜택등

규모가큰 분야의재정지출을빠른속도로감축하는것이용이하지않았다. 또다른이유는

정부의역할변화에대한충분한검토가부족하였다는점이다. 비록체제전환이진행되고있

었지만, 정부는너무나많은분야에개입하고있었기때문이다
1 0 )

. 

체제전환에따른재정지출감축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실제감축이잘 이루어지않아문

제가된 것 중 하나가 공기업에대한보조금이다. 공기업은체제전환이후에도기존계획경

제 체제하에서같이연성예산(soft budget)이적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체제전환과정에서

공기업에대한보조금을삭감하지못한것이재정운영에어려움을초래하였을뿐 아니라, 시

장에서의왜곡을 초래하여새로운 기업활동의 인센티브를약화시키는문제를 초래하였다.

러시아의외환위기를초래한구조적문제점중 가장중요한것으로연성예산제약문제를조

기에개혁하지못한점이지적되고있다
11 )

.

이처럼 재정지출 감축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수 국가들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되었

8)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경제상호원조회의, 소련을중심으로 한 동유럽공산권의 경제협력기구. 코메콘

( C O M E C O N )이라고도한다. 

9) 정부와공기업의구분이명확하지않은경우도있었다. 공기업이수익성없이운영되면서공기업의부채에대해정부가지급보

증을하고, 이러한부채가사후에정부부채로전환되는경우도있다.

10) Tanzi and Tsibouris (2000), IMF working paper 00/113.

11) Gaidar(1999), “Lessons of the Russian Crisis for Transition Economies,”Finance & Development, IMF, Vol.36, No.

2, June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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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easty and Davies(1996)는체제전환 과정에서의 재정적자가 체제전환시작단계에

서 예상했던것보다더 커졌으며, 이는제반여건이당초생각했던것보다나쁘게 전개되었

기 때문이라고지적하고있다. 특히구소련국가들의재정적자확대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

인으로는① 재정운영의제약요인에대한잘못된 이해와인플레이션을통해재정재원을조

달하는것에대한유혹, ②전쟁또는내전, ③구소련으로부터의재정이전의감소, ④정부

의 조달과보조제도를적절히개선하지않으면서가격자유화를시행함으로인해보조금예

산이증가한것을들고 있다
1 2 )

. 

Ⅲ. 국가별차이에 대한 분석과 재정적자의 영향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체제전환과정에서의재정적자경험은국가별로큰 차이를보이

고 있다. 본절에서는이처럼재정적자경험이국가별로차이를보이는이유, 즉국가별재정

적자의차이를설명할수있는 요인을검토하고, 재정적자의영향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1. 소득수준과재정적자

국가별재정적자의차이와소득수준이어떤관계를가지는지를〔그림1〕을 통해대략적으로

볼수있으며, 좀더정확한이해를위해회귀분석을시도하였다. 설명변수인국가별소득수준에

대해서는I M F에서제공하는구매력기준(PPP) 일인당소득을사용하였다. 종속변수는국가별

로 체제전환7년동안의연도별GDP 대비재정수지비율의평균치를사용하였다
1 3 )

. 회귀분석

결과도소득수준과재정수지가상당히높은상관관계를가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체제전환의 과정에서 큰 재정적자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물론이러한분석결과만을토대로소득수준이체제전환과정에

서의재정적자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장담할수는없다. 이보다는체제전환상황

에 대응할수 있는능력에있어국가별로차이가있는데, 이러한면에서의각 국가의대응능

12) “Fiscal transition in countries of the former Soviet Union : an interim assessment,”IMF Working Paper No. 96/61,

1 9 9 6 .

13) GFS(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등의자료는 체제전환초기연도의자료가 누락되어있는것이 많아,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초기연도의자료가풍부하게포함된Tanzi and Tsibouris (2000, IMF working paper 00/113)에있는자료를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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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잘 표현해주는지표가 소득수준이라고해석하는 것이타당할 것이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나라들은체제전환과정에서새로운조세행정체제를정착시키고세입기반을안정화시

킬 수 있는능력이 있었던반면, 소득수준이낮은나라에서는이러한능력이취약하여재정

적자가더욱심각하였다고해석할수있다. 

2. 체제전환의속도와 재정적자

일반적으로체제전환의속도는 재정적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IMF(1998)에서는체제전환이지연되었던나라들에서재정적자가심각하였다고주장

하고있다. 여기서는그 언급의 정확성에대한검증을 포함하여, 체제전환의속도가재정적

자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로한다. 체제전환의속도에대한지표로가장일반적으로사용

되는것이E B R D에서작성되어 발표되는체제전환지수(transition indicator)이며, 여기서

도그 지표를사용하기로한다. 

선형모형에따른회귀분석결과에서는결정계수의값이낮고, 설명변수인체제전환지수의t

소득수준이낮은국가일수록체제전환의과정에서큰 재정적자를경험하는경향이있으나이러한

결과만을토대로소득수준이체제전환과정에서의재정적자정도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고장

담할수는없다. 이보다는각 국가의체제전환상황에대응하는능력을잘 표현해주는지표가소

득수준이라고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림 1〕소득수준과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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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도일반적으로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수준으로나타났다. 즉체제전환이지연되었던나

라들에서재정적자가심각하였다는I M F ( 1 9 9 8 )의 주장은상당히과장된면이있다. 위주장

이 체제전환진척도가가장낮은몇몇나라들을제외한경우에는어느정도타당하지만, 체제

전환국전체를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잘적용된다고할수없다. 오히려체제전환진척이가

장 빠른몇몇나라들을제외하고고찰하는경우에는체제전환의진척도가높을수록재정적자

가심각한것을발견할수있다. 

대체적으로볼 때, 체제전환진척도와재정적자간의관계는 U자형으로나타나는것으로

보인다. 이를좀더정확히살펴보기위하여, 비선형모형, 즉‘체제전환지수’및‘체제전환지

수
2
,

를 설명변수로하여회귀분석을하였다. 그결과설명변수가일반적인수준에서 통계적

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즉체제전환이가장빠르게진척된국가들과가장느리게진

척된국가들에서는재정적자가비교적작게나타나고, 중간정도에해당되는국가들에서재

정적자가가장심각하게나타난다. 이는체제전환이아주느리게진행된국가들의경우에는

오히려국가가경제활동에대해어느정도의통제권을유지하고있어, 조세수입의확보가용

이하였기때문이다. 

3. 재정적자가물가인상에 미친 영향

재정적자의중요한영향중 하나가거시경제, 특히물가상승에미치는영향이다. 체제전환

〔그림 2〕체제전환진척도와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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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의인플레이션경험은국가별로큰차이가있다. 헝가리에서는체제전환초기에연간

물가인상률이최고26% 정도였지만, 그루지아의경우에는5 7 , 0 0 0 %에이르기도하였다. 

물가인상은다양한요인에의해나타난다. 체제전환과정에서발생하는경기위축으로인

한 공급부족, CMEA 체제가붕괴되고원자재의가격이국제시세에따라거래된것 등도물

가 인상의요인으로지적되었다. 그러나가장중요한것이, 재정적자로인한영향이다. 재정

적자가 물가인상을초래하는지는재정적자를어떻게 충당하는가에따라달라지는데, 대부

분의체제전환국들은초기에국공채등 재정적자충당을위한재원조달관련제도가정비되

어있지않아 재정적자를중앙은행으로부터의차입에의해충당하였다. 

〔그림 2〕및 회귀분석을통해이러한 사실을 어느정도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재정적자

평균치를 설명변수로, 각국의연도별 물가상승률의 평균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도 양자간의관계가 일반적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는것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즉, 대부분의체제전환국에서재정적자가물가인상에직접적으로중요한영향을미친것을

보여주고있다. 

체제전환이가장빠르게 진척된 국가들과 가장느리게 진척된 국가들에서는재정적자가비교적

작게나타나고, 중간정도에해당되는국가들에서재정적자가가장심각하게나타난다. 이는체제

전환이아주느리게진행된국가들의경우에는오히려국가가경제활동에대해어느정도의통제

권을유지하고있어, 조세수입의확보가용이하였기때문이다. 

〔그림 3〕재정적자와물가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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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경제에대한 시사점

북한의 재정구조는 대체적으로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1 4 )

. 따라서북한의 경우에도체제전환과정에서다른체제전환국들이경험한바와같

이 재정운영에서많은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본장에서는앞에서고찰한체제전환

국의경험과북한의특수성을감안하여, 북한이체제전환을할 때 예상되는상황및 정책과

제에대해검토해보기로한다. 

1. 체제전환의영향과 재정상황 전망

가. 재정규모와기존의재정적자

체제전환과정에서전개될상황에대해예측하기위해서는우선현재북한의재정규모등

재정상황에대한이해가필요하다. 그러나재정규모에대해정확한내용이파악되지않고있

다. 물론공식적으로발표되는자료가있지만, 그것을그대로신뢰하기가어렵다. 일단북한

에서의GDP 대비재정비율은5 0∼90% 정도로범위를넓게잡는것이오류를피하는방법

이 될 것이다. 이는구 사회주의국가들에서의체제전환이전의GDP 대비재정비율과유사

하거나약간더 높은수준이다
1 5 )

. 

현재의재정상황에대해검토할때기존의재정적자및공공부채규모도검토해야한다. 공식

적으로발표된자료등을통해보면, 재정적자는대체로크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반면,

일부에서는북한의재정적자가상당히크다는추정치도있다. 그러나북한에서는국공채시장이

발달되어있지않기때문에, 비록재정적자가크다고하더라도그것이시장경제에서와같이누

적된공공부채의성격을갖지는않는다. 중앙은행으로부터의차입에의존하는경우에는금융시

장에왜곡을초래하지만향후재정측면에서의중요한문제로제기되지는않을것이다. 

다만이미오래전부터지급불능상태에있는외채문제는체제전환과정초기부터중요한

14) 1 9 9 0년대들어경제상황이악화된후, 기업에대해 정상적인자금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등의문제가 발생한다. 이로인해

전형적인사회주의경제에서의재정운영과는다소차이가있기는하지만, 대체적으로기본적인틀은사회주의경제에서의전

형적재정운영과유사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15) GDP 대비재정비율이비교적 낮은루마니아에서40% 정도, 체코슬로바키아에서대체로6 0∼70%, 기타다수국가에서는

50% 전후정도가 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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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제기될것이다. 현재북한의외채는1 2 4 . 6억달러, GNI 대비비율로는약 74.2% 정

도 되는것으로알려져 있다
1 6 )

. 이는 자료를확인할 수 있는몇몇체제전환국들과비교하더

라도상당히높은수치이다. 외채의차입주체등에대한정확한정보가 없지만, 민간부문이

미미한북한경제의특성을감안할 때, 비록형식상의차입주체는국가가아닌다른단체일

지라도이를사실상의공공부채로보는것이타당하다. 엄격하게말하면 외채문제는체제전

환에따른문제라기보다는경제개방과정에서제기되는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북한의 경

우에는 경제개방을 추진하지 않고는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경제의

본격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자본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기존의외채문제를

처리하지않고서는해외로부터의추가적인차입등은어려울것이다.

나. 세입확충의한계및재정적자가능성

체제전환국의 일반적 경험은 체제전환 초기에 세입기반이 빠른 속도로 침식되고 민영화

수입규모가작게나타나는등 재정수입에한계가있는반면, 재정지출은수입의감소만큼빠

른 속도로감축하는것이어려워재정적자의가능성이높아진다는것이다. 그리고그러한경

향은소득수준이낮은나라일수록더 강하게나타난다. 최준욱외( 2 0 0 1 )에서는체제전환국

의 재정수입을소득수준의함수로추정한바 있다. 그리고북한이 동구및 구소련등과유사

한 형태의체제전환을추진하는경우, 북한의GDP 대비재정수입비율이약 2 3∼30% 정도

될 것으로추정한바 있다. 따라서현재GNI 대비50% 이상되는재정지출을크게감축하

지않으면, 대규모재정적자는불가피할것이다. 

북한의 경우이미오래전부터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외채문제가체제전환 과정초기부터중요

한 문제로제기될것이다. 그리고재정지출을크게감축하지않으면, 대규모재정적자는불가피

할 것이다. 

16) 어떤 자료에서는 북한의 외채문제는 이보다 덜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orld Bank에서 발행하는 G l o b a l

Development Finance( 2 0 0 2 )에서는북한의외채규모등에대한정확한자료를제공하고있지는않지만, 북한을‘저소득저

외채국’으로분류하고있다. 저외채국의정의가외채/ G N I의비율이48% 이하인국가를의미하기때문에, 위의자료와는다

른기준으로외채통계를작성한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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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제전환속도의영향

체제전환과정에서의재정적자정도는 각 국가의 소득수준 외에도 체제전환 진척도에의

해서도크게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즉, 체제전환을아예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급격히 추진한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자를경험하지 않는반면, 그 외의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적자를경험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북한에서의체제전환이향후언제어떤형태로추진될것인지에대해서는정확하게예측하

기 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체제전환을추진함에있어재정적자의발생및 이로인한거시

경제불안정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 이로인해체제전환의속도를더욱늦추자는의견이제

시될가능성을생각할수 있다. 체제전환을아주더디게추진함으로써심각한재정적자의발

생을피할수 있었던투르크메니스탄이나우크라이나의사례는이러한견해를지지하는근거

로 제시될수 있다. 그러나체제전환의속도를결정함에있어서는다양한요인이고려되어야

하며, 재정적자에대한우려가체제전환속도를제약하는요인이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이러한상황에서남한및국제사회로부터의지원은북한으로하여금어느정도의경제적안정

을추구하면서체제전환의속도를조절할수있도록선택의폭을확대시켜줄수있다. 

라. 기타요인의영향

이상의 논의에서는주로북한이체제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처하게 될 재정상황에대

해 비관적인측면이 주로지적되었다. 그러나북한이 향후체제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 있

어서반드시비관적인측면만있는것은아니다. 북한이처한상황의특수성으로인해북한

에서의 체제전환에 따른 충격이 기존에 다른 체제전환국들에서의경험과 다를 수도 있다.

기존에 대부분의 체제전환국들은 1 9 9 0년대 초반에 동시다발적으로 체제전환을 추진하였

으며, 그 시점에서 체제전환에따른 국내적인 충격외에도 CMEA 체제의붕괴에 따른 대

외적인 충격이 매우컸다. 그러나북한은 CMEA 체제의붕괴에 따른 충격을 이미 경험하

였고, 현재 북한의 무역은 많은 부분이 국제시장가격을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역상

대국도상대적으로분산되어있다
1 7 )

. 따라서향후북한이체제전환을추진하는과정에서의

경제적충격이다른체제전환국들이경험한것보다작아질수 있는면도있다. 물론이것이

17) 북한은중국뿐만아니라아시아, 유럽연합국가와의교역도확대하고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본장의부록내용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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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의속도를결정함에있어서는다양한 요인이고려되어야하며, 재정적자에대한우려가

체제전환속도를제약하는요인이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남한및 국제사회로부터의지원은

북한으로하여금어느정도의경제적안정을추구하면서체제전환의속도를조절할수 있도록선

택의폭을확대시켜줄수있을것이다. 

북한이 향후체제전환과정에서처하게될 상황에대한지나친 낙관론의근거가 되지는 않

도록유의해야할 것이다.

2. 재정안정화과제

가. 재정상황에대한이해및현실적전망

대부분의체제전환국들에서체제전환초기의경제에대한낙관적전망은잘 맞지않았다.

이는재정부문에서도예외는 아니었으며, 실제체제전환을진행하는과정에서직면하게된

재정상황은당초기대하였던것보다더 어려웠다. 재정수입을확보하는것이당초기대하였

던 것보다더 어려웠고, 재정지출을통제하는것 역시매우어려웠다. 비록거시경제안정화

를 위해재정지출을줄임으로써재정적자극복에는성공하였다고하더라도, 그로인해재정

이 정상적인기능을수행하지못하게되는경우가많았다. 이러한경험은체제전환과정에서

전개될재정상황에대해정확히 인식하고현실적으로전망하는것이정책의시행착오를줄

이는출발점이될것이라는점을보여주고있다. 

나. 재정수입확보노력

체제전환과정에서각 분야의사회체제가변화되기때문에, 조세행정여건이변화된다. 세

율수준을높게설정한다하더라도, 조세행정이이를뒷받침하지못함으로인해실제로징수

되는조세수입은제한적일가능성이높다. 북한의경우에도체제전환이본격적으로진행되

면, 조세수입을확보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될 것이다. 공기업또는공공재산매각의수입

이그리클 것으로기대하기는어렵다. 

물론매우느린속도로민영화를추진하고, 실질적으로경제의많은부분이공공부문의통

제하에놓여있는경우에는조세수입기반의약화는그 정도가덜할수 있다. 민영화의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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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매우느리게하면서, 매각수입극대화를민영화의목표로하는경우에는매각수입액은다

소 커질수 있을것이다. 그러나민영화속도를늦춘다는것은시장경제적요인을활성화시

킴에있어장애요인이된다는점을감안하여야한다. 그리고비록민영화를느리게추진한다

고 하더라도, 매년창출되는민영화수입이제한적이기때문에재정수입에크게기여하기에

는 한계가 있을것이다. 따라서시장경제에적합한조세제도를만들고, 이에적합한조세행

정을조기에정착시키는것이재정안정화를위해매우중요하다. 

다. 재정지출통제

위에서는체제전환초기에재정수입을확보함에있어큰 어려움이있을것이라는점을지

적한바 있다. 따라서조세수입확보를위해노력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극심한재정적자를

피하기위해서는수입측면을현실적으로감안하여지출수준을결정하여야한다. 따라서각

분야별로재정지출을적정한수준에서통제해야만할 것이다. 지출통제에서특히중요한의

미를 가지는 몇 분야가 있다. 첫째, 체제전환에따라 급증하는 사회보장지출을적정선으로

통제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둘째, 각종보조금을조속히감축하는것이다. 공기업보조금

의 개혁은재정지출감축을통한재정안정화를위해서는물론이고, 시장경제활성화를위해

서도매우중요하다. 수익성이없는기업의 퇴출을유도할수 있도록기업에대한보조금제

도가투명하게개혁되어야한다. 아울러공기업소비자들에게에너지등을정상적인가격이

하로제공함으로써암묵적보조금이지급되는것도개선되어야한다. 셋째, 북한의경우에는

재정에서군사비가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에, 군사비의통제가재정지출통제에서매우

중요한사항이될 것이다. 

조세및 지출과관련된각종제도는납세자또는재정지출의수혜자가되는경제주체의행

태에영향을미친다. 따라서재정지출의효과적감축및 경제의효율성확보를위해서는재

정지출과관련된제도는투명하고행태의왜곡을초래하지않도록고안되어야한다. 

3. 기타 재정및 관련 과제

가. 재정기능의정상화와재정안정화의균형

재정지출을감축하려는노력이 필요함에도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재정건전화를고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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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최선은아니다. 체제전환과정에서대규모실업등이불가피하고, 이로인한사회적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지출의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러한부분에서 재정이

정상적인기능을 발휘하지못하는 경우, 사회불안정이초래되고체제전환에대한반대여론

이 조성되는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울러경제성장의 잠재력을확충하기 위한지출도

필요하다. 체제전환국들에서어려운 재정상황때문에 사회간접자본등에충분한 투자가 이

루어지지않은경우가 많았다. 이미사회간접자본의부족이 외국인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

로 지적되는등 심각한문제로제기되고있는북한의경우에는이 점에대해특별히신경을

쓸 필요가있다. 따라서재정적자의통제를통해거시경제적안정화달성과재정의정상적인

기능수행사이에균형된시각을갖고접근하는것이중요하다. 

나. 재정적자의파급효과최소화

재정적자로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단지체제전환국에만적용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체제전환과정에서의재정적자는그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 일반적인경우에서보다더 커

질 수 있다. 그이유중 하나가국채시장이발달되어있지않은것이다. 이로인해재정적자

를 중앙은행으로부터의차입에 의해 충당하고, 화폐발행이증가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가능성이매우높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단지거시경제불안정의요인일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측면에서도매우부정적인영향을초래할수 있다. 특히우리는조세정책의

중요한 정책방향중 하나로서 소득재분배기능을 고려하는경향이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이 소득재분배에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감안할 때, 심각한재정적자로인해

부정적인소득재분배효과가발생하는것을방지하는것이매우중요하다. 

재정적자가거시경제에미치는 파급효과는 적자재정의조달수단에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재정적자를충당하기위해중앙은행차입에의존하는경우, 화폐공급이증가되고인플

레이션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 이방법은거시경제적안정을해치고궁극적으로는체제전

환과경제성장에장애요인이되므로, 이러한방법에의존하지않는것이바람직하다. 그럼에

조세수입확보를위해노력하는것도중요하지만, 극심한재정적자를피하기위해서는수입측면

을현실적으로감안하여지출수준을결정하여야한다. 따라서각 분야별로재정지출을적정한수

준에서통제해야만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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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화폐공급의증가를통한재정재원조달은재정적자를단기적으로용이하게극

복할수 있는수단처럼인식될수 있기때문에, 이러한유혹을방지하기위해서는재정당국

과 거시금융정책당국간의역할과권한이명확히분리되어야하고, 이에적합하게운영될수

있도록 관련 기구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공채시장을형성하는 것이필요하다. 물론

체제전환초기에는국채를 국내시장에서소화하기어려울 수 있으며, 해외로부터의차입이

필요할것이다. 국내에서의국채발행및 해외차입을포함한정책수단을활용하여, 재정적자

재원을충당함에있어중앙은행으로부터의차입에의존하여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다. 외채문제

북한이 체제전환을본격적으로추진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투자소요가 매우크지만, 투

자재원을국내에서조달하는것에는한계가있다. 따라서어떤형태로는해외자본을활용하

는 것이원활한체제전환과경제발전을위해필요하다. 북한은이미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

위해나름대로노력하고있지만, 외국인직접투자만으로는한계가있고, 차입을통한투자도

필요할것이다. 그러나현재북한은대규모의외채가지불연체상태에있기때문에해외로부

터의차입이 불가능한상황이다
1 8 )

. 따라서 체제전환 초기에 외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

는 것이중요하다. 기존의채무를일시에상환할능력이없기때문에, 다양한방안이검토되

어야할 것이다. 물론채무조정을통해기존의부채를 탕감받는것이가장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기존의 채무를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증권화

( s e c u r i t i z e )하는등으로지급일정을미래로연기하는방안이검토될수 있다. 본고에서는이

에 대해구체적인해결방안은제시하지못하고있지만, 이문제는체제전환초기에해결해야

할중요한문제이다
1 9 )

.  

라. 국제사회의지원

북한이 향후 본격적으로 체제전환을 추진하면 재정운영면에서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내부적 노력만으로는 재정안정화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부지출을 하기가

18) 물론해외로부터의차입이어려운것에는이 외에도 미국이북한을적성국가로분류하고있고, 그로인해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이이루어지지않는점도중요하다.

19) 이문제를다룬연구로는장형수·박영곤(2000)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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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힘들기때문에, 남한및 국제사회로부터의지원이중요한의미를갖게된다. 특히, 재정

자원으로직접활용될수있는원조, 또는재정지출을대체할수 있는부문에대한원조가중

요하다. 국제사회의원조가능성측면에서보면, 북한이현재처한상황은 다른체제전환국

들이기존에처했던상황보다유리할 수도있다. 1990년대초에는다수의 사회주의국가에

동시에체제전환을추진하였기때문에, 국제사회의원조가여러국가에분산되지않을수 없

었다. 이에반해향후북한은홀로체제전환을하게되기때문에, 국제적분위기만조성된다

면 국제사회로부터의도움을받을수 있는기회가더 많을수도있다. 그러나현재는미국이

북한을적성국가로지정한상태여서, IMF 등국제금융기구로부터차관을제공받는것이매

우 어렵고, 이에따라국제민간자본의유입도정상적으로이루어질수 없는상황이다. 따라

서 북한이본격적인체제전환과더불어경제재건에나서기위해서는정치적외교적측면에

서의문제해결이매우중요하다.

화폐공급의증가를통한재정재원조달은재정적자를단기적으로용이하게극복할수 있는수단

처럼인식될수 있기때문에 이를방지하기위해서는재정당국과거시금융정책당국간의역할과

권한이명확히 분리되어야하고, 재정적자재원을충당함에있어중앙은행으로부터의차입에의

존하여않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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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국민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위한주요한사회보장제도중의하나인국민연금제도는

1 9 7 3년‘국민복지연금법’으로제정되었으나그 시행이미루어져오다가1 9 8 6년‘국민연금

법’으로 개정된 이후 1 9 8 8년부터 실시되었다. 국민연금의당연적용대상은 도입 당시에는

1 0인 이상사업장근로자로국한되었으나1 9 9 2년 5인이상사업장으로확대되었으며, 1995

년부터는군지역의농어민, 자영자, 5인미만사업장근로자등을대상으로그 가입범위가확

대되었다. 1999년부터는국민연금제도의안정성확보를위해급여수준을하향조정하였으며

연금수급연령도기존의6 0세에서단계적으로6 5세까지연장하는조치를취하였고가입범위

도 도시지역의5인미만사업장근로자와자영자로확대하였다. 이러한국민연금제도는비교

적 짧은역사에도불구하고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과함께사회보장체계의중

추적인역할을 담당하고있으며향후에도전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가장중요한 역

할을담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러나이와같은국민연금제도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현행제도는재정적·구조적측면

에서많은문제점을내포하고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즉현재의국민연금제도는연금제

도의주목적인노후소득보장기능만강화한나머지 동 제도의 유지에필수적인안정성과가

입자간 기여-급여구조의형평성에 많은문제점을지니고 있다. 특히가입자간기여-급여구

국민연금제도의 소득 재분배 효과

田 炳 睦 초청연구위원( b y u n g j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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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형평성 문제는 국가재정에큰 부담을초래하는안정성의문제보다상대적으로연구자

들의관심에서벗어나있어실제납부자인노동자나시민단체를중심으로문제제기가이루

어져왔다.  

한 대표적인국민연금 반대인터넷사이트는현 제도하에서는“현재 봉급생활자가상대적

으로고소득층인지역가입자들을먹여살려야한다”라고주장하며1 0만명반대서명운동을

실시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주장의근거는현재국민연금가입대상자중 자영업자들을

포함하는지역가입자들의소득신고율이낮아적은보험료를내는반면급여지급시에는소

득이모두파악되는봉급생활자(사업장가입자)와합산된평균소득이기준에포함되기때문

에봉급생활자의일부기여분이지역가입자의연급급여로지출되리라는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국민연금의원활한운영및 정착을위해동 제도의안정성과가입자유

형별소득계층에따른형평성을소득재분배 구조분석을통하여살펴보고국민연금반대론

의 근거를검증해본다. 또한가입자들의가입기간, 소득수준및 가입유형에따른납부보험료

대비기대연금혜택을살펴봄으로써동 제도가 추구하여야할 안정성, 형평성달성을 위한

시사점을얻고자한다.        

한 대표적인국민연금반대인터넷사이트는현 제도하에서는“현재봉급생활자가상대적으로고

소득층인지역가입자들을먹여살려야한다”라고주장하며1 0만명반대서명운동을실시하고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본 연구결과에따르면현행국민연금제도는미래세대에서현세대로소득재

분배를유도하지, 봉급생활자에서지역가입자로의소득재분배는일으키지않았다.

[그림 1] 국민연금제도의구성

노후소득보장

형평성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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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민연금제도의특징

1. 국민연금제도의구조

국민연금제도의구조는크게재원조달과급여지급의두 단계로나눌수 있다. 즉가입자로

부터근로기간혹은가입기간동안보험료를징수하고징수된보험료를운용·관리하는재

원조달 부문과각종연금수혜요건을충족한 가입자에대해연금액을결정하는급여구조로

이루어져있다( [그림2] 참조).   

가. 재원조달

국민연금의 재원조달방식은 기본적으로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Funded system)을

따르고있으며납부된보험료수입으로기금을조성함으로써정부저축의형태를띠고있다.

연금보험료의부담은원칙적으로가입자가모든비용을부담하는기여원칙을따르고있으며

[그림2] 국민연금의기여- 급여 구조

보험료율

급여산식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평균소득

소득

징수및

운용

연금급여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본인평균소득

연금보험료수입

적립기금

전가입자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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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가입자의경우사용자와근로자가분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그러나이론적으로볼

때 사용자의부담분은그 수준에 관계없이총 노동비용에포함되며결과적으로근로비용으

로받아들여지고있다(Feldstein(1972), 문형표( 1 9 9 6 )에서재인용).      

현행연금보험료율은소득월액의9 %이며지역및 임의가입자는2 0 0 2년 7월현재6 %에

서매년 1 %씩 상향조정되어2 0 0 5년 7월이후부터는9 %요율이적용될것이다. 

나. 급여지급구조

연금급여는가입자의노령으로인한소득상실과불의의사고로인한장애, 사망등의경우

에대해일정지급요건을충족하면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의형태로지급되고있다. 

연금급여는본인의일생평균소득월액과수급당시전가입자의지난3년간평균소득월액

을함께고려하여결정되며그산정방법
1 )

은다음과같다.  

여기서, A (균등부분) : 가입자전원의 평균소득월액의3년간평균치 (소득재분배기능)

B (소득비례부분) : 가입자개인의 가입기간중 표준소득월액평균치

n (초과가입연수) : 20년초과가입연수즉 (가입연수- 20) 

즉 현행연금지급수준은각 가입자의소득수준과무관하게결정되는균등부분( A )과 가입

기간중자신의소득수준에따라변화하는소득비례부문( B )에 기초하여결정되고있다.  

연금급여는본인의일생평균소득월액과수급당시전가입자의지난3년간평균소득월액을함께

고려하여결정된다. 즉, 현행연금지급수준은각가입자의소득수준과무관하게결정되는균등부분

과가입기간중자신의소득수준에따라변화하는소득비례부문에기초하여결정되고있다.  

1) 1 9 9 9년이후가입자에해당하며이전가입자의경우가입기간에따라이전급여산식과현재급여산식을가중평균하여급여수

준을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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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득재분배기능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기능은급여산식에 포함된 균등부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개별

가입자의소득( B )이 전 가입자의평균소득( A )보다커짐에 따라평균소득월액에대한급여

의 비중은감소하게되어있다. 다음의급여산식에따르면2 0년 최소가입조건을충족한가

입자( n = 0 )는 완전노령연금으로자신의소득수준과관계없이최소한전 가입자평균소득월

액의1 5 %를지급받게된다. 

월평균급여(W) = 0 . 1 5 (A+B)

소득재분배의정도를 측정하기위해조세누진성을계량하는평균율 측정방법을적용하면

개인평균소득( B )의 증가에따른연금급여의소득대체비중( W / B )의 변화가

으로나타나 가입기간이일정할경우가입자의평균소득이증가할수록평균소득대비연금

급여의비율은하락하여저소득계층에대한누진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② 가입기간에따른변화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최소가입기간을초과하여 증가할수록 추가적

인 기여에대해보상하고있다. 연금급여는2 0년 초과가입기간( n )이 증가할수록균등부분

인전가입자평균소득부분과가입자의소득비례부분이동일한비율로증가하게된다. 

월평균급여(W) = 0.15(A+B) +0.0075(A+B)n 

장기가입자에대한연금급여혜택을개인의평균소득에대한연금의비중변화로살펴보면

다음과같다. 

따라서개인의일생평균소득이전가입자의평균소득과같을경우(A=B) 가입기간이1년

증가함에따라평균소득대비연금급여비중은1 . 5 %씩 증가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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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자의특성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봉급생활자 중심의 사업장 가입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가입자로 나눌 수 있는데 2 0 0 1년말 기준 총 가입자는 1 6 , 2 7 7천명이고 이 중 사업장

가입자는5 , 9 5 2천명으로전체의 36.6%, 지역가입자는1 0 , 1 8 0천명으로6 2 . 5 %를 차지하

고 있다.

가입자별 임금구조는『국민연금통계연보( 2 0 0 1 )』에 나타난 각 연령별 표준보수월액에관

한 자료를기준으로하였다. 2000년말현재전가입자의평균소득은1 , 1 9 1천원이며연령구

간별임금수준(Age-earning profile)을살펴보면1 8∼1 9세 구간7 0 1천원에서시작하여재

직연수에 따라소득이 꾸준히 증가하여 3 5∼3 9세 구간에서 1 , 8 9 5천원으로정점에 도달하

였다가점차감소하는구조를보이고있다. 가입자형태별로살펴보면사업장가입자의경우

4 0∼4 5세 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경우5 0∼5 4세 가입자가일생을통해가장높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9 2 0천원으로 사업장가입자

1 , 4 7 5천원의62% 수준에불과해소득의축소신고현상이심각한것으로판단된다
2 )

.

Ⅲ. 소득재분배 구조

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구조는 크게제도의 안정성과밀접한 관계가 있는세대간 소득재

분배와형평성과관련된세대내소득재분배로나누어생각해볼수 있다. 

본고에서는세대간 소득재분배구조를살펴보기위하여 전가입자를가입기간과소득계층

별로구분하여각 경우에대해연금보험료납부에대한급여혜택의상대적크기를살펴보았

다. 또한현재형평성문제가대두되고있는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간의세대내소득재

소득재분배정도를측정하기위해조세누진성을계량하는평균율측정방법을적용하였더니가입

기간이일정할경우가입자의평균소득이증가할수록평균소득대비연금급여의비율은하락하여

저소득계층에대한누진성이큰것으로나타나고있다.

2) 2 0 0 1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이용하여평균소득을추정하면자영업자가구의1인당 평균사업소득은1 7 , 0 4 7천원으로근로자

가구의1인당평균근로소득1 5 , 9 6 7천원의106.8% 수준으로나타났다(성명재(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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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국민연금가입자 구조
(단위: 명, %)

총가입자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 타

1 9 9 0 4 , 6 5 1 , 6 7 8

1 9 9 1 4 , 7 6 8 , 5 3 6

1 9 9 2 5 , 0 2 1 , 1 5 9

1 9 9 3 5 , 1 5 9 , 8 6 8

1 9 9 4 5 , 4 4 4 , 8 1 8

1 9 9 5 7 , 4 9 6 , 6 3 6

1 9 9 6 7 , 8 2 9 , 3 5 3

1 9 9 7 7 , 8 3 5 , 8 7 8

1 9 9 8 7 , 1 2 6 , 3 0 7

1 9 9 9 1 6 , 2 6 1 , 8 8 9

2 0 0 0 1 6 , 2 0 9 , 5 8 1

2 0 0 1 1 6 , 2 7 7 , 8 2 6

4,640,335 

( 9 9 . 8 )

4 , 7 4 7 , 6 0 5

( 9 9 . 6 )

4,977,441 

( 9 9 . 1 )

5 , 1 0 8 , 8 7 1

( 9 9 . 0 )

5 , 3 8 2 , 7 2 9

( 9 8 . 9 )

5 , 5 4 1 , 9 7 9

( 7 3 . 9 )

5 , 6 7 7 , 6 3 1

( 7 2 . 5 )

5 , 6 0 9 , 9 4 7

( 7 1 . 5 )

4 , 8 4 9 , 9 2 6

( 6 8 . 1 )

5 . 2 3 8 , 1 4 9

( 3 2 . 2 )

5 . 6 7 6 , 1 3 8

( 3 5 . 0 )

5 , 9 5 1 , 9 1 8

( 3 6 . 6 )

-

( 0 . 0 )

-

( 0 . 0 )

-

( 0 . 0 )

-

( 0 . 0 )

-

( 0 . 0 )

1 , 8 9 0 , 1 8 7

( 2 5 . 2 )

2 , 0 8 5 , 5 6 8

( 2 5 . 6 )

2 , 0 8 5 , 4 8 9

( 2 6 . 6 )

2 , 1 2 9 , 2 4 3

( 2 9 . 9 )

1 0 , 8 2 2 , 3 0 2

( 6 6 . 6 )

1 0 , 4 1 9 , 1 7 3

( 6 4 . 3 )

1 0 , 1 8 0 , 1 1 1

( 6 2 . 5 )

1 1 . 3 4 3

( 0 . 2 )

2 0 , 9 3 1

( 0 . 4 )

4 3 , 7 1 8

( 0 . 9 )

5 0 , 9 9 7

( 1 . 0 )

6 2 , 0 8 9

( 1 . 1 )

6 4 , 4 7 0

( 0 . 9 )

6 6 , 1 5 4

( 0 . 8 )

1 4 9 , 4 4 2

( 1 . 9 )

1 4 7 , 1 3 8

( 2 . 1 )

2 0 1 , 4 3 8

( 1 . 2 )

1 1 4 , 2 7 0

( 0 . 7 )

1 4 5 , 7 9 7

( 0 . 9 )

주: (   ) 안은구성비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2.

<표2> 연령구간별가입자및 평균소득( 2 0 0 0년)
(단위: 천원, 명)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전가입자

1 8∼1 9

2 0∼2 4

2 5∼2 9

3 0∼3 4

3 5∼3 9

4 0∼4 4

4 5∼4 9

5 5∼5 9

평 균 소 득

평균소득

가입자수

평균소득

가입자수

평균소득

가입자수

평균소득

가입자수

평균소득

가입자수

평균소득

가입자수

평균소득

가입자수

평균소득

가입자수

7 0 0 . 7

1 1 5 , 9 2 0

8 9 3 . 3

6 5 9 , 7 1 7

1 , 1 9 3 . 2

1 , 1 7 5 , 5 9 5

1 , 5 8 9 . 5

1 , 0 4 4 , 9 9 6

1 , 7 9 8 . 8

8 7 3 , 8 5 9

1 , 8 1 1 . 2

7 4 5 , 3 7 0

1 , 7 6 5 . 1

4 9 2 , 7 9 1

1 , 6 0 9 . 6

3 4 5 , 2 5 9

1 , 4 7 5 . 2

8 8 1 . 9

2 8 0

7 8 5 . 3

6 0 , 5 2 2

7 8 6 . 3

5 1 6 , 6 8 3

8 6 4 . 5

7 9 5 , 5 6 1

9 2 1 . 7

1 , 0 2 1 , 0 7 3

9 3 9 . 4

1 , 1 2 8 , 7 0 2

9 5 1 . 3

8 7 6 , 2 9 4

9 6 1 . 9

7 8 3 , 4 7 4

9 2 0 . 0

7 0 1 . 1

1 1 6 , 2 0 0

8 8 4 . 3

7 2 0 , 2 3 9

1 , 0 6 8 . 9

1 , 6 9 2 , 2 7 8

1 , 2 7 6 . 3

1 , 8 4 0 , 5 5 7

1 , 3 2 6 . 2

1 , 8 9 4 , 9 3 2

1 , 2 8 6 . 2

1 , 8 7 4 , 0 7 2

1 , 2 4 4 . 2

1 , 3 6 9 , 0 8 5

1 , 1 6 0 . 0

1 , 1 2 8 , 7 3 3

1 , 1 9 0 . 5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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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검토하기위하여가입자를사업장과지역가입자로분리하여가입기간과소득계층에

따른연금보험료납부에대한급여혜택의상대적크기를살펴보았다.  

1. 추정방법및 가정

먼저각 근로자는2 5세에국민연금에가입하여(국민연금법에는1 8세 이상이면당연가입

대상) 60세에퇴직하고가입기간중중도탈퇴하지않는것으로가정하였다. 또한1 9 9 9년부

터 도시지역지역가입자로제도가확대된점을고려하여다른연령층가입자에대한분석도

동시에실시하였다. 

연령별임금구조는『2 0 0 0년 국민연금통계연보』의 각 연령별표준소득월액에관한분포를

기준으로하였으며향후임금의상대적분포는2 0 0 0년의경우와동일하게지속된다고가정

하였다. 즉 2 0 0 0년 이후의 연령별·계층별표준소득월액은2 0 0 0년 수준의 연평균 실질임

금 상승률을곱하여계산하였다. 실질임금상승률의경우취업자당실질GDP 증가율을적용

하였고 실질G D P는 외부기관의 추정치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 취업자 수는 회귀분석과

탄성치분석을통해추정하였다( <부록1> 참조). 

국민연금제도의 소득계층별 구분은 최저 2 2 0천원에서 최고 3 , 6 0 0천원으로 4 5등급으로

구분되어있으나본 연구에서는이를크게5분위의소득계층으로나누었다. 즉각 연령별인

원 수를기준으로2 0 %씩 배정하여각 분위의 평균소득월액을계산하였다. 각근로자의일

생에걸친연령-소득표를작성하기위해서는평균적인실질임금상승률과함께재직기간증

가에따른연령효과도고려하여야한다. 즉t년도의평균소득은대상연도의평균임금상승률

( )와재직기간증가에따른자연증가율(    )의합으로증가하게된다. t연도당시y 연령

인 가입자의소득수준은다음과같다.

가입자형태별로살펴보면사업장가입자의경우4 0∼4 5세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경우5 0∼5 4

세 가입자가일생을통해가장높은 소득을올리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지역가입자의평균소득

월액은9 2 0천원으로사업장가입자1 , 4 7 5천원의62% 수준에불과해소득의축소신고현상이심

각한것으로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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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의증가에따른자연증가율은2 0 0 0년의연령별평균소득월액의분포패턴을따른

다고가정하였다.

연금지출의 기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수급대상자의 평균 기대여명(餘命)이필요한데

이는각 연령층에대한성별사망률을가중평균하여구했다. 또한계산의편의를위해각 가

입자는 모두국민연금 수급연령인6 0세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구체적인 사망

률은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결과』( 2 0 0 1 )를이용하였다. 

연금보험료와연금급여는인플레이션효과를배제한2 0 0 0년불변가격을기준으로계산되었다. 

2. 세대간소득재분배 구조

국민연금전가입자의연령에따른소득분포를살펴보면가장소득이높은5분위의평균소

득은가장낮은 소득분위의약5 . 2배에달하는2 , 4 2 3천원/월수준으로나타났다.    

먼저 이러한 소득 구조하에서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급여의 수준평가는 노후연금급여가

근로소득과 비교하여소득계층별·연령별로어느 정도수준에 있는지를 임금대체율( Wa g e

replacement ratio) 추정을통해살펴볼수 있다. 임금대체율은연금수급개시직전의최종

보수월액대비연금수급액의비율로정의된다.

[그림3] 연령별평균소득월액의분포( 2 0 0 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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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소득계층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큰 차이를보이고있어소득재분배효과가큰 것으로나타났고가입기간이증가함에따라소

득대체율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장기가입자를우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소득재분배효과의크기를소득계층별임금대체율을통해살펴보면저소득층( I분위)의임

금대체율은평균적으로고소득층( V분위)의2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가입기간이짧

아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2 5세 가입자의 경우 저소득층( I분위)의 임금대체율은

7 8 . 8 %로, 고소득층( V분위) 40.6%의약 1 . 9배 수준이나4 0세 가입자의경우임금대체율이

각각64.9%, 21.7%로그 차이가3배수준으로확대되었다.

세대간소득재분배효과는가입자가일생동안납부한보험료와퇴직후 받게될 급여와의

상대적인크기를비교함으로써살펴볼 수 있으며 아울러 연금재정의안정성에대한시사점

을 얻을수 있다. 즉, 현세대가국민연금가입기간동안납부한보험료보다은퇴후 더 많은

연금을받게되면그로인해 재정적자가발생하게되고이 재정적자는결국미래세대의추가

부담을 통해서 보전될 것이다. 이것은결국미래세대로부터현세대로의소득재분배를야기

하여장기적으로국민연금제도의유지가불가능하게됨을알려준다.

전가입자를대상으로소득계층별연령별·연금보험료대비연급혜택을현가로비교하기위

해서는각시점의보험료및연급급여를일정시점의기준으로현재가치화하기위해사용되는

할인율(Discount rate)에대한가정이필요하다. 본고에서는2 0 0 0년을기준으로보험료와연

급급여를현재가치화하였으며할인율은개인이직면하는기회비용이므로3년만기회사채수

익률의외환위기이후평균치인명목할인율7∼8 %
3 )

, 실질할인율5% 수준으로가정하였다.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를 소득계층별 임금대체율을 통해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은

평균적으로 고소득층의2배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가입기간이 짧아질수록높게 나타나고

있다.

3) 현재3년만기회사채수익률은약6% 수준이나이는최근의저금리추세에기인한것으로향후에는외환위기이후의평균치

인8% 수준을유지할것으로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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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0년
가입연수

소득계층
평균

당시연령 Ⅰ Ⅱ Ⅲ Ⅳ Ⅴ

2 5세 3 5년 7 8 . 7 7 6 5 . 0 9 5 8 . 3 0 5 0 . 9 9 4 0 . 6 3 5 4 . 6 9

3 0세 3 0년 8 0 . 9 4 5 9 . 0 8 5 1 . 0 4 4 4 . 6 5 3 4 . 6 9 4 8 . 2 1

3 5세 2 5년 7 8 . 1 5 5 1 . 9 8 4 4 . 7 7 3 6 . 0 4 2 8 . 2 0 4 0 . 1 9

4 0세 2 0년 6 4 . 9 4 4 2 . 5 2 3 6 . 1 7 2 8 . 5 7 2 1 . 6 8 3 1 . 2 9

4 5세 1 5년 4 7 . 0 5 3 1 . 1 1 2 6 . 2 4 2 1 . 5 0 1 5 . 8 1 2 2 . 7 6

5 5세 5년 1 5 . 8 3 1 0 . 4 5 8 . 8 0 7 . 7 2 5 . 6 8 7 . 9 6

<표4> 국민연금의임금대체율(전가입자)

(단위: %)

주: 가입연수가완전노령연금수급기준에미달하는4 5세와5 5세 가입자는각각감액노령연금과특례노령연금을수급한다고

가정

2 0 0 0년당시연령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소득월액 2 2 0∼7 3 0 7 3 0∼9 2 0 9 2 0∼1 , 0 6 0 1 , 0 6 0∼1 , 3 8 0 1 , 3 8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6 0 9 . 2 7 7 9 . 9 9 0 5 . 8 1 , 0 9 6 . 6 1 , 5 6 2 . 8 9 9 0 . 8

3 0세
소득월액 2 2 0∼7 3 0 7 3 0∼9 9 0 9 9 0∼1 , 2 9 0 1 , 2 9 0∼1 , 8 6 0 1 , 8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5 9 3 . 1 8 9 1 . 4 1 , 0 9 3 . 8 1 , 3 3 4 . 7 2 , 0 3 1 . 5 1 , 1 8 8 . 9

3 5세
소득월액 2 2 0∼6 7 0 6 7 0∼9 9 0 9 9 0∼1 , 2 1 0 1 , 2 1 0∼1 , 9 7 0 1 , 9 7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5 2 8 . 2 8 9 6 . 0 1 , 1 0 8 . 9 1 , 5 5 6 . 2 2 , 4 4 0 . 6 1 , 3 0 6 . 0

4 0세
소득월액 2 2 0∼6 7 0 6 7 0∼9 2 0 9 2 0∼1 , 1 3 0 1 , 1 3 0∼1 , 8 6 0 1 , 8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4 6 5 . 6 8 1 3 . 1 , 0 3 3 . 1 1 , 5 2 3 . 5 2 , 6 7 4 . 1 1 , 3 0 2 . 0

4 5세
소득월액 2 2 0∼6 2 0 6 2 0∼9 2 0 9 2 0∼1 , 0 6 0 1 , 0 6 0∼1 , 6 6 0 1 , 6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4 4 0 . 5 7 6 8 . 8 9 9 5 . 8 1 , 3 9 6 . 1 2 , 7 0 3 . 0 1 , 2 6 0 . 8

5 5세
소득월액 2 2 0∼5 2 0 5 2 0∼7 9 0 7 9 0∼9 9 0 9 9 0∼1 , 3 8 0 1 , 3 8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3 8 4 . 7 6 8 8 . 5 9 0 9 . 4 1 , 1 4 8 . 5 2 , 2 9 5 . 6 1 , 0 8 5 . 3

전가입자
소득월액 2 2 0∼6 7 0 6 7 0∼9 2 0 9 2 0∼1 , 0 6 0 1 , 0 6 0∼1 , 6 6 0 1 , 6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4 6 2 . 1 7 7 0 . 2 9 9 5 . 7 1 , 3 0 1 . 9 2 , 4 2 2 . 7 1 , 1 9 0 . 5

<표3> 각연령층별표준보수월액의분포(전가입자)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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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가국민연금가입기간동안납부한보험료보다은퇴후 더 많은연금을받게되면그로인

해 재정적자가발생하게되고이 재정적자는결국미래세대의추가부담을통해서보전될것이다.

이것은결국미래세대로부터현세대로의소득재분배를야기하여장기적으로국민연금제도의유

지가불가능하게됨을알려준다.

연금보험료와연급급여의현가비교분석결과를살펴보면소득계층별재분배기능이상당

한 것으로나타났다. 예를들어가입기간이3 5년인2 5세 가입자의경우연금급여현가대비

연금보험료현가( B / T )의 비율은 저소득층( I )의 경우1 . 8 9배로고소득층( V )의 0 . 9 8배와 약

2배정도의 차이를보이고 있으며그 격차는가입기간이줄어들수록증가하는것으로 나타

났다. 평균적으로는완전노령연금수급을가정할경우, 즉가입기간2 0년 이상의경우, 가입

기간에따라수지균형수준인1보다3 0∼59% 큰값을보이고 있어, 가입자가납부한 연금

보험료보다더 많은액수의재원이있어야연금급여지출을충당할수 있음을알 수 있다. 더

구나장애연금, 유족연금, 배우자혜택등을고려할 경우재정에서충당하여야할 규모는 더

욱 증가하여국민연금의장기적인재정취약성과미래세대로부터의소득재분배효과를확인

할 수 있다. 한편가입연수변화에 따른B / T비율은1 9 9 9년 국민연금의재정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도입된 연금지급시기의단계적 연장조치 등의 영향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 세대내소득재분배 구조

국민연금의가입자형태별 소득재분배구조는가입자를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로나

누어임금대체율과연금보험료- 연금급여의현가를비교함으로써살펴보았다.. 

각 가입자 형태에 따른임금대체율을살펴보면평균적으로는모든연령대에걸쳐지역가

입자의임금대체율이사업장가입자의대체율보다높게나타나소득의하향신고를통해저소

득층에주어지는소득재분배효과를많이누리는것으로나타났다. 즉2 5세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적인 소득대체율은4 9 . 6 %로 동일연령의 지역가입자소득대체율5 3 . 2 %보다낮은수

준을보여주고있다. 소득계층별로는가입연수가늘어남에따라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

의 소득대체율차이가뚜렷해지는것으로나타났으나최소가입기간만만족시키는4 0세 가

업자의경우그 차이가거의존재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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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현가대비연금보험료현가의비율( B / T )을 살펴보면사업장가입자의경우평균적으

로모든가입기간에대해1 보다큰값을보여주고있어납부한보험료보다많은연금혜택을누

리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초과혜택의크기는전가입자평균보다상당히낮은8 ∼33% 수

준이며특히3 0년 이상장기가입자의경우는초과혜택이10% 이하로B/T 비율이균형수준에

가입연수 변수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3 5년

3 0세 3 0년

3 5세 2 5년

4 0세 2 0년

4 5세 1 5년

5 5세 5년

P V T

P V B

B / T

T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2 3 . 3

4 4 . 0

2 0 . 8

1 . 8 9

1 6 . 8

3 6 . 7

1 9 . 9

2 . 1 9

1 1 . 5

3 1 . 2

1 9 . 7

2 . 7 1

8 . 2

2 6 . 9

1 8 . 8

3 . 3 0

6 . 0

2 1 . 3

1 5 . 4

3 . 5 8

1 . 9

8 . 4

6 . 5

4 . 3 9

2 9 . 8

4 6 . 6

1 6 . 8

1 . 5 7

2 5 . 2

4 0 . 3

1 5 . 0

1 . 6 0

1 9 . 5

3 5 . 2

1 5 . 7

1 . 8 0

1 4 . 3

3 0 . 8

1 6 . 6

2 . 1 6

1 0 . 4

2 4 . 6

1 4 . 2

2 . 3 7

3 . 4

1 0 . 0

6 . 5

2 . 9 0

3 4 . 6

4 8 . 5

1 3 . 9

1 . 4 0

3 1 . 0

4 2 . 7

1 1 . 7

1 . 3 8

2 4 . 2

3 7 . 5

1 3 . 3

1 . 5 5

1 8 . 1

3 3 . 3

1 5 . 2

1 . 8 4

1 3 . 5

2 6 . 9

1 3 . 4

2 . 0 0

4 . 6

1 1 . 1

6 . 5

2 . 4 4

4 1 . 9

5 1 . 3

9 . 5

1 . 2 3

3 7 . 8

4 5 . 6

7 . 8

1 . 2 1

3 3 . 9

4 2 . 4

8 . 4

1 . 2 5

2 6 . 7

3 8 . 8

1 2 . 1

1 . 4 5

1 8 . 9

3 0 . 9

1 2 . 0

1 . 6 4

5 . 7

1 2 . 3

6 . 6

2 . 1 4

5 9 . 6

5 8 . 3

- 1 . 4

0 . 9 8

5 7 . 5

5 3 . 9

- 3 . 6

0 . 9 4

5 3 . 2

5 2 . 0

- 1 . 2

0 . 9 8

4 6 . 9

5 1 . 6

4 . 8

1 . 1 0

3 6 . 6

4 4 . 0

7 . 4

1 . 2 0

1 1 . 5

1 8 . 1

6 . 6

1 . 5 7

3 7 . 8

4 9 . 7

1 1 . 9

1 . 3 2

3 3 . 7

4 3 . 9

1 0 . 2

1 . 3 0

2 8 . 5

3 9 . 7

1 1 . 2

1 . 3 9

2 2 . 8

3 6 . 3

1 3 . 5

1 . 5 9

1 7 . 1

2 9 . 6

1 2 . 5

1 . 7 3

5 . 4

1 2 . 0

6 . 5

2 . 2 1

<표5> 국민연금보험료- 급여의현가비교(전가입자)

(단위: 백만원)

2 0 0 0년

당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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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여미래세대로부터의소득재분배가상당히줄어들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 지역가입자의경우평균적으로보험료대비급여의비율( B / T )이 2 0년 이상가입기

간에대해1 . 7 2∼2.06 수준을보여주고있어지역가입자가자신의기여분보다많은혜택을

누리고있음을알 수 있다. 특히이러한초과혜택의크기는사업장가입자의3 ∼9배수준으

로 소득파악의정도가 다른가입자들을통합적으로운용함으로써갖게되는형평성의문제

를 보여주고있다. 가입기간증가에따른초과혜택의변화를살펴보면사업장가입자의경우

3 0년 이상가입자에대한초과혜택은10% 이하로낮아져균형수준에접근하나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와연급급여의현가비교분석결과, 가입자가납부한연금보험료보다더 많은액수의

재원이있어야연금급여지출을충당할수있음을 알수 있다. 더구나장애연금, 유족연금, 배우자

혜택등을고려할경우재정에서충당하여야할 규모는더욱증가하여국민연금의장기적인재정

취약성과미래세대로부터의소득재분배효과를확인할수있다.

2 0 0 0년당시연령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소득월액 2 2 0∼7 9 0 7 9 0∼9 9 0 9 9 0∼1 , 2 1 0 1 , 2 1 0∼1 , 5 6 0 1 , 5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6 6 0 . 4 8 3 2 . 0 9 6 2 . 9 1 , 1 7 0 . 4 1 , 6 8 8 . 1 1 , 0 6 2 . 8

3 0세
소득월액 2 2 0∼9 9 0 9 9 0∼1 , 2 9 0 1 , 2 9 0∼1 , 6 6 0 1 , 6 6 0∼2 , 1 9 0 2 , 1 9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7 8 3 . 5 1 , 0 4 6 . 8 1 , 2 9 2 . 3 1 , 6 3 0 . 5 2 , 3 3 3 . 1 1 , 4 1 7 . 2

3 5세
소득월액 2 2 0∼9 2 0 9 2 0∼1 , 4 7 0 1 , 4 7 0∼1 , 9 7 0 1 , 9 7 0∼2 , 6 7 0 2 , 6 7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7 8 3 . 3 1 , 2 4 5 . 3 1 , 6 2 6 . 3 2 , 0 6 2 . 1 2 , 8 4 2 . 8 1 , 7 1 2 . 0

4 0세
소득월액 2 2 0∼7 9 0 7 9 0∼1 , 3 8 0 1 , 3 8 0∼1 , 9 7 0 1 , 9 7 0∼2 , 8 0 0 2 , 8 0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6 5 8 . 4 1 , 2 1 7 . 6 1 , 7 1 9 . 3 2 , 2 7 9 . 0 3 , 1 5 6 . 9 1 , 8 0 6 . 2

4 5세
소득월액 2 2 0∼7 3 0 7 3 0∼1 , 2 1 0 1 , 2 1 0∼1 , 8 6 0 1 , 8 6 0∼2 , 9 4 0 2 , 9 4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5 8 9 . 7 1 , 0 6 8 . 9 1 , 6 3 7 . 8 2 , 3 3 1 . 1 3 , 2 8 9 . 5 1 , 7 8 3 . 4

5 5세
소득월액 2 2 0∼6 2 0 6 2 0∼7 9 0 7 9 0∼1 , 2 1 0 1 , 2 1 0∼1 , 8 6 0 1 , 8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4 9 3 . 4 7 6 3 . 6 1 , 1 6 4 . 7 1 , 7 5 2 . 5 2 , 9 2 8 . 2 1 , 4 2 0 . 5

전가입자
소득월액 2 2 0∼7 3 0 7 3 0∼1 , 0 6 0 1 , 0 6 0∼1 , 4 7 0 1 , 4 7 0∼2 , 0 8 0 2 , 0 8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5 9 9 . 9 8 9 1 . 2 1 , 2 5 7 . 6 1 , 7 7 1 . 6 2 , 8 5 5 . 8 1 , 4 7 5 . 2

<표6> 각연령층별표준보수월액의분포(사업장가입자)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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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전히70% 이상의높은수준을보여가입기간이증가함에따라상대적편차가 오히려

증가하는문제점이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향후예상되고있는국민연금의재정적자는가입자 유형에 관계없

가입연수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3 5년 6 8 . 9 2 5 8 . 3 8 5 2 . 8 7 4 6 . 6 5 3 7 . 8 1 4 9 . 5 7

3 0세 3 0년 6 6 . 0 2 5 3 . 7 7 4 6 . 8 5 4 0 . 7 2 3 3 . 6 8 4 4 . 2 4

3 5세 2 5년 6 2 . 6 7 4 5 . 4 0 3 8 . 5 4 3 3 . 8 1 2 8 . 9 5 3 7 . 4 2

4 0세 2 0년 5 6 . 5 2 3 7 . 0 3 3 0 . 3 3 2 6 . 3 4 2 2 . 9 3 2 9 . 5 5

4 5세 1 5년 4 3 . 3 7 2 8 . 7 7 2 2 . 5 3 1 9 . 0 4 1 6 . 6 4 2 1 . 5 7

5 5세 5년 1 4 . 0 6 1 0 . 4 2 8 . 1 4 6 . 6 8 5 . 5 1 7 . 3 5 1

<표7> 국민연금의임금대체율(사업장가입자)

(단위: % )

2 0 0 0년당시연령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소득월액 2 2 0∼5 2 0 5 2 0∼7 3 0 7 3 0∼9 2 0 9 2 0∼9 9 0 9 9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4 2 1 . 1 6 5 8 . 0 7 9 9 . 2 9 6 6 . 1 1 , 0 8 5 . 2 7 8 5 . 9

3 0세
소득월액 2 2 0∼5 7 0 5 7 0∼7 9 0 7 9 0∼9 9 0 9 9 0∼1 , 0 6 0 1 , 0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3 7 3 . 7 6 7 8 . 6 8 5 7 . 6 1 , 0 3 5 . 0 1 , 2 1 6 . 8 8 3 2 . 3

3 5세
소득월액 2 2 0∼5 7 0 5 7 0∼7 9 0 7 9 0∼9 9 0 9 9 0∼1 , 0 6 0 2 , 6 7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3 8 9 . 0 7 1 9 . 9 9 2 1 . 7 1 , 0 4 8 . 8 1 , 4 1 2 . 6 8 9 8 . 4

4 0세
소득월액 2 2 0∼5 7 0 5 7 0∼8 5 0 8 5 0∼9 9 0 9 9 0∼1 , 1 3 0 2 , 8 0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3 8 9 . 7 7 1 2 . 2 9 2 6 . 0 1 , 0 3 7 . 7 1 , 5 9 8 . 9 9 3 2 . 3

4 5세
소득월액 2 2 0∼5 2 0 5 2 0∼7 9 0 7 9 0∼9 9 0 9 9 0∼1 , 2 1 0 2 , 9 4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3 8 1 . 4 7 0 5 . 9 9 3 0 . 0 1 , 0 4 6 . 0 1 , 6 6 9 . 5 9 4 6 . 6

5 5세
소득월액 2 2 0∼4 4 0 4 4 0∼7 9 0 7 9 0∼9 9 0 9 9 0∼1 , 2 1 0 1 , 8 6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3 6 0 . 4 6 8 5 . 3 9 2 8 . 8 1 , 0 5 3 . 0 1 , 7 7 1 . 7 9 5 9 . 8

전가입자
소득월액 2 2 0∼5 2 0 5 2 0∼7 9 0 7 9 0∼9 9 0 9 9 0∼1 , 0 6 0 2 , 0 8 0∼3 , 6 0 0 2 2 0∼3 , 6 0 0

평균소득 3 6 4 . 3 6 8 2 . 7 9 0 7 . 4 1 , 0 2 6 . 6 1 , 6 1 8 . 9 9 2 0 . 0

<표8> 각연령층별표준보수월액의분포(지역가입자)

(단위:천원)

2 0 0 0년
당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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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초과혜택에기인하나상대적크기는
4 )

사업장가입자부문보다지역가입자부문

이더 큰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일부인터넷사이트에서와같이“현국민연금제도가사업장가입자로부터지역가입자

로소득재분배를일으킨다.”는주장은사실과다른것으로나타났다. 다만향후국민연금의재

정안정성확보를위해 일괄적인보험료율증가혹은 연금급여수준하향을추진할경우 가입

종별초과혜택의상대적차이로인해가입종간소득재분배가일어날가능성은존재하고있다. 

이에따라향후국민연금재정안정성의회복은지역가입자에대한초과혜택을상대적으로

많이줄여가입자간형평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를위

해서는현재급여산식의균등분을가입자유형에따라분리하여적용하거나제도자체를가

입자유형에따라분리하는방안을 고려해볼수도있다. 이경우가입자의연금은소득파악

수준이유사한가입자군의평균임금과개인의소득수준에의해결정되므로소득파악의어려

움으로인해발생하는가입자간형평성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연금급여현가대비연금보험료현가의비율을살펴보면사업장가입자의경우, 납부한보험료보다

많은연금혜택을누리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지역가입자의경우역시자신의기여분보다많은

혜택을누리고있었으며특히이러한초과혜택의크기는사업장가입자의3∼9배수준이었다.

가입연수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3 5년 8 7 . 7 9 6 0 . 9 9 5 2 . 5 8 4 5 . 8 0 4 2 . 2 4 5 3 . 2 4

3 0세 3 0년 8 8 . 1 7 5 4 . 3 4 4 5 . 6 8 4 0 . 0 6 3 5 . 9 9 4 6 . 6 8

3 5세 2 5년 7 3 . 8 2 4 5 . 4 1 3 8 . 1 1 3 4 . 9 5 2 9 . 0 4 3 8 . 7 8

4 0세 2 0년 5 7 . 5 8 3 6 . 1 6 3 0 . 2 9 2 8 . 1 8 2 2 . 0 6 3 0 . 1 6

4 5세 1 5년 4 2 . 1 3 2 6 . 6 9 2 2 . 3 2 2 0 . 7 9 1 6 . 2 2 2 2 . 0 8

5 5세 5년 1 5 . 4 4 9 . 7 7 8 . 1 2 7 . 5 8 5 . 9 2 7 . 9 7

<표9> 국민연금의임금대체율(사업장가입자)

(단위: % )

2 0 0 0년

당시연령

4) 지역가입자의평균소득은사업장가입자의0 . 6배수준이나초과혜택의비율이3∼9배수준으로나타나초과혜택의절
대적크기는지역가입자가크게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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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수 변수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3 5년

3 0세 3 0년

3 5세 2 5년

4 0세 2 0년

4 5세 1 5년

5 5세 5년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3 0 . 7

4 7 . 1

1 6 . 4

1 . 5 3

2 5 . 0

4 0 . 2

1 5 . 2

1 . 6 1

1 7 . 8

3 4 . 2

1 6 . 5

1 . 9 3

1 1 . 4

2 8 . 9

1 7 . 5

2 . 5 4

7 . 7

2 2 . 5

1 4 . 9

2 . 9 4

2 . 4

8 . 9

6 . 5

3 . 7 4

3 8 . 7

5 0 . 3

1 1 . 6

1 . 3 0

3 3 . 4

4 3 . 7

1 0 . 4

1 . 3 1

2 8 . 3

3 9 . 4

1 1 . 2

1 . 3 9

2 1 . 1

3 5 . 0

1 4 . 0

1 . 6 6

1 3 . 9

2 7 . 1

1 3 . 2

1 . 9 5

3 . 7

1 0 . 2

6 . 5

2 . 7 7

4 4 . 8

5 2 . 7

7 . 9

1 . 1 8

4 1 . 2

4 7 . 0

5 . 9

1 . 1 4

3 6 . 9

4 3 . 7

6 . 8

1 . 1 8

2 9 . 8

4 0 . 5

1 0 . 8

1 . 3 6

2 1 . 3

3 2 . 5

1 1 . 2

1 . 5 3

5 . 6

1 2 . 2

6 . 5

2 . 1 6

5 4 . 5

5 6 . 6

2 . 1

1 . 0 4

5 2 . 0

5 1 . 6

- 0 . 4

0 . 9 9

4 6 . 8

4 8 . 6

1 . 8

1 . 0 4

3 9 . 5

4 6 . 7

7 . 2

1 . 1 8

3 0 . 3

3 9 . 1

8 . 8

1 . 2 9

8 . 4

1 5 . 0

6 . 6

1 . 7 8

7 8 . 6

6 6 . 1

- 1 2 . 4

0 . 8 4

7 4 . 3

6 1 . 1

- 1 3 . 3

0 . 8 2

6 4 . 6

5 7 . 4

- 7 . 2

0 . 8 9

5 4 . 7

5 6 . 3

1 . 6

1 . 0 3

4 2 . 7

4 8 . 2

5 . 5

1 . 1 3

1 4 . 1

2 0 . 7

6 . 6

1 . 4 7

4 9 . 5

5 4 . 6

5 . 1

1 . 1 0

4 5 . 2

4 8 . 7

3 . 6

1 . 0 8

3 8 . 9

4 4 . 7

5 . 8

1 . 1 5

3 1 . 3

4 1 . 5

1 0 . 2

1 . 3 3

2 3 . 2

3 3 . 9

1 0 . 7

1 . 4 6

6 . 8

1 3 . 4

6 . 5

1 . 9 6

<표10>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의현가비교(사업장가입자)

(단위:백만원)

2 0 0 0년

당시연령

Ⅳ. 결론 및 시사점

국민의노후생활보장을목표로지난1 9 8 8년 출범한국민연금제도는본래의목적뿐만아

니라저소득계층에대한최저생활수준의보장을위해소득재분배기능도포함하고있다. 

전체적으로국민연금제도는저소득층에대한현저한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고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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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보험료대비연금급여의현가비율이모든연령계층에대해1을초과하고있어미래

세대로부터현세대로의소득재분배가일어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것은각 세대의연

금을지급하기위해서이후세대로부터추가적인재원을조달하는것으로장기적인연금재정

의취약성을보여준다. 

한편, 현 제도가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가입자와 통

가연연수 변수
소득계층

평균
Ⅰ Ⅱ Ⅲ Ⅳ Ⅴ

2 5세 3 5년

3 0세 3 0년

3 5세 2 5년

4 0세 2 0년

4 5세 1 5년

5 5세 5년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P V T

P V B

B - T

B/T (배)

1 4 . 5

4 1 . 2

2 6 . 7

2 . 8 5

1 0 . 7

3 4 . 7

2 4 . 0

3 . 2 5

8 . 8

3 0 . 4

2 1 . 6

3 . 4 7

6 . 8

2 6 . 7

1 9 . 9

3 . 9 4

4 . 9

2 1 . 2

1 6 . 3

4 . 3 2

1 . 1

8 . 4

7 . 3

7 . 3 5

2 2 . 6

4 4 . 8

2 2 . 1

1 . 9 8

1 9 . 4

3 8 . 8

1 9 . 4

2 . 0 0

1 6 . 2

3 4 . 6

1 8 . 4

2 . 1 4

1 2 . 5

3 0 . 9

1 8 . 4

2 . 4 7

9 . 1

2 4 . 9

1 5 . 8

2 . 7 3

2 . 2

1 0 . 1

7 . 9

4 . 6 5

2 7 . 5

4 6 . 9

1 9 . 4

1 . 7 0

2 4 . 5

4 1 . 3

1 6 . 7

1 . 6 8

2 0 . 7

3 7 . 2

1 6 . 4

1 . 7 9

1 6 . 2

3 3 . 6

1 7 . 4

2 . 0 7

1 2 . 0

2 7 . 4

1 5 . 4

2 . 2 9

2 . 9

1 1 . 4

8 . 5

3 . 8 7

3 3 . 2

4 9 . 3

1 6 . 1

1 . 4 8

2 9 . 6

4 3 . 7

1 4 . 1

1 . 4 8

2 3 . 6

3 8 . 8

1 5 . 2

1 . 6 4

1 8 . 2

3 5 . 1

1 6 . 9

1 . 9 3

1 3 . 5

2 8 . 7

1 5 . 2

2 . 1 3

3 . 3

1 2 . 1

8 . 7

3 . 6 1

3 7 . 3

5 1 . 1

1 3 . 8

1 . 3 7

3 4 . 8

4 6 . 1

1 1 . 3

1 . 3 3

3 1 . 8

4 3 . 4

1 1 . 6

1 . 3 7

2 8 . 0

4 2 . 3

1 4 . 3

1 . 5 1

2 1 . 5

3 5 . 8

1 4 . 2

1 . 6 6

5 . 6

1 5 . 8

1 0 . 2

2 . 8 2

2 7 . 0

4 6 . 7

1 9 . 6

1 . 7 3

2 3 . 8

4 0 . 9

1 7 . 1

1 . 7 2

2 0 . 2

3 6 . 9

1 6 . 7

1 . 8 2

1 6 . 3

3 3 . 7

1 7 . 4

2 . 0 6

1 2 . 2

2 7 . 6

1 5 . 4

2 . 2 6

3 . 0

1 1 . 6

8 . 5

3 . 8 0

<표1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의현가비교(지역가입자)

(단위:백만원)

2 0 0 0년

당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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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 4 )

합·운용되어나타나는가입자간형평성문제는세대간소득재분배에의한재정의취약성과

함께중요한문제로대두되고있다. 

가입자간형평성문제를납부보험료대비초과혜택비율로살펴보면사업장가입자의경우

초과혜택이총 납부보험료의8∼33% 수준으로지역가입자의7 2∼1 0 6 %보다낮아형평성

에 상당한문제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3 0년 이상장기가입자의경우사업장가입자

의초과혜택은10% 이하로균형수준에접근하나지역가입자는여전히70% 이상의높은초

과혜택수준을보여가입기간이증가함에따라그 상대적편차가오히려증가하는문제점을

지니고있다. 

이상의결과에따르면현행국민연금제도는가입자유형에관계없이미래세대에서현세대

로 소득재분배를유도하지, 일부인터넷사이트의주장과 같이동일세대내에서사업장가

입자로부터지역가입자로의소득재분배는일으키지않는다. 

그러나사업장가입자와지역가입자의초과혜택의편차가상당하여향후연금재정의안정

화를위한일률적인보험료율인상이나급여수준의하향조정은세대내소득재분배를유도하

여 심각한형평성의문제에직면할수도있다. 따라서지역가입자에대한소득파악이어려운

현실을고려할 때 향후국민연금재정안정성의회복은지역가입자에대한초과혜택을상대

적으로많이줄이는방향으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현재급여산

식의균등분을가입자유형에따라분리하여적용하거나제도자체를가입자유형에따라분

리하는방안을고려해볼 수도있다. 이경우가입자의연금은소득파악수준이유사한가입

자군의평균임금과개인의소득수준에의해결정되므로소득파악의어려움으로인해발생하

는가입자간형평성문제해결에기여할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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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기본가정

1) GDP 성장률전망

2) 실업률전망

현재급여산식의균등분을가입자유형에따라분리하여적용하거나제도자체를 가입자유형에

따라분리하는방안을고려해볼 수도있다. 이경우가입자의연금은소득파악수준이유사한가

입자군의평균임금과개인의소득수준에의해결정되므로소득파악의어려움으로인해발생하는

가입자간형평성문제해결에기여할수있을것이다.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2 1∼ 2 0 3 1∼ 2 0 4 1∼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D R I - W E F A 6 . 0 6 . 2 6 . 7 6 . 3 4 . 1 4 . 1 4 . 1 4 . 1 4 . 1 4 . 1 - - -

K D I 6 . 1 5 . 1 5 . 1 5 . 1 5 . 1 5 . 1 5 . 1 5 . 1 5 . 1 4 . 1 - - -

K I P F 6 . 2 6 . 3 5 . 6 5 . 2 5 . 1 5 . 1 5 . 1 5 . 1 5 . 1 4 . 1 3 . 5 3 . 5 3 . 0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 D I가본한국경제의미래」, 2001.

DRI-WEFA,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2002. 3Q.

2 0 0 2 2 0 0 3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2 0 2 1∼ 2 0 3 1∼ 2 0 4 1∼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D R I - W E F A 3 . 0 3 . 0 3 . 2 3 . 1 3 . 7 3 . 7 3 . 7 3 . 7 3 . 7 3 . 7 - - -

K D I 4 . 0 4 . 0 4 . 0 4 . 0 4 . 0 4 . 0 4 . 0 4 . 0 4 . 0 3 . 8 - - -

K I P F 3 . 1 3 . 5 3 . 5 3 . 5 3 . 7 3 . 7 3 . 7 3 . 7 3 . 7 3 . 7 3 . 7 3 . 7 3 . 7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K D I가본한국경제의미래」, 2001.

DRI-WEFA, Quarterly Review and Outlook, 2002.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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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정관리체제 개요

1. 개요

중국의 경제체제는 공유제(公有制)를기초로 하

고 있으므로 재정의 범위는 광범위해서 국가와 국

유기업및 집체기업간그리고사업단위의권한, 책

임 및 이익관계까지를포괄한다. 따라서재정관리

체제역시핵심인예산및 세수관리체제외에예산

외자금관리체제, 행정사업관리체제, 고정자산 투

자관리체제, 기업재무관리체제 등을 포함하는 광

범위한분야이다.

중국의국가재정은중앙재정과지방재정의두 부

문으로 구성된다. 주요 재정수입에는 각종 세수,

국채(國庫券)발행수입, 국유기업의 수입 및 외국

차관등이있다. 분세제재정관리체제(分稅制財政

管理體制)하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의

직권(事權;행정권)에 따라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있다. 중앙의 재정은 주로 국가의 안전보장, 외국

자본, 국가기관과 관련되는 경비, 거시경제정책과

관련되는지출및 중앙정부소관사업의발전과관

련되는 지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의 재정은

지방정부기구의경상적 지출, 지역경제·사회사업

의발전과관련되는지출등을담당한다. 

중앙과지방정부간에는중앙에서지방으로의세수

반환, 자금보조등 이른바전이지부제도(轉移支付制

度;이전지출제도)에의해재정격차를조정한다.

중국의 예산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5단계( 5급)의

예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급 정부가 각각 해당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1級 정부 1級 예산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 예산은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으로구성된다. 

중국의 예산연도는1월 1일부터 1 2월 3 1일까지

이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이하예산법)

에 근거하여 중앙과 지방의 예산안, 예산집행상황

에 대해서는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전인대)와 지

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하 지방인대)의 심사 및

승인을 필요로 한다. 또, 중앙과 지방의 예산조정

과 결산에 대해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와 지방인

대 상무위원회의심사ㆍ승인을거쳐야만한다.

중국재정부와지방각급정부의재정부문이예산

을 담당하며, 중앙과지방 각급의예산안, 예산집행

계획, 조정예산안및결산안을구체적으로작성한다.

2. 재정정책

지난4 0여 년간의 중국경제의 성장과정은 기본

적으로 조방식 성장(粗放式 成長)
1 )

의 길을걸어왔

으며, 국가재정정책은이와같은조방식성장의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중국의재정관리체제

韓 相 國 연구위원( s k h a n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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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걸어왔던 중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개혁에

필요한경제력을뒷받침하는역할을수행했다. 이러

한역할을적극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중국정부는

여러차례에걸친재정개혁을추진했다. 동개혁은

사회주의체제의골격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명제

하에서추진되었다. 재정개혁은종래의중앙집중적

인 통수통지재정체제(統收統支財政體制)
2 )

에서 분

권화의 방향으로추진되어중앙과지방, 정부와기

업 간의 이해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고, 또한지

방정부와국영기업의재량권을대폭확대해서적극

성을촉발하여경제의활성화와재정수입의확보를

도모하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3. 재정운용추이

중국의 재정규모는 비록 전년 대비 지수가 약간

의 기복을보이고있지만, 전체적으로보아경제발

전 속도와궤를같이하여빠르게증가하는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규모의절대총액이 부단히 증가

해서 1 9 9 9년에처음으로 1조元(人民幣)을넘어서

서 2 0 0 1년에는1조6 , 7 3 1元(人民幣)에달했다.

중국정부는 균형예산원칙을 기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재정운용추이는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기 전에는 수년주기로 소폭의 흑자와 적자

의 순환기조를 보이다가 1 9 7 9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속 적자기조를

나타냈으며, 최근에는그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

이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의 누적은 개혁·개방정

책을 추진하면서 종전에 취해온 재정의 통수통지

(統收統支)
3 )

및 국가중앙통제방식의모순을 탈피

하기위하여 재정체제 개혁을 통한 재정의 분권화

를 도모한데서주로기인하며, 최근의재정적자는

내수진작을위한적극적인재정정책에기인한다.

제2장 예산제도

1. 국가예산관리체제

가. 예산체계

중국의 국가예산은크게보면, 정부의급수에 따

라서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으로 구분된다. 이를 좀

더 자세히보면, 국가예산체계는국가의행정권및

행정구역에따라서구분되며, 현재는1급정부에1

급 예산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中央, 省(自治區, 直轄市), 市(區설치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중국의재정관리체제

1) 이는조방농업(粗放農業)에서유래한용어로서, 통상생산성증가보다는자본과노동등의요소의투입을통해서경제성장을도모하는것을의
미한다. 개방·개혁정책이추진되기전에는자본과노동등의요소의투입이경제성장에서중요한역할을했고, 동정책의추진이후에는생산
성증가가경제성장에있어서중요한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고알려지고있다.

2) 모든재정의수입과지출이중앙에집중되는재정관리제도로서지방정부와국영기업에는재정상의재량권이주어지지않았다.
3) 일괄수입과일괄지출의방법을실행하는중앙집권적인재정체제를말한다.

중국의국가재정은중앙재정과지방재정의두 부문

으로구성된다. 분세제재정관리체제하에서 중앙정

부와지방정부가각각의직권에따라재정지출을집

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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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自治州), 縣(自治縣, 區미설치市), 鄕(民族鄕,

鎭)의 5개 급의정부에 대응해서5개 급의예산이

존재한다(〔그림1〕참조) .

중앙예산이란법정순서에따라승인받은중앙정

부의 예산수지계획을말한다. 중앙예산은중앙 각

부문의 행정단위예산, 사업단위예산, 기업재무계

획, 기본건설재무계획, 국고및 조세수입계획등으

로 편성된다. 중앙예산은국무원의예산주관부문

인 재정부(財政部)에서 편성하고 전인대에서 심

사·승인을받아야한다. 한편국무원의예산주관

부문은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해야 하는

의무가있다.

지방예산이란 법정 순서에 따라 승인받은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지계획을 통칭한다. 지방예산

은 각 성, 직할시, 자치구의총예산으로구성되며,

지방각급의총예산은해당급의정부예산및 집계

된 1급하의 총예산으로 구성된다(〔그림 1〕참조) .

지방각 급의정부예산은해당급의각 부문(직속

기관을 포함) 예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하급정부가 상급정부에 상납하는 금액 및 상급정

부가 하급정부에 대해서 환부하는금액 그리고 교

부하는보조금이포함된다.

나. 예산에있어서의인민대표대회등의역할

1) 각급인민대표대회및상무위원회의역할

각급인민대표대회는예산및 결산을심사·승인

하는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급 정부로부터총예산안 및 집행상황을 보고

받고심의하며, 각급정부예산및 집행상황은해당

급 인민대표대회의승인을받아야만한다. 또각급

인민대표대회는해당급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부당결의를 변경하거나 또

는 취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해당 급

정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부당한 결정이나 명령

도 취소하는권한을가지고있다.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급 정부총예산의 집

행을 감독하고 해당 급 정부 예산조정(수정예산)

및 결산을 심사ㆍ승인함과 동시에 해당 급 정부

및 1급 아래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예산ㆍ결산에관한부당한 결정및 명령을 취소할

수가있다.

2) 각급정부의역할

각급정부는해당급 정부의예산및 결산안을편

성하여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에 예산안을 보고해

야 한다. 이와더불어1급아래의정부가신고한예

해외
동향
해외
동향

[그림 1] 국가예산관리체제

주: 예산법제2조를바탕으로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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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집계하여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또 해당 급 정부 총예산의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급 정부 예산의 예비비 사용을 결

정하며, 해당 급 정부의 예산조정을 편성하고, 해

당 급 정부각 부문및1급 아래정부의예산집행을

감독한다. 

각급정부는해당급 정부의각 부문및 1급아래

정부의 예산에 관한 부당한 결정 및 명령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급 인민대표대

회 및 동 상무위원회에대해서해당급 정부총예산

의 집행상황을보고한다.

3) 각급정부재정부문의역할

각급정부의재정부문은해당급 정부예산·결산

안의 편성, 해당 급 정부총예산의 집행계획 작성,

해당급 정부예산의예비비 사용안 작성, 해당급

정부 예산조정안의 편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한

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해당 급 정부 및 1급

위의 정부재정부문에대해서 해당 급 정부총예산

의 집행상황을보고한다.

다. 예산관리체제의원칙

1) 통일정책및분급관리

중국은「통일정책(統一領導) 및분급관리(分級管

理)의원칙」에 의해국가의예산을관리하고있다.

통일정책이란예산 관리상의 중대방침 및 예산법

규를 국무원 또는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

는 것을 가리킨다. 분급관리란이 통일정책하에서

각급 지방정부는 재정상 독립하여 독립된 예산관

리권, 지방성 예산법규 제정권(예산 관련 조례 제

정권), 예산의 편성ㆍ조정ㆍ사용권을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중앙정부가 중앙재정의 거시조절( m a c r o

control) 능력을제고함과동시에지방정부가적극

적인 예산관리를 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예산관리

의기본적인핵심기조가된다.

2) 재정권과직권의일치

각급정부는재정권(財權)과재정력(財力)에상응

하는직무, 즉직권(事權;행정권)을맡는것이원칙

이다. 그러나분급관리하에서직권이분산되어있음

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분세제재정관리체제에

의해재정력이중앙으로집중되는모순이발생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실제로는제1차분배(分稅制)

와 제2차분배(轉移支付)라고하는2단계의조정을

거침으로써재정권과직권이일치된다.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중국의재정관리체제

중국의 국가예산은중앙에서지방에 이르기까지中

央, 省(自治區, 直轄市), 市(區설치市, 自治州), 縣

(自治縣, 區미설치市), 鄕(民族鄕, 鎭)의5개급의

정부에대응해서5개급의예산이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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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편성과정

각급정부, 각 부문 및 각 단위는 국무원의 규정

된 일정에따라예산안을편성해야한다. 국무원은

예산안 편성방침, 편성원칙및 요구지침을 작성해

서 매년 11월 1 0일 이전에 중앙 각 부문·성·자

치구그리고직할시에하달한다. 그후재정부가국

무원의 지시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의 구체적 사

항·예산수지과목·보고양식및 보고방법등을준

비한다. 각급정부는이에근거하여예산을편성하

게 된다. 일반적으로예산편성은「아래에서위로의

보고(自下而上)」및「위에서밑으로의지시(自上而

下)」의 과정을거치게된다.

우선각 단위및 부문그리고 각급정부가「아래

에서위로」의 과정을 거쳐서 예산수지요구액을보

고하면, 상급 재정부문 및 상급의 각급 정부는 동

요구액을 심사·집계한다. 최종적으로 각 성·자

치구 및 직할시의 예산수지요구액이 재정부에 제

출된다. 

재정부는공산당및국무원의국가방침, 정책, 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그리고제출된요구액등을종합적

으로 감안한 후, 예산수지의조정 목표를 입안하여

국무원의승인을거쳐하급정부에지시하게된다.

각 성·자치구 및 직할시는 중앙으로부터의 지

시, 각 지역의 발전상황 및 각 지역의 예산수지요

구액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예산수지조정목표를

입안하여지방각급정부에지시한다.

동 지시는지방각급정부에서순서대로「위에서

아래로」하달된다. 그리고지방각급정부는 이 지

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아래에서 위로」의

보고를 하며, 성·자치구·직할시에서는 이들을

집계하여 총예산을 작성해서 다음 해 1월 1 0일까

지 재정부에보고하게된다.

지방각급정부예산은 지방각급정부재정부문

의 예산편성, 지방 각급 정부의 심사, 지방인대의

심사및 승인을거쳐성립한다. 

재정부는 별도로 중앙 각 부문의 예산안을 심사

후 중앙예산안을 편성하고 동 예산에 지방으로부

터 보고된 예산안(총예산)을더하여중앙및 지방

예산안을편성한다. 그리고국무원은중앙및 지방

예산안을 전인대의 심사에 상정하고, 전인대에서

의 심사 및 승인을 통해 국가예산으로 성립된다.

전인대에서 승인하는 것은 중앙예산에 대해서이

고, 지방예산에대해서는앞에서서술한바와같이

지방인대의 승인에 의해 성립한다. 예산안은 통상

당해연도인민대표대회가개최되는3월에확정된

다. 또예산법
4 )

에의해 지방각급정부예산은「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적자를 계상할수 없으며, 지

방채의발행도원칙적으로금지되고있다.

가. 예산의성립과집행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통상 1 / 4분기에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이성립할때까지의기간동안에는전

년 동기의 지출액에 따라 잠정적으로 예산을 집행

하고 각급인민대표대회에의해예산이 승인된 후

에는그 승인된예산에따라정식적으로예산을집

행한다.

해외
동향
해외
동향

4) 예산법제7조및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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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주전금(豫算周轉金)

각급 정부는 연도 내의 계절적인 수지차액(자금

부족)을 조정하여 적시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예

산주전금(豫算周轉金;운용자금)을두고있다. 

다. 예산조정

예산조정은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을 받은

지방각급정부예산에대해서, 예산집행상의특수

한사정으로지출이증가하거나수입의감소로인해

지출이수입을초과하는경우등에이루어진다.

3. 결산

각급정부재정부문은예산연도종료후에각 부

문으로부터의 결산보고를 받는다. 예를 들면 기업

재무결산, 기본건설재무결산, 사업행정경비결산,

회계연간보고, 세수연간보고 등에 근거하여 정부

결산을 편성하며, 이와 더불어 하급정부로부터의

결산보고를 집계하여 총결산한다. 그리고 총결산

은 예산편성과 같이「아래에서위로의 보고」에 의

해 최종적으로는성, 자치구, 직할시의재정부문을

통해서재정부에보고된다. 각급정부의결산은편

성 후 각급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의심사및 승

인을받아야한다.

제3장 조세제도

1. 개방·개혁이전의 세제

1 9 4 9년 중화인민공화국이수립되고 사회주의화

를 추진하면서,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체제

와 부합되는 조세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화민

국시대의 복잡했던 舊세제를 1 4개의 세목으로 통

합·정리하고, 유통세제와 소득세제를 세제의 두

지주로 하는 조세제도를 구축하였다. 대약진운동

및 문화대혁명등으로인하여한 때 세제가쇠퇴하

기도하였지만개방·개혁정책이추진되기전까지

는 1 9 5 0년대에 통합·정리된 세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2. 개방·개혁이후의 세제

1 9 7 8년 이후 중국정부는 개방·개혁정책을 추

진하면서 세수관리체제의 개혁에 착수하여 농촌

집단경제와 합작상점 및 개체경제에 대한 조세부

담 경감 조치를 취하였다. 공상세제(工商稅制)의

개혁도 추진하여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범위를 확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중국의재정관리체제

각급 정부, 각 부문 및 각 단위는 국무원의 규정된

일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아래에서위로의 보고」및「위에서 밑

으로의지시」의과정을거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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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였다. 특히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실험되어온

이개세개혁(利改稅改革)의실시에 따라기업이통

일적인 조세체계에 맞추어 국가에 조세를 납부한

후 그 나머지를 모두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형식적

으로는 납세가 이윤상납을 완전히 대체했지만 가

격개혁의 미비로 인한 불합리한 가격구조와 경쟁

적인 시장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기대된 역할을

수행하지못했다.

대외세법의발전은개방·개혁정책과그 궤를같

이 한다. 대외개방·개혁정책이결정된 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외세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는 1 9 8 0년에‘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과

‘개인소득세법’및‘외국기업소득세법’을 제정·

공포하는등 계속적으로대외세법을제정했다.

중국정부는 WTO 가입과 세계경제체제에 복귀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고, 1993년 三中全會의 경

제개혁방침에 따라 대외세제와 대내세제의 통일

및 분세제(分稅制)의도입을통해서총세수에대한

중앙정부의 몫을 늘리기 위해서 1 9 9 3년에 세제개

혁을단행하여1 9 9 4년1월 1일부터전국적으로시

행하고 있다. 그결과3 2개의세목이2 4개의세목

으로간소화되었다.

제4장 분세제

1. 중앙과지방의 수입구분

분세제(分稅制)란 분세제재정관리체제를 말하

며,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수입의 집중관리에서 중

앙과 지방의 재정수입원을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

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직권(事權;행정권)

과 재정권(財權)을명확히구분한 후, 직권과재정

권의상응원칙아래전체재정수입을중앙수입, 지

방수입및 공유수입으로구분하고, 중앙정부및 지

방정부가각기그 재정을관리하고각기책임을지

는 일종의 재정관리체제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의재정분배관계를설정하는제도이다.

분세제재정관리체제아래에서조세는 중앙과 지

방의 직권 구분 상황, 재정권과 직권의 상응원칙

에 근거하여 중앙고정수입, 지방고정수입및 공유

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권익의

보호, 거시경제정책에 필요한 조세는 중앙고정수

입(중앙세)으로, 지방의관리가 적당한 조세는 지

방고정수입(지방세)으로, 경제발전에직접관련되

는 조세는 중앙과 지방의 공유수입(共享稅)으로

구분한다.

2. 지방세의 지방정부간배분

분세제에의해중앙과지방의재정관계가결정되

고 있지만, 각지방정부간의관계는 성급(省級) 정

부(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량에 의해 결정된다.

예산법 실시조례에서는 지방 각급 예산의 상하급

간의 수입 및 지출항목의 구분, 상납·반환·보조

에 관한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상급지방정부가

확정하여지방인대상무위원회에송부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간의 지방세의 배분방법

은 성급정부단계마다차이가난다.

해외
동향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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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이지부제도

전이지부제도(轉移支付制度;이전지출제도)는분

세제에 의한 중앙과 지방의 재정균형을 보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자금을 조건부 또

는 무조건부로무상이전하는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전이지부는 자금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간 자금의 이전지출에 대해서는, 상급

정부로부터 하급정부에 흐르는 자금(보조적인 이

전)과 하급정부로부터상급정부에흐르는 자금(상

납적인이전)으로나누어살펴볼수가있다.

1. 세수반환성전이지부

분세제실시이전의지방의기득이익을유지하기

위해 1 9 9 3년의 세수를 고려하여 중앙에서 지방으

로 조세를반환하는것이다.

2. 체제보조성전이지부

분세제의실시이후에도그이전의중앙과지방의

재정체제가유지되고있었으므로, 지금까지의일정

한 규칙에 근거하여정액상납을 실시하고 있던 지

방은계속해서상납하고, 정액보조를받고있던지

방은 계속해서 정액보조를 받는 등 종전의 체제를

계속하여 보장하는 정부간 자금이전을 하고 있다.

이전액은기수법(基數法)에의해서확정된다.

3. 전항(專項) 보조성 전이지부

중앙에서지방정부로교부되는각종특별지출금으

로, 분세제체제이전부터계속실시되고있으며 용

도가특정된보조적인자금이다. 예를들면, 가격보

조, 교육, 환경, 빈곤지구발전 등과 관련되는자금

이다. 이전액은기수법(基數法)에의해서확정된다.

4. 객관적요소에 근거하는 전이지부

1 9 9 6년부터 새로운 전이지부제도(過渡期轉移支

付辦法)가시행되었다. 이것은객관적인요소(因數)

에기초하여표준화된공식에의해산출되는것으로

우리나라의지방교부세제도와유사하다.

제6장 예산외자금과 비예산수입

1. 예산외자금(豫算外資金)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이후에 비약적인 경제성

장을이루었지만국내총생산에대한재정수입의비

중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개혁·개방정책에따

른 경제성장의 과실은 국가재정에 반영되지 않고,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중국의재정관리체제

중국정부는 WTO 가입과 세계경제체제에 복귀하기

위한기초를다지고, 1993년三中全會의경제개혁방

침에 따라대외세제와대내세제의통일 및 분세제의

도입을 통해서총세수에대한중앙정부의몫을늘리

기위해서1 9 9 3년에세제개혁을단행하여1 9 9 4년1

월1일부터전국적으로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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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를거액의채무수입에의해해결하고있는

상황이다. 이 주요 원인으로서 제2의 예산이라고

하는豫算外資金이지적되고있다. 예산외자금이란

지방정부, 행정사업단위및 국영기업 등이 중앙정

부의통제를받지않고국가규정의범위내에서독

자적으로조달하여사용하는자금을의미한다
5 )

. 

문자 그대로 국가예산을 거치지 않고 예산외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1992년에는국가재정 수입에

거의 육박했으나 회계방법이 바뀌면서 동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1 9 9 6년에는 약 50%, 2000년

에는 약 3 0 %로 낮아졌다. 예산외라고 해도 결코

위법한 자금은 아니고, 실제로「預算外資金管理施

行辨法( 1 9 8 3년 재정부 공포)에 의거하여 별도로

운용되는예산이다.

자금은 지방재정의각종부가수입, 사업수입, 사

업행정부문의각종기금및 경영성서비스수입등

으로구성된다. 동자금의지출은고정자산투자지

출, 복리ㆍ장려금 지출, 도시유지 지출 및 행정사

업지출 등에 충당되며, 지방정부의경제활동을 지

탱해주는중요한재원의하나가되고있다.

예산외자금은 원래 규정(預算外資金管理實施辦

法)에 근거하여 조달 및 운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부적절하게지출(규정외의복리후생·급

여·보너스 및 유흥 등에의 지출 등)되거나, 계획

이외의투자에사용되는등 사회문제가되고있다.

또 예산외자금이지방정부의입장에서는중앙정부

가 통제하기가어려운 자금이기 때문에 중앙의 정

책 이외 프로젝트, 기본건설투자에도지출되고 있

다. 그 결과 산업구조,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염려되고있다. 

1 9 9 3년부터예산외자금편입하고자하는대규모

조정을 하였으며, 1996년에는재정부가 預算外資

金管理實施辨法을공포하는등 예산외자금을정리

해서 예산내 자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되고있다.

2. 비예산수입

비예산수입은①규정에위배되는비용의징수, 부

당한고액비용의징수(亂收費), ②강제적인할당등

에 의한 비용징수(亂灘派), ③임의 명목에의한 벌

금징수(亂罰款)의‘3亂’이라고 불리는 행정기관의

부정한수입을가리키며‘제3의수입’혹은‘稅外收

入’등이라고도일컬어지고있다. 1980년이후예산

외자금과같이중앙정부가강력하게단속하고관리

를강화하고있지만감소와증가가되풀이되고있다.

제7장 정책과제

1. 재정정책의효율성 저하

중국정부는1 9 9 7년에발생한동아시아외환위

기로 인해서 수출이 감소되고, 디플레이션이진행

되며, 실업이 증가되는 등 중국의 경제 여건이 악

화되자 사회간접자본건설용 국채(건설국채)를발

행하는등 적극적인재정정책을추진했다.

해외
동향
해외
동향

5) 1 9 9 3년부터회계방법이바뀌어서국영기업과주관부문의예산외자금수입이예산외자금수입에포함되지않음에따라재정에서차지하는비중
이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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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9년 하반기부터중국경제는급속한수출증

가를배경으로경기가회복궤도에들어섰다. 그러

나 내수, 특히 소비 확대를 동반하는 강력한 경기

회복으로 들어서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후에도 적

극적인 재정정책은 계속되었다. 비록일부 학자들

이 정부재정정책의효율성이최근들어계속떨어

지고 있다며 확대재정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Lou Ji-We i (樓繼偉) 재정부 차관이 중국의

재정수입 확대는 조세수입의 증가가 아닌 조세제

도의 효율성 증가에 기인하므로 민간부문의 성장

을 저해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하고있지만, 국채

발행 잔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 재정정

책의지속가능성이의문시되고있다.

2. 국가재정의부진

1 9 8 0년대이후중국의국가재정수입이국민경제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일관되게 저하되고 있

다. 즉 GDP 대비 재정수입의 비율이 개방초기인

1 9 7 9년에2 8 . 7 %이던것이점점하락하여1 9 9 5년

에는 1 0 . 9 %까지 저하되었다가 2 0 0 1년에는 조금

회복되어서1 7 . 4 %에이르렀다. 

재정수입이란 국민경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지만, 1978년이후는 재정수입의증가율이국민경

제의증가율에상응할수없게되어서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비중이저하된측면이없지않아있고, 또

한 동 비율이최근에들어와서조금씩회복되고있

지만, 국민소득의 일차적인 분배에 있어서 재정의

역할이약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고하겠다.

3. 국채의존도의 상승

중앙은행법에 의해서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에 의한재정보전이1 9 9 5년부터금지되자, 중국정

부는국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적자를보전하고 있

다. 이에따라1 9 9 0년대후반부터국채(國庫券)의

발행(채무수입)과 그 상환(채무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표 1> 참조). Xiang Huai-Cheng(項懷誠)

재정부장이전인대에서행한보고에의하면, 2001

년말누계기준 국채발행액이 1조 5 6 0 8억元(人民

幣)에 달하였으며, 이는 對G D P비중의 1 6 . 3 %에

상당하는액수이다.

朱鎔基 총리가 2 0 0 2년 3월 전인대에서 행한 정

부활동보고서에의하면, 2002년에도2 0 0 1년과마

찬가지로 1천 5백억元(人民幣)의 국채(건설국채)

를 발행하겠다고 표명했다. 따라서 2 0 0 2년 말의

국채누계액은더욱많아지고, 재정이국채에의존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중국의재정관리체제

일부학자들이 정부재정정책의효율성이최근들어

계속떨어지고있다며 확대재정정책의 문제점을지

적하는등정부의확대재정정책에대한논쟁이가열

되고있다.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발행액(누계) 5 , 5 4 8 7 , 7 6 6 1 0 , 5 4 2 1 3 , 6 3 7 1 5 , 6 0 8

對G D P비중 7 . 5 9 . 9 1 2 . 9 1 5 . 3 1 6 . 3

<표1> 국채발행추이(누계기준)

(단위: 억元, % )

자료: 『中國統計年鑑』, 『中國金融年鑑』, 2001년은정부재정보고에의함.



1 0 0 2 0 0 2 년 1 2월호

하는정도는심화될전망이다.

한편 국채의존도(국채/재정지출)라는 시점으로

좁혀서보면, 1990년대후반에중국의국채의존도

는 이미2 0 %를 초과하고있으며그 중에서도중앙

재정의채무의존도는6 0 %에 달하고있다. 이에따

라 중국에서는 국채의존도를 1 5∼2 0 %로 억제해

야한다는논의도나타나고있다
6 )

.

중국의적극적인재정정책의지속가능성에대한

우려는 국제적으로도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중

국경제 및 중국정부의 경제운영을호의적으로평

가하였던I M F도 이를적지않은우려요인으로지

적하고 있다. 즉 I M F는 일부 추가적인 재정 부양

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정수입 기반의 확

대와 재정의 투명성 개선, 재정과 예산외 자금의

적절한관리필요성을권고하고있다.

중국에는 빈곤, 교육, 사회보장, 사회기반시설,

환경보전 및 불량채권처리 등 앞으로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 분야가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

라 중국은 방대한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서부대개

발(西部大開發)에착수했다. 중국경제의시장화에

따라경제분야에대한정부의 역할은 크게변화하

였다. 그러나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정부가 새롭

게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도 확대되고 있으

므로 앞으로도 재정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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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흐름
1. 2002년세법시행령개정(안)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



Ⅰ. 기본방향

<금년도개정대상시행령( 1 8개)> 

□법개정관련시행령( 1 0개) 

ㅇ국세기본법시행령 ㅇ국세징수법시행령

ㅇ소득세법시행령 ㅇ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ㅇ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ㅇ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ㅇ세무사법시행령 ㅇ농림특례규정

ㅇ관세법시행령 ㅇ관세사법시행령

□기타시행령개정( 8개) 

ㅇ법인세법시행령 ㅇ부가가치세법시행령

ㅇ특별소비세법시행령 ㅇ주세법시행령

ㅇ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ㅇ조정관세적용규정

ㅇ할당관세적용규정 ㅇ양허관세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기보도), 관세법시행령, 관세사법시행령,조

정관세적용규정, 할당관세 적용규정, 양허관세규정: 별도보도

<추진일정> 1 2월중차관회의, 국무회의를거쳐2 0 0 3년 1

월1일시행예정

Ⅱ. 주요개정내용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가. 면세·영세율조정

(1)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2 6①)

1 0 2 2 0 0 2 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2 0 0 2년 세법시행령개정(안)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정책과에서2 0 0 2년 1 2월5일에발표한「2 0 0 2년세법시행령개정(안)」의전문입니다.

◇금년도세법시행령은

ㅇ금년정기국회에서통과된 국세기본법등9개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법률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고

ㅇ근로자·농어민에대한세부담을경감하며,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세입기반을확충하는한편

ㅇ과다한규제를완화하고납세편의를제고하는등기타미비점

을개선·보완하는데역점을두고추진



<개정이유> 

ㅇ현행외국인의관광호텔숙박용역에대한영세율제도는

내·외국인간 역차별, 숙박시설별 불형평(관광호텔은

영세율, 여관 등은 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하

는것이바람직하나

ㅇ영세율을고려한 낮은숙박요금으로기 예약된 분(보통

투숙일의2∼3개월전에 예약)이있음을감안하여적용

기간을6개월연장

- 월드컵 이후 중국인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호텔업계의어려움도고려

(2) 구매확인서에의하여 공급되는금지금의영세율 적용

폐지(§2 4②)

<개정이유>

ㅇ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금세공용금지금과금융상품용금

지금’에대해2 0 0 3 . 7 . 1 .부터부가가치세가면제될예정이고

- 금융기관이발급하는구매확인서를이용한 무자료 금지

금의불법국내유통등을방지

<적용례> 

2003.7.1 이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 「기능성쌀」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

<개정이유>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농가소득 증대와쌀소비 촉진

지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4)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금융·보험업」의범위조정

<개정이유> 

ㅇ‘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은 신용보증기금업이나

보험업과성격이유사하고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및‘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

재정포럼 1 0 3

현 행 개 정(안)

□2 0 0 1년 한국 관광의 해, 2002년

월드컵 개최지원을 위하여 호텔의

외국인 숙박요금에 대하여

2 0 0 2 . 1 2 . 3 1 .까지 2년간( 2 0 0 1∼

2 0 0 2년) 한시적으로영세율적용

ㅇ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

금에한함

□폐지시기를 6개월 연장하여

2 0 0 3 . 7 . 1 .부터폐지

현 행 개 정(안)

□쌀, 보리 등 미가공·단순가공한

농·축·수산물은국민의기초생필

품으로보아부가가치세면제

ㅇ다만, 가공한농·축·수산물은과세

□기능성 쌀을 면세되는 농·축·수

산물의범위에추가

※기능성쌀

- 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등을

첨가·코팅하거나버섯균등을배양

시킨쌀로서

- 가공식료품으로보아현재는과세

현 행 개 정(안)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

하여 수출업체에게 공급하는 금지

금에대해

ㅇ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금

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영세

율적용배제

현 행 개 정(안)

□다음의금융·보험용역은부가가치

세를면제

ㅇ은행업·신탁업·보험업

ㅇ신용보증기금법에의한신용보증기금업

<신 설>

<신 설>

ㅇ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대한주택

보증회사’의보증업

ㅇ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

률에 의한‘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

회사’및‘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의사업’



금’이 수행하는업무는은행업으로인정되고있는한국

자산관리공사및예금보험공사의업무와유사하므로

- 과세형평, 농업협동조합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감안하여면세대상에포함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나. 납세편의제고

(1) 대손세액공제사유의확대(§6 3의2 )

<개정이유>

법인세법·소득세법에서“회수기일이6월이상초과한소

액채권”을 대손금으로인정하고있는점을감안하여부가

가치세법상대손사유에추가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대손이확정되는분부터적용

(2)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제출가능

(§6 0①) 

<개정이유>

현재서류로만제출토록되어있어거래건수가많은사업

자의 경우 제출·보관·관리에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점

을감안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명세서를제출하는분부터적용

(3) 월합계세금계산서교부시기조정(§5 4 . 2호)

<개정이유> 

세금계산서교부시기를조정하여납세편의제고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교부하는분부터적용

(4)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일명확화(§5④)

1 0 4 2 0 0 2 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다음의 대손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못하는경우당해과세기

간에납부할세액에서貸損이발생

한외상매출금관련세액을차감

ㅇ파산, 강제집행, 사망

ㅇ상법상소멸시효의완성

ㅇ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6

월이된경우등

ㅇ회사정리법에의한회사정리인가의

결정

<추 가>

ㅇ화의인가·회사정리계획인가의결정

으로회수불능채권으로확정된채권

ㅇ회수기일을6월 이상 경과한 1 0만

원 이하의 소액채권(채무자별채권

가액합계기준)

현 행 개 정(안)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해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토록함

ㅇ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전

산테이프나디스켓으로도제출할수

있도록허용

현 행 개 정(안)

□여러개의사업장을가진사업자는세

무서장의승인을받아주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총괄하여납부가능

ㅇ세무서장은 총괄납부가 적당하다

고인정되는경우신청일로부터2 0

일이내에승인통지

- 2 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않은경우에는승인한것으로봄

현 행 개 정(안)

□매거래시마다세금계산서를교부하

는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월합계

세금계산서교부가능

ㅇ거래처별로1역월이내에서거래관

행상정하여진기간의공급가액을합

계하여그기간의종료일자를발행일

자로하여세금계산서교부가능

□교부방법개선

ㅇ1역월이내에서사업자가임의로정

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세

금계산서교부가능



<개정이유> 

총괄납부제도의운용과관련하여집행상혼란을방지하고

납세자권익제고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제

출하는분부터적용

(5)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7 0의3⑥)

<개정이유> 

시장금리하향안정화추세반영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기간에대한 신고분

부터적용

(6) 도시가스사업자의가정용가스공급에 대한 영수증 교

부허용(§7 9의2②)

<개정이유>

ㅇ도시가스회사가도시가스를식당, 소매점등에게공급하

는경우사업자의잦은휴·폐업, 이전등으로정확한세

적을알수없어

-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가빈번히발생하고자료소명등

의 납세협력비용이크므로

- 거래처인사업자가요구하는경우에 한해세금계산서를

교부토록하여납세협력비용경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적용

다. 기타미비점개선·보완

(1)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업장 범위 명확화

(§4①,③)

<개정이유>

ㅇ 수개의무인자동판매기를지번또는행정구역등을달리하

여설치한사업자가설치장소마다사업자등록을하는경우

- 수입금액이 사업장별로 분산되어 간이과세가적용되거

나납부의무가면제되는경우가많으므로

- 무인자동판매업무를총괄하는장소를사업장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고의로회피하는사례방지

<적용례> 

2003.7.1. 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적용

재정포럼 1 0 5

현 행 개 정(안)

□납부불성실가산세율

ㅇ1일0 . 0 5 % (연1 8 . 2 5 % )

ㅇ1일0 . 0 3 % (연1 0 . 9 5 % )

주: 주세법시행령도동일하게개정

현 행 개 정(안)

□무인자동판매기에의한사업의사업

장에대하여별도규정없음

ㅇ기본통칙에 의하여 자동판매기 설

치장소를사업장으로등록가능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의 사

업장을‘업무를총괄하는장소’(예:

주사업장, 사업자의주소지)로규정

ㅇ무인자동판매기설치장소는사업장

으로등록할수없음

현 행 개 정(안)

□다음의경우사업자간거래에도영수

증교부가능(공급받는사업자가원하

는경우에한해세금계산서교부)

ㅇ전기사업법에의한전기사업자가산

업용이아닌전력을공급하는경우

ㅇ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전기통신사

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신 설> ㅇ도시가스법에의한도시가스사업자

가산업용이아닌도시가스를공급

하는경우



(2) 장기할부판매의개념을소득세법규정에일치(§2 1 .⑤)

<개정이유> 

장기할부의개념을법인·소득세법의규정과일치시켜납

세자혼란방지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적용

(3) 인·허가사업폐업신고절차보완(§1 0 )

<개정이유> 

관할시·군·구에는폐업신고를하지아니하고세무서에

만 휴·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탈세를 위한 위장폐업을 하

는문제점해소

<적용례> 

2003.7.1 이후최초로폐업신고하는분부터적용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가. 금융정보교환대상비거주자의범위(§4 7 )

<개정이유>

ㅇ외국과세당국과의금융정보교환에따른금융시장불

안정 소지를 최소화하고 해외교포의 母國 투자를 보호

하기위해

- 대한민국국적을 가진비거주자의금융정보를교환대상

에서제외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교환되는정보부터적용

나. 금융정보제공사실통지(§4 7 )

<개정이유>

금융정보교환에따른납세자의권리보장

*금융실명법도제공한날로부터1 0일이내에통보하도록규정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교환되는정보부터적용

1 0 6 2 0 0 2 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신설> □금융정보제공사실통지

ㅇ국세청장은금융거래정보를체약상

대국에제공하는경우

- 제공한 날부터 1 0일 이내에 제공한

사실및그 내역을해당납세의무자

또는대리인에게통지

□다만, 체약상대국에서 서류 조작,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통지유예를

요청하는경우

ㅇ금융정보의 제공 통지를 6개월 유

예가능

현 행 개 정(안)

□사업자가폐업을하는경우에는관

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서(사업

자등록증첨부) 제출

ㅇ시·군·구가 인·허가한 사업을

폐업하는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여

- 관할시·군·구에폐업신고한사실

을입증하는폐업신고서사본등첨부

법개정내용 개 정(안)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금융정보

를요청하는경우

ㅇ상호주의원칙에따라금융정보제공

□금융정보교환 대상이 되는 비거주

자의범위에서

ㅇ대한민국국적을가진비거주자제외

현 행 개 정(안)

□장기할부의개념

ㅇ당해재화의인도기일이속하는달

의다음달부터최종부불금의지급

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

년이상인것

ㅇ당해재화인도일의다음날부터최

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것



다. 이전가격세제적용범위(§3의2 )

<개정이유>

이전가격세제가적용되기어려운자산의증여 등에대해부당행

위계산부인규정을계속적용토록하여조세회피및탈세방지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거래하는분부터적용

라. 특수관계자의범위조정(§2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국제거래를이용한 탈세를 방지하기위해 공통의

이해관계에의한특수관계자의범위를국제적기준에맞게확대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거래하는분부터적용

마. 조세피난처세제적용대상업종조정(§1 8 )

<개정이유>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정보처리

관련업 등을 제외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해외진출을 지원

하고외국인투자지원제도와의균형도모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3. 주세법시행령

가. 「민속주·농민주」제조시설기준완화(§9 별표3 )

재정포럼 1 0 7

법개정내용 개 정(안)

□국제거래에대해서는이전가격세제

만 적용하고, 법인세법상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배제

ㅇ다만, 자산의 증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인규정적용

□다음의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적용

ㅇ자산의증여나채무면제

ㅇ업무와관련없는비용의지출

ㅇ무수익자산을매입또는현물출자

받았거나그자산에대한비용을부

담한경우

ㅇ출연금을대신부담한경우

ㅇ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

이특수관계자인다른주주등에게

이익을분여한경우

법개정내용 개 정(안)

□이전가격이 적용되는 실질적 지배

관계의 범위에 공통의 이해관계에

의해지배되는경우포함

ㅇ공통의 이해관계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위임

□공통의 이해관계를가지는 특수관

계자의범위

ㅇ거주자·내국법인에의해 50% 이

상소유되는일방과당해거주자·

내국법인과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

는타방과의관계

ㅇ비거주자·외국법인에 의해 5 0 %

이상소유되는일방과당해비거주

자·외국법인과실질적지배관계가

있는타방과의관계

ㅇ공정거래법상동일기업집단에속하

는계열회사인일방과당해기업집

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가 5 0 %

이상소유하는타방과의관계

ㅇ기타위와유사한경우로서주식소

유관계, 재화·용역의거래관계, 자

금거래관계및동일기업집단소속

등에의해공통의이해관계가있다

고인정되는관계

현 행 개 정(안)

□민속주·농민주제조시설기준

ㅇ국실: 9㎡이상

* 누룩등발효제를만드는곳

ㅇ담금실: 20㎡이상

*쌀·밀·누룩등원료를배합처리

하여발효·숙성시키는곳

ㅇ증류실: 15㎡이상

* 숙성된술을가열하여소주·리큐

르등증류주를만드는곳

□시설기준을현재수준의1 / 2로축소

ㅇ6㎡이상

ㅇ1 0㎡이상

ㅇ8㎡이상

주: 민속주: 문배주, 이강주, 안동소주등

농민주: 고창복분자주, 지리산머루주, 영월더덕주등

법개정내용 개 정(안)

□조세피난처에사업장을두어실질적

으로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도조

세피난처세제를적용하는업종중

ㅇ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업, 통신업및대통령령이정하

는사업서비스업은제외

□사업서비스업의범위

ㅇ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업

ㅇ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



<개정이유>

ㅇ농업인 등이 소규모 자본·시설로 민속주·농민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민속주 등의 보급 활성화와국

내농산물의소비촉진지원

- 주질보호와세원관리를위한최소한의시설기준은유지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면허신청하는분부터적용

나. 「탁주·약주·청주」의알콜도수제한폐지(§1①)

<개정이유> 

전통주의보급육성과쌀소비촉진지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출고하는분부터적용

다. 수출주류의면세절차간소화(주세영§3 0 )

<개정이유>

수출주류에 대한 주세면제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류수출

지원

* 2 0 0 1년 주류수출실적 : 1.4억$ (소주 9 , 4 0 0만$, 맥주

2 5 0만$ )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출고하는분부터적용

4. 농림특례규정

가. 부가가치세환급대상농·어업용기자재품목확대(§7 별

표5·6 )

<개정이유>

인삼재배농가및어민지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나. 임업용면세유공급대상자의범위등규정(§1 4 )

1 0 8 2 0 0 2 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수출주류의주세면제절차

: 세무서장의사전승인필요

< 신설>

□주류제조자가직접수출하는경우:

사후신고허용

ㅇ출고후과세표준신고기한( 2달)까

지수출신고필증등을제출

법개정내용 개 정(안)

□농어업용 외에 임업용기자재에대

해서도면세유공급

ㅇ임업용면세유를공급받을수있는

「임업종사자」와「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등을대통령령에위임

ㅇ임업에종사하는자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임업중영

림업또는벌목업에종사하는개인

- 산림조합법에의한조합

※임업용 기자재의 범위는 재정경제

부령에서정할계획

현 행 개 정(안)

□부가세사후환급대상농업용기자재( 5종)

ㅇ농업용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업용포장상자, 과일봉지등

□부가세사후환급대상어업용기자재( 8종)

ㅇ양어장용필름, 파이프, 와이어로프,

어업용발전기등

* 부가세 사후환급제도 : 농·어민의

어려움을덜어주기위해농·어민이

기자재를구입하는경우구입시는부

가가치세를부담하고, 사후에부담한

부가가치세를환급해주는제도

ㅇ‘인삼재배용지주목·차광망’추가

ㅇ어선에 사용하는‘구명부기·구명

동의·기상용팩시밀리’추가

현 행 개 정(안)

□소주·위스키·맥주·과실주등대

부분주류는알콜도수의제한이없

으나

ㅇ탁주·약주·청주는알콜도수를다

음과같이제한

·탁주: 3도이상

·약주: 13도이하

·청주: 14도이상

ㅇ‘탁주·약주·청주’에대한

알콜도수제한폐지

폐지



<개정이유>

○임업종사자의 범위는 산림사업을실제로 수행하는‘임

업농가및산림조합’으로제한

- 산림조합의경우국유림·不在山主임야의위탁관리및

산림사업을위하여상당수의임업용 기자재( 1 0 , 7 0 0대)

를보유하고있는점을감안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시행

5. 국세기본법시행령

가. 납세고지서등을전자송달하는절차규정신설

<개정이유> 전자송달과관련한절차규정정비

<적용례>개정령공포일이후적용

나. 물납재산환급제도정비

<개정이유>

ㅇ 물납재산 환급시 납세자가 신청하는 물납재산순으로

환급받을수있도록하여납세자의권익보호

-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종전과 같이

현금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물납재산의 보유·관리와

관련하여발생하는제 비용의부담주체를규정

<적용례> 

개정령공포일이후최초로물납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다. 국세심판원장등의자격요건완화

<개정이유>

국세심판원의 전문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자격요건

완화

6. 국세징수법시행령

가. 파산법인에대한납세증명서제출예외확대(§5 )

<개정이유> 파산절차등의원활한진행을도모하고납세편의제공

재정포럼 1 0 9

법개정내용 개 정(안)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방법을 과세

관청이직접교부하거나우편에의

하는외에전자적방식을통해서도

할수있도록허용

ㅇ전자송달신청방법, 대상서류, 송달

방법등을대통령령에위임

□전자송달절차

ㅇ신청방법

- 전자송달신청서를작성하여 관할세

무서장에게제출

ㅇ대상서류( 3종)

- 납세고지서,환급통지서,  신고안내문

ㅇ개시및해지

- 신청서접수일의다음날부터효력발생

ㅇ예외사유

- 정보통신망의장애, 수신인이전자송달

의중지를신청한경우등의경우에는

종전의교부·우편방식에의해송달

법개정내용 개 정(안)

□납세자가소송등에 의하여세금을

환급받는경우

ㅇ당해 세금을 현금납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물납한 경우에는 물납한

재산으로환급하도록하고

ㅇ환급방법, 환급재산의평가등을대

통령령에위임

* 지금까지는납세자가현금또는물납

했는지여부와관계없이현금으로환

급하도록제도운용

□물납재산의환급방법

ㅇ납세자가신청하는물건으로환급

- 물납재산이이미매각된경우, 분할환

급이곤란한경우, 임대등다른용도

로사용되고있는경우에는현금환급

□환급시물납재산에대한평가

ㅇ물납허가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당해물납재산에자본적지출을한

경우에는그지출액을가산

□물납재산의유지·관리비용의부담

ㅇ현행과같이국가가부담

현 행 개 정(안)

ㅇ국세심판원장자격요건

- 국세경력(관세경력제외)이 4급 이

상으로3년이상또는5급이상으로

5년이상

ㅇ국세심판관자격요건

- 국세경력(관세경력포함)이

4급이상으로3년이상또는

5급이상으로5년이상

ㅇ조사관의자격요건

- 3·4급국가공무원으로서

·국세(관세포함)경력2년이상인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자격자

- 국세경력(관세경력포함)이 4급 이

상으로2년이상또는5급이상으로

5년이상

- 국세경력이없더라도전체조사관의

1 / 2범위내에서조사관으로임명

- 국세경력(관세경력포함) 4급 이상

으로2년이상또는5급이상으로5

년이상



나. 징수유예시유예가능기간확대(§2 2 )

<개정이유> 

납세편의제고

7. 소득세법시행령

가. 근로자세부담경감

(1) 건강진단비에대한의료비공제허용(§1 1 0 )

<개정이유>

질병의조기발견·치료를통한국민의건강증진지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지출하는분부터적용

(2) 간이세액표상특별공제액인상(별표2 )

<개정이유>

금년소득세법개정시교육비·의료비·보험료등각종특

별공제 한도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액을적정화할필요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발생하는분부터적용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범위확대(§1 1 2⑦)

<개정이유>

다른 금융기관으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전시 소득공제

를허용하는것과형평유지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부

터적용

1 1 0 2 0 0 2 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간이세액표상세액계산시적용되는

특별공제액

ㅇ가족수2인이하: 연1 2 0만원

ㅇ가족수3인이상: 연1 8 0만원

*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공제, 기본공

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및근로소득세액공제

를 반영하여 공제대상가족수별로매

월원천징수하는세액을약식으로계

산해놓은표

*특별공제대상:보험료·의료비·교육

비등

□간이세액표상세액계산시적용되는

특별공제액인상

ㅇ가족수2인이하: 현행유지

ㅇ가족수3인이상: 연2 4 0만원

현 행 개 정(안)

□소득공제대상의료비의범위

ㅇ질병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비용

ㅇ의약품구입비용

ㅇ장애인의보장구구입비용

ㅇ시력보정용안경·콘택트렌즈(본인및

부양가족1인당연간5 0만원한도)

* 의료비공제: 의료비중연간급여액의

3% 초과분공제(연3 0 0만원한도)

ㅇ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

추가

현 행 개 정(안)

□징수유예가능기간

ㅇ재해·도난으로재산에심한손실을

받은때, 납세자또는동거가족의질

병등으로장기치료를요하는때

: 6월내

ㅇ사업에현저한손실을입은때, 사

업이중대한위기에처한때: 9월내

9월내로통일

현 행 개 정(안)

□납세증명서제출예외

ㅇ국가와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

금을지급받는때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받아그대금이국가또는지

방자치단체금고에귀속되는때등

□제출예외범위확대

ㅇ파산법인이납세증명서를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어렵다고인정되어

- 관할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

를관할세무서장에게신청하는때



나. 사업소득관련규정보완

(1) 인적용역대가의수입시기조정(§4 8 )

<개정이유>

프로운동선수,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지급시 계약액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용역대가가 지급되었

음에도 장기간 수입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해소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신고하는소득분부터적용

(2)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인하(§1 4 6의2 )

<개정이유> 

시장금리하향안정화추세반영

<적용례> 

2002.1.1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3) 기준경비율방식에 의해무기장사업자의소득금액추

계시상한설정(§1 4 3 )

<개정이유>

무기장사업자에 대한 소득 추계방식을 변경함에 따라과

세소득이 급격히 늘어나 세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사례

방지

<적용례> 

2002.1.1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4) 주택임대소득과세기준조정(§8의2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관련규정의개정으로고급주택기준이평수와

금액기준에서 금액( 6억원) 단일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임대소득과세기준도이와동일하게조정

재정포럼 1 1 1

현 행 개 정(안)

□소득공제대상이되는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범위(①+②)

①차입금상환기간이1 0년이상

②소유권이전후3월내차입

□아래의경우당해차입금을공제대

상으로인정

ㅇ소득공제대상이되는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

환을통하여다른금융기관으로이

전하는경우(최초차입일자를기준

으로①의조건을충족하는경우기

존차입금한도내에서인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

공제: 연6 0 0만원한도

ㅇ소득공제대상이되는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동일금융기관내에서다

른 주택저당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소득공제허용

(최초차입일자를기준으로①의조

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한

도내에서인정)

현 행 개 정(안)

□사업소득중인적용역의수입시기

ㅇ용역의제공을완료한날 ㅇ용역대가의각부분을받기로한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

현 행 개 정(안)

□무기장사업자의소득금액추계방식

을 표준소득률 방식에서 기준경비

율방식으로전환( 2 0 0 3년시행)

ㅇ표준소득률방식

- 추계소득= 수입금액×표준소득률

(예) 편의점: 수입금액×6 . 9 %

ㅇ기준경비율방식

-추계소득=수입금액-주요경비-기타경비

·주요경비(예: 인건비)

→지출증빙을확인하여 비용인정

·기타경비(예: 수도·전기료)

→ 수입금액에 일정비율(기준경비

율)을곱하여비용인정

□기준경비율방식에의해추계한소

득금액의상한설정

ㅇ기준경비율방식에의한추계소득이

단순경비율에의해계산한추계소득

의일정비율(예:150%) 이상인경우

- 일정비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을

추계소득으로함

( 3년간한시적으로운영)

*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에게적용

되는추계비율로종전의표준소득률

에해당

현 행 개 정(안)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금액×미

납일수×5 / 1 0 , 0 0 0

* 가산세율: 연1 8 . 2 5 %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금액×미

납일수×3 / 1 0 , 0 0 0

* 가산세율: 연1 0 . 9 5 %

주: 법인세법시행령도동일하게개정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다. 양도소득세제보완

(1) 고급주택제도개선(§1 5 6 )

<개정이유>

기준금액을 올리면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기준금액

을 내리면 중산서민층이 다수 포함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현행유지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 양도하는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

일(2003.1.1) 전에매매계약을체결하고시행일이후2월

이내에양도(잔금청산)하면종전규정을적용

(2) 확대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고가주택의 범위

(§1 6 0 )

<개정이유>

새로이 고가주택으로 편입되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3) 투기지역지정및 운용에필요한 세부사항규정(§1 6 2

의2 )

①지정기준

<주택의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전국주택가격상승률보다30% 이

상높은지역지정(ⅰ+ⅱ)

(ⅰ) 직전월의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전국소비자물가상승

률보다30% 이상높은지역

1 1 2 2 0 0 2 년 1 2 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고급주택기준

ㅇ공동주택(아파트등)

- 전용4 5평이상+실가6억원초과

ㅇ단독주택

- 건평8 0평이상+실가6억원초과

- 대지1 5 0평이상+실가6억원초과

ㅇ엘리베이터, 수영장등이설치된주택

□면적기준에관계없이금액기준만으

로고가주택판단

실가6억원초과

법개정내용 개 정(안)

□3년 이상 보유부동산에대하여 보

유기간별로장기보유특별공제허용

⇒ 대통령으로정하는면적미만의고

가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

제확대

* 장기보유특별공제

종전기준 새기준

보유기간 고가주택 고가주택

3∼5년 1 0 % 1 0 %

5∼1 0년 1 5 % 25% 

□확대된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

고가주택의범위

ㅇ공동주택(아파트 등) : 전용 면적

4 5평미만

ㅇ단독주택: 건평8 0평미만+ 대지

1 5 0평미만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기준

시가대신 실거래가액으로양도소득세를과세하고필요시탄

력세율(기본세율+ 15%p 범위내) 적용

◇투기지역은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

을감안하여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정

현 행 개 정(안)

□주택임대소득과세기준

ㅇ3주택이상보유자가주택임대시원

칙적으로과세하고

-2주택이하보유자중도시지역에국

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2채 보유시

등일부경우는과세

ㅇ고급주택은상가의경우와같이1채

를임대하여도과세

* 고급주택

·아파트전용면적4 5평이상& 기준

시가6억원초과

·단독주택연면적8 0평이상& 기준

시가6억원초과

ㅇ현행유지

ㅇ고가주택은1채를임대하여도과세

(고급주택→고가주택으로변경하여

현행제도유지)

* 고가주택: 기준시가6억원초과주택



(ⅱ) 직전 2개월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

매가격상승률보다30% 이상높거나

- 최근1년간의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최근3년간의연평

균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높은지역

<토지의경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과 전국지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지역지정(ⅰ+ⅱ)

(ⅰ) 직전분기의지가상승률이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높은지역

(ⅱ) 직전분기의 지가상승률이 전국지가상승률보다3 0 %

이상높거나

- 최근 1년간의 지가상승률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지가상승률보다높은지역

②지정방법

□건설교통부장관이전국의부동산가격동향을 파악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투기지역지정을요청하면

ㅇ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를거쳐요청지역을투기지역으로지정고시

* 필요시재경부장관이 직접위원회에 회부하고 기타 관계부

처가요청하고자하는경우에는건설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

요청

③투기지역해제기준및방법

□투기지역지정사유가없어졌다고인정되어건설교통부

장관이지정해제를요청하는경우

ㅇ재정경제부장관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

를거쳐지정해제

④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구성및운용

□심의위원회구성: 12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

ㅇ정부측위원( 6명)

- 재정경제부차관(위원장), 건설교통부차관(부위원장), 행

자부차관, 국세청차장, 한국조세연구원장, 한국감정원장

ㅇ민간측위원( 6명)

- 경제단체대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 부동산학교수

( 2명), 변호사, 소비자단체대표( 2명)

* 위원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임명

또는위촉

(4) 등록문화재주택에대하여1세대1주택특례인정(§1 5 5 )

<개정이유> 

ㅇ등록문화재 주택에 대해서도 지정문화재 주택과 동일

하게세제지원

*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아닌건조물 또는기념이될 만

한 문화재중에서 보존및 활용을위한조치가특히필요한

것으로서문화재위원회의심의등소정의절차를거쳐등록

된문화재(2001.3.28 문화재보호법개정시신설)

* 지정문화재와의비교(문화재보호법§2, §4 2 )

재정포럼 1 1 3

현 행 개 정(안)

□일반주택과 다음의주택을각각 1

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

아비과세

ㅇ지정문화재주택 ㅇ등록문화재주택추가

구 분 지정·등록권자 지정기준

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

- 유형의문화적 소산으로서역사적,예술적,학

술적가치가큰것

- 사적지와특별히기념이될만한시설물로서

역사적, 학술적가치가큰것

건조물,시설물중 원칙적으로5 0년을 경과한

다음의것

- 우리나라근대사에기념이되거나상징적가

치가큰것

- 지역의역사 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게널리알려진것

- 한시대의조형의모범이되는것등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5) 상속주택에대한비과세제도개선(§1 5 5②)

<개정이유>

ㅇ 상속주택은막대한양도차익이발생하여도양도소득세가비과

세되는문제가있으므로과세형평차원에서이를시정할필요

- 상속주택은본인의의사와관계없이취득하게되므로상속

주택외의주택양도시1세대1주택비과세제도의예외인정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시행

일 전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종전규정을적용

(6) 재건축주택양도시과세방법개선(§1 6 6⑤)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아파트등에대한양도차익계산방법을명

확히규정하여납세편의제고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양도하는분부터적용

(7) 실가과세되는단기거래부동산범위조정(§1 6 2의2 )

<개정이유> 

상속받은주택을단기양도하는경우는단기매매차익을목

적으로 한다고 일의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실지거

래가액과세대상에서제외

<적용례> 

2003.1.1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2 3 )

1 1 4 2 0 0 2 년 1 2 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상속주택에대한과세특례

ㅇ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상관없이

비과세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

ㅇ다만, 상속주택외의주택양도시에

는상속주택은없는것으로보아1

세대1주택해당여부판정
현 행 개 정(안)

□1년 이내 단기거래에 대하여는 실

거래가액으로과세

ㅇ다만, 수용등부득이한사유로양도

하는경우로서단기매매차익목적이

아닌경우에는기준시가로과세

ㅇ‘상속받은부동산을양도하는경우’

추가

현 행 개 정(안)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ㅇ적용기한: 2002.12.31

ㅇ공제율:투자금액의1 0 %

ㅇ대상업종( 2 5개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정보처리업,

연구및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과학

및기술서비스업등

ㅇ적용기한: 2 0 0 3 . 6 . 3 0까지6개월연장

ㅇ공제율: 10% 유지

ㅇ대상업종: 현행과동일

현 행 개 정(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을 양도

하는경우

ㅇ양도시와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

하여과세

ㅇ다만, 공동주택기준시가고시전에취

득한아파트는기준시가가없으므로

- 최초로고시한공동주택의기준시가

에의하여환산

* 환산가액산정방법

= 최초고시한공동주택의기준시가×

〔취득당시(토지+건물)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토지+건물)기준시가〕

ㅇ상기환산가액방법중「취득당시(토

지+건물)기준시가」에 대해 국세청

과대법원간에이견

- 대법원입장: 종전토지기준시가+

준공건물기준시가

□재개발·재건축아파트등에대한과

세방법을법령에구체적으로명문화

ㅇ단계별로구분하여계산

- 양도차익= 종전부동산의양도차익

＋대지권의양도차익+ 신축아파트

의양도차익



<개정이유>

현재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세제

지원을통해설비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적용기한을6개

월간연장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나. 「중고자동차」에대한부가세매입세액공제율축소

(부칙1 7 4 5 8호§1 )

<개정이유>

ㅇ중고차 미등록알선업체의 불법음성거래 방지를 위해

‘중고자동차등록인감실명제’의도입이필요한바

- ‘중고차등록인감실명제’도입을위한 건교부와 행자부

의관련규정개정이2 0 0 3년1 / 4분기중완료될예정이고

- 인감증명발급직원·업계등에대해 교육·홍보가필요

한점을감안하여 2 0 0 3 . 7 . 1부터8 %로축소

※중고차등록 인감실명제 : 중고차 매매시 중고차 양도자가

제출하는 인감증명서에 중고차 매수자의 성명·주민등록

번호를기재하는제도

<적용례> 

2003.7.1 이후최초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시행

다. 경제여건변화에따른세제보완

(1) 「선박관리업」을세제지원대상중소기업범위에추가(§2 )

<개정이유>

국내선박관리업체의 관리선박이 대부분 외국적선으로 싱

가포르, 홍콩 등 외국 선박관리업체와의경쟁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2) 「예선업」을세제지원대상물류산업범위에추가(§5 )

<개정이유>

ㅇ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이 가능하도록하여물류의 원

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예선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시켜

세제지원

재정포럼 1 1 5

현 행 개 정(안)

□폐자원 재활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업체’에 대해서는

부가세신고서

○금년말까지는 중고차취득가액의

1 0 %를 납부할 부가세에서세액공

제, 2003. 1월이후는8 %로공제

율축소

○세액공제율축소시기를6개월연장

하여2003. 7. 1부터8 %로축소

현 행 개 정(안)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등의대상이

되는중소기업의범위( 2 7개업종)

ㅇ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

사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및개

발업, 방송업, 정보처리업, 의료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종자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및기술서

비스업, 영화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

설운영업등

ㅇ「선박관리업」추가

※선박관리업

:선박의유지·보수, 선용품공급, 선

원관리등의업무를수행하는업종

현 행 개 정(안)

□물류산업에대하여중소기업특별세

액감면등세제지원

ㅇ세제지원대상물류산업범위( 9개업종)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

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

물포장업, 화물검수서비스업, 화물형

량서비스업, 파렛트임대업

ㅇ예선업추가

※예선업

: 항만에서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

하는예선업무을영위하는사업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 물류산업에대한현행세제지원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6년간50% 세액감면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

기업30% 세액감면

-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사업용자산등가액의20% 손금산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사업용자산등투자금액의3%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3) 중소기업의「정보화경영체제인증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별표5·6 )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정보화경영에필요한 요건(인증규격)을충족하는 관리시스

템(Management System)에부합된기업에게중소기업청장

이부여하는인증

<개정이유>

ㅇ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통한 기업경영의생산성 향

상및투명성제고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발생하는분부터적용

(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공해방지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시설에추가(§2 2②2호)

<개정이유>

ㅇ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도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

해 전기자동차의충전시설에대하여도천연가스( C N G )

차량용충전시설과동일하게지원

* 자동차배출가스가도시지역대기오염의80% 이상차지

* 2 0 0 3년부터 전기자동차 시범운행을 거쳐 본격 보급 예정

(서울과제주지역에전기자동차5 0대를시범운행하고전기

충전소1 8개소를설치할계획)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5) 「절수설비」및「절수기기」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대상에추가(§2 2의2①)

※절수설비:별도의부속이나기기를추가로장착하지않고도

일반제품에비하여물을적게사용하도록생산된수도꼭지

및변기

1 1 6 2 0 0 2 년 1 2 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공해방지시설에대하여투자금액의

3 %를세액공제

ㅇ공해방지시설의범위

- 차량용천연가스충전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대기오염방지

시설

- 폐기물관리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등

ㅇ대기환경보전법에의한

전기자동차충전시설추가

현 행 개 정(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ㅇ수입금액의 3∼5% 내에서준비금

을손금산입

ㅇ준비금의사용용도

- 기술개발비,기술훈련비, 중소기업기

술도입비등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ㅇ증가분의 5 0 % (대기업은 40%) 또

는경상분의15% 세액공제

ㅇ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

- 기술개발비, 인력개발비등

- 중소기업의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비용추가

- 중소기업의통합정보화경영체제인증

비용추가

현 행 개 정(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ㅇ공제율:투자금액의7 %

ㅇ대상설비

- 에너지절약형시설

- 중유재처리시설

- 수도법에의한중수도시설

ㅇ대상설비에「수도법에의한절수설

비및절수기기」추가



※절수기기:물사용량을줄이기위하여 수도꼭지또는 변기에

추가로장착하는부속이나기기. 절수형샤워헤드를포함

<개정이유>

ㅇ물소비가가장많이이루어지는가정및업소의 물 절약

을 위해절수설비및 절수기기에대해중수도시설과동

일하게지원

*수도법개정( 2 0 0 1 . 3 )으로절수설비및기기의설치를의무화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투자하는분부터적용

라.법개정에따른규정

( 1 )신축주택양도소득세감면배제지역규정(§9 9의3 )

<개정이유>

주택가격상승을주도하는서울, 신도시및과천소재아파트

에대한감면혜택을줄여주택가격상승확산억제

*서울, 신도시등의경우주택수요가풍부하여 감면혜택을줄

여도건설경기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전망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

(2) 영세율적용대상「장애인용정보통신기기」의범위(§1 0 5 )

<개정이유>

장애인용특수기기에대한지원강화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3) 해외자회사로부터의수입배당금에대한간접외국납부

세액공제범위(§1 0 4의3 신설)

<개정이유>

ㅇ해외 子회사로부터받는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와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수입의 국내유입에 대한 걸림돌

제거를위해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을확대하되

- 내국법인간배당시익금불산입규정과의형평, 조세조약

을 체결한국가와의차별성등을감안하여세액공제율은

5 0 %로규정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지급받는수입배당금액분부터적용

재정포럼 1 1 7

법개정내용 개 정(안)

□부가가치세영세율이적용되는장애

인용품에‘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

기및소프트웨어’추가( 2 0 0 2 . 8 . 2 6

개정)

ㅇ동통신기기등의구체적범위는대

통령령에위임

※영세율 적용대상 장애인용 품목은

장애인용품목

- 의수족·휠체어·보청기·목발등

1 3가지보장구

□‘장애인용특수정보통신기기및소프

트웨어’의범위

ㅇ시각장애인용점자정보단말기

ㅇ시각장애인용점자프린터

ㅇ 시각장애인용으로특수제작된화면

낭독소프트웨어

ㅇ점자판과점필

ㅇ청각장애인용골도전화기

ㅇ지체장애인용 특수마우스·특수키

보드

법개정내용 개 정(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있는지역은신축주택양도

소득세감면대상지역에서제외

ㅇ구체적인 감면배제 지역은 대통령

령에위임

□신축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배

제지역

ㅇ서울,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

본, 중동) 및과천

현 행 개 정(안)

□내국법인이아래국가에소재한해외

자회사( 5 0 %이상출자법인에한함)

로부터수입배당금을수령하는경우

에도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허용

ㅇ조세조약에서 간접납부세액공제제

도를채택하고있지않은국가

ㅇ조세조약미체결국

□세액공제율:시행령에위임 □법인세상당액의50% 

* 법인세상당액계산방법

해외자회사의법인세액×수입배당금

/ (해외자회사의소득금액- 해외자회

사의법인세액)



마. 기타미비점보완

(1) 국민주택「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1 0 6④)

<개정이유>

서민의 국민주택 구입비용 경감을 위해 국민주택신축에

필요한설계용역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국민주택공급물량( 2 0 0 1년기준) : 45만호(전체5 3만호)

<적용례>

2003.7.1 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2) 창투조합등출자에대한과세특례적용대상기관투자

자범위축소(§1 2②)

<개정이유>

ㅇ기관투자자가 창투조합등에출자할 경우세제지원 한

것은벤처투자활성화를위한 예외적인 조치( 1 9 9 6 . 1 2

신설)로서

- 1 9 9 7년이후창투조합수및조합투자금액이3∼4배이상

증가하는등투자활성화를위한지원목적이달성되었고

* 2001년말기준창투조합수: 395개, 투자금액: 약3조원

- 선진국의 경우‘개인출자자’나‘연·기금 등 장기투자

자’에한해지원하고있는점을감안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출자하는분부터적용

(3) 준비금환입시적용하는이자상당가산율 인하(§3③)

<개정이유>

시장금리의하향안정추세반영(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

1 9 9 8년1 4 . 9 9→2 0 0 0년9.25 →2 0 0 2 . 9월말6.00%)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과세표준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4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보완(§1 2 1의2 )

1 1 8 2 0 0 2 년 1 2 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

합등을통해벤처기업등에출자하

여취득한주식양도시양도차익비

과세

*법개정시적용시한3년연장

ㅇ적용대상기관투자자

- 은행, 농·수협중앙회, 증권회사, 종

금사, 상호신용금고, 보험사, 투신사,

증권금융회사, 기금운용법인, 공제사

업영위법인등

- 기금운용법인,공제사업영위법인에

한하여적용

현 행 개 정(안)

□신용카드소득공제

ㅇ연급여총액의1 0 %를초과하는신

용카드 사용금액의2 0 %를 근로소

득금액에서공제

ㅇ다음의신용카드사용금액은소득공

제대상에서제외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등

- 학교및보육시설수업료, 보육비등

- 국세·지방세, 전기·수도료, 전화

료, 가스료, 텔레비전시청료

<추가>

ㅇ신용카드소득공제대상에서제외되

는신용카드사용금액확대

- 전화료에인터넷이용료포함

- 고속도로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

권등유가증권구입비,  리스료

현 행 개 정(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을 당초 목

적에사용하지않은경우미사용준

비금을 일시에 익금환입하고이자

상당가산액부과

ㅇ이자상당가산율

: 1일4 / 1 0 , 0 0 0 (연간1 4 . 6 % )

ㅇ가산율인하

: 1일3 / 1 0 , 0 0 0 (연간1 0 . 9 5 % )

현 행 개 정(안)

□국민주택(전용면적8 5㎡이하)의건

설용역과국민주택관련전기공사·

소방공사·통신공사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면제

□국민주택신축에필요한설계용역을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추가



<개정이유>

ㅇ과표가 이미 노출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실익이 없

는항목등을소득공제대상에서제외

- 유가증권구입비등은현재도 해석을 통해소득공제 대상

에서제외하고있으나이를법령에명확히할필요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사용하는분부터적용

(5) 장기증권저축의매매회전율보완(§8 1의3①)

<개정이유>

매도는 실제 연간 4회 이내로 했음에도 보유주식 가격이

하락하여매매회전율이4배를넘게됨에따라세액공제및

비과세받은세액이추징되는사례방지

<적용례>

개정령공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에매매회전율을적용하

는분부터적용

9. 법인세법시행령

가. 과세대상이되는비영리법인의수익사업범위조정(§2①)

<개정이유> 

예금자보호 및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예금보험공사, 한국

자산관리공사등이 수행하는예금보험사업, 부실채권정리

사업지원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나. 과세이연대상국고보조금범위확대(§6 4⑥)

<개정이유>   

S O C사업에참여하는민간사업자지원

재정포럼 1 1 9

현 행 개 정(안)

□장기증권저축의 경우 연간 매매회

전율을4배이내로제한

ㅇ상기조건미충족시이미세액공제

받은 금액(저축액의5%, 2차연도

7 % )과그동안비과세받은이자·

배당소득세추징

* 매매회전율= 

1년간매도한주식가액총액

당해기간동안보유한주식의평균가액

* 매매회전율은전산에의해납세자별

로매일계산됨

□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의 매매회

전율계산방법

ㅇ매매회전율이4배이내인상태에서

주식거래를종료하였으나보유주식

가격의하락으로매매회전율이4배

를초과한경우거래를종료한시점

까지만매매회전율을계산

ㅇ장기증권저축에가입한1년후 종합

주가지수가하락한경우종합주가지

수하락률을매매회전율계산공식의

분모에가산하여매매회전율계산

현 행 개 정(안)

□비영리법인의과세되는수익사업에

서제외되는사업

ㅇ농업(축산업·조경업제외)

ㅇ연구및개발업

ㅇ학교경영사업

ㅇ사회복지사업

ㅇ국민연금사업등연금및공제업

ㅇ의료보험·산재보상보험사업

ㅇ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용역등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다

음사업추가

ㅇ예금보험사업

- 예금자보호법에의한예금보험사업

(예금자보호법에의한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의채무정리사업포함)

-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의한예금보

험사업

ㅇ부실채권정리사업

-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

률에의한부실채권정리기금의부실

채권정리사업

현 행 개 정(안)

□법인이다음에열거된법률에의하

여국가등으로부터보조금을지급

받는경우

ㅇ보조금으로취득·개량한사업용자

산의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까지 법

인세과세이연(법§3 6 )

ㅇ해당법률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지방재정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기사업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추가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시가산이자율인하(§5 6⑦)

<개정이유> 

시장금리하향안정추세반영

<적용례> 

2003.1.1 이후 최초로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라. 법인의설립 및 납세지 변경신고시 첨부서류 간소화(§9

①, §1 5 2②)

<개정이유> 

행정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국세청에서 법인의 등기부등

본을확인할수있는점을감안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변경또는설립신고하는분부터적용

마. 법인세법상특수관계자의범위조정(§8 7②)

<개정이유>

비상장법인의경우에도 1% 미만 주식보유자는 지배주주

와 특수관계에있지않는한경영에실질적으로영향을미

치지않는점을감안

<적용례>

ㅇ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바.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방법개선(§2 4①, §2 6①)

<개정이유> 

ㅇ창업비 및 개발비의 경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일치

시켜세무조정에따른납세자불편해소

ㅇ주파수이용권및공항시설이용권은전파법·항공법에

1 2 0 2 0 0 2 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고유목적사업준비금미사용시가산

이자율

ㅇ1일1만분의4 ( 1 4 . 6 0 % ) ㅇ1일1만분의3 ( 1 0 . 9 5 % )

현 행 개 정(안)

현 행 개 정(안)

□특수관계자의범위

ㅇ주주 등과그 친족. 소액주주는제

외

ㅇ소액주주의범위

-주권상장법인또는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발행주식총수의1% 미만

소유자(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는

제외)

-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주주도

1% 미만소유한경우소액주주의범

위에포함

현 행 개 정(안)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방법

ㅇ창업비: 5년이내기간중균등액상각

ㅇ연구개발비: 계상한사업연도개시

일부터5년이내에균등상각

* 연구개발비: 신제품개발활동등과

관련하여비경상적으로발생한비용

으로서미래의경제적효과와이익을

기대할수있을것

<신설>

ㅇ당기비용으로전환

ㅇ연구비와개발비로분리규정

- 연구비: 당기비용으로전환

- 개발비: 제품의 판매·사용가능일

이속하는사업연도개시일부터2 0년

이내로서신고한기간중에균등상각

* 연구비: 새로운과학적기술등을얻

기위해수행하는독창적이고계획적

인탐구활동에서발생하는비용

*개발비: 상업적생산또는상업적사

용전에제품·공정등을 새로이 창

출하거나현저히개선하기위한계획

등을위해연구결과나관련지식을적

용하는데발생하는비용

ㅇ주파수이용권및공항시설이용권

- 주무관청이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사용기간동안에균등상각

□납세지변경시1 5일이내에변경후

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ㅇ납세지변경신고서에법인의등기부

등본첨부

□법인의설립신고시설립등기의등

기부등본첨부

법인등기부등본첨부생략



의한 권리소유자가 당해 권리 설정기간에 걸쳐 적정하게

상각할수있도록규정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다

만, 개발비의경우2 0 0 2 . 1 2 . 3 1이 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 합병시승계받은이월결손금공제요건완화(§8 1②)

<개정이유>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세부담 측면에서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점

을감안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가. 납세편의제고

(1) 피상속인의사전처분재산에대한입증책임완화(§1 1④)

<개정이유>

ㅇ상속세가과세되지아니하는사용처미소명기준금액초

과여부에따른과세불형평문제시정(문턱효과제거)

- 예를들면, 현재사용처미소명금액이1 . 9억원인경우에

는과세되지아니하나2 . 1억원인경우에는2 . 1억원모두

과세(⇒개정안에의할경우 0 . 1억원만과세)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상속이개시되는분부터적용

(2) 가산세가면제되는공익법인임직원범위(§8 0⑦)

<개정이유> 

ㅇ건전한공익사업활성화지원

※사회복지사(근거법: 사회복지법)

- 채용: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는사회복지사를그종사자로채용하여야함(법§1 3 )

재정포럼 1 2 1

현 행 개 정(안)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을승계하여

ㅇ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

위안에서공제가능

ㅇ단, 합병후승계사업에서결손금이

추가로발생한경우동결손금을공

제가능한승계결손금에서차감

ㅇ현행유지

ㅇ폐지

현 행 개 정(안)

□피상속인사망전에보유재산의처

분을통한상속세부담회피를방지

하기위해사망전1년이내에처분

한 재산가액이재산의 종류별로 2

억원( 2년이내5억원) 이상인경우

ㅇ사용처를밝히지못한금액이처분

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적은금액보다적을경우에는과

세하지아니하나

ㅇ많을경우에는사용처를밝히지못

한금액전액을과세

* 재산의종류: ①예금·유가증권등

②부동산등③기타(골프회원권등)

ㅇ많을 경우에도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2억원중적은금액

을차감한잔액에대해서만과세

현 행 개 정(안)

□출연자또는그특수관계에있는자

가공익법인이사현원의 1 / 5을초

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경우관련경비전액을가산세

로부과

ㅇ다만, 의사·교사·보모·사서에

관련된 경비(예 : 급료, 차량유지

비)는가산세부과대상에서제외

ㅇ사회복지법인의사회복지사추가



- 업무(영§6 )

■사회복지프로그램의개발및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필요로하는사람에대한상담업무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증여하는분부터적용

(3) 증여세연부연납범위확대(§6 7 )

<개정이유>

연대납세의무자의지위에서 납부하는 증여세에 대하여도

수증자가납부하는증여세와동일하게연부연납을허용하

여일시납에따른부담완화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연부연납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4) 토지무상사용이익에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2 7

①,§8 1⑥)

<개정이유>

ㅇ토지무상사용이익의유형을시행령에구체적으로추가

열거규정

ㅇ토지무상사용기간( 5년)중특수관계인의토지를사실상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사유발

생일부터3월)를허용하여납세자의부담완화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증여하는분부터적용

(5) 고·저가양도시증여의제규정보완(§2 6 )

<개정이유> 

ㅇ상장 또는협회등록법인주식이 증권거래소또는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 거

래라할지라도공정한경쟁매매과정을 거쳐가액이결

정된것이므로증여의제대상에서제외

- 다만, 장내거래중 시간외대량매매의경우는공정한거

래를 통해 가액이 결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증여

의제대상에포함

* 시간외대량매매: 시간외시장( 1 5 : 1 0 - 1 5 : 4 0 )에서종목및

1 2 2 2 0 0 2 년 1 2 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안)

<신설> □연대납세의무자의지위에서수증자

가납부할증여세를증여자가납부

하는경우연부연납허용

현 행 개 정(안)

□특수관계자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높게거래한경우

ㅇ대가와시가 차액중 시가의3 0 %

와1억원중적은금액을차감한금

액에대해증여세과세

□다음의경우는특수관계자간거래라

하더라도증여의제대상에서제외

ㅇ상장·협회등록주식으로서증권거

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거래된경우

- 다만, 시간외대량매매는제외

현 행 개 정(안)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

용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증여세과세

ㅇ토지무상사용유형( 5가지)

- 특수관계자의토지상에건물을신·

증축한경우

- 특수관계자로부터건물만을 증여받

거나매입한경우등

<신 설>

□토지무상사용유형추가

ㅇ토지·건물소유자가 토지를 양도

등을하고당해토지를무상사용하

는경우

ㅇ토지·건물소유자가다른경우로서

건물을 증여받고 토지를 무상사용

하는경우

ㅇ이와유사한경우로서토지를무상

사용하는경우

□토지를상속·증여받은경우등다

음과같은사유로당해토지를무상

으로사용하지않는경우경정청구

허용

ㅇ당해토지를양도한경우

ㅇ건물멸실

ㅇ수증자의사망

ㅇ유상으로전환한경우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 당일의 최고

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

(거래량: 50,000주이상, 거래금액: 10억원이상)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증여하는분부터적용

나. 기타미비점보완

(1) 물납주식수납가액결정방법보완(§7 5 )

<개정이유>

ㅇ물납주식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 물납시점에서 재

평가하도록하여국고손실최소화

- 다만, 물납주식가액(일부물납한경우는전체평가액)이

물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물납세액으로 평가하여

납세자부담완화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물납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2) 증여재산에서공제하는채무범위규정(§3 6①)

<개정이유>

일반채무까지확대할경우조세회피목적으로악용될소지

가 있으므로 당해 재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임대보증금

만규정

<적용례> 2003.1.1 이후최초로증여하는분부터적용

11.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1) 어업지원금에대한농어촌특별세비과세(§4①1 )

<개정이유>정부의어민지원효과제고

<적용례>개정령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받는 어

업지원금에대한감면분부터적용

12. 세무사법시행령

(1) 세무사1차시험과목조정(§1의4②별표1 )

<개정이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법률과목보완

<적용례>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최초시행하는

시험부터적용

재정포럼 1 2 3

법개정내용 개 정(안)

□채무부담조건으로 재산증여시 증

여세과세가액은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채무를차감한가액

ㅇ채무의범위에당해증여재산에담

보된 채무 외에 당해 증여 재산에

관련된채무등을추가하고

- 그채무등의범위를대통령령에위임 - 당해재산을임대한경우임대보증금

※수증자가인수한임대보증금에대하

여는증여자에게양도소득세과세

현 행 개 정(안)

□세무사1차시험과목( 5과목)

ㅇ재정학,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영어

ㅇ상법(회사편)

□세무사1차시험과목조정

ㅇ(현행과같음)

ㅇ상법(회사편), 민법(총칙편), 행정

소송법(민사소송법준용규정포함)

중1과목선택

현 행 개 정(안)

□농특세비과세

○농어민·농어민단체에대한조세감면

○창업중소기업, 개인저축, 연구개발

등에대한조세감면등

□농특세비과세대상추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지원금

(폐업·감척지원금등)에대한소득

세또는법인세감면분

현 행 개 정(안)

□물납재산의수납가액

ㅇ원칙: 상속또는증여재산가액

ㅇ예외: 연부연납세액에대한각회

분의 분납세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물납시점) 현재 당초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가액

ㅇ예외범위에다음을추가

- 물납주식가액이주식발행법인의주

요재산을처분하는등상속인의부

실경영으로 상속·증여당시 가액에

비해50% 이상 하락한경우

- 다만, 물납주식가액이세액상당액에

미달하는경우에는그세액으로평가



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주요개정내용

1. 특소세과세대상승용자동차의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범위와일치

□ 배경

○ 2 0 0 2년 1 0월 2일 국세청에서 우리부에 (주)쌍용자동

차에서레저·스포츠카용도로제작한「무쏘스포츠카」

에대한특소세과세여부를질의해옴.

* 동차량은5인승승용석과소형화물칸이결합된승용·화물겸

용차량으로자동차관리법에의해화물차로형식승인을받음.

* (주)쌍용자동차는우리부에 국세청 질의가 접수된 2 0 0 2년

1 0월초경소비자판매준비를완료하고출고대기상태

○ 2 0 0 2년 1 0월 1 2일 우리부는‘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 차량이 현행 특별소비세법령
1 )

및 대법원

판례
2 )

등을감안할 때 과세대상차량에 해당되는것으

로심의·결정

1) 현행특소세법시행령상승용차판정기준은「주로사람을수송

하기 위해 제작된 차량」으로 규정하고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물품의형태·용도·특성에의해

결정」하도록규정

2) 대법원 판례(2001.6.12. 선고9 9두7074 판결)도 과세대상

승용자동차판정기준에대해자동차관리법상의형식승인에관

계없이특소세법상의실질과세원칙에따라판단하도록판결

⇒‘무쏘스포츠카’가자동차관리법에의해화물차로분류되나 승

용석길이( 1 8 0㎝)가화물칸( 1 1 8㎝)보다크고레저용인점등

으로‘주로사람수송목적’으로제작된차량으로특소세과세

대상에해당

○ 한편으로무쏘스포츠카와유사유형차량인미 다임러크

라이러사‘다코다’픽업의국내 수입계획이 알려지고

동차량에대한특소세과세여부에대해

- 미국측은 매분기마다 정례적으로 개최( 1 1 . 2 1 ~ 2 2일

4 / 4분기회의 개최, 워싱턴)되는 한·미통상현안실무점

검회의시‘다코다’문제를주요논의의제로선정

* 미다임러크라이러사의‘다코다’도현행특소세 법령및 대

법원판례등을감안할때특소세과세대상에해당됨.

○ 또한, 국회대정부질의에서도특소세법과자동차관리

법상자동차 분류기준이상이함에따른국민불편의해

소방안을조속히마련토록촉구

1 2 4 2 0 0 2 년 1 2월호

정 책 흐 름

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소비세제과에서2 0 0 2년 1 1월 2 3일에발표한「특별소비세법시행령개정」의주요내용입니다.



□개정방향

○ 우리부는 이와 같이 특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 기준과

자동차관리법상의 기준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

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 그간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등 관계부처간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국내법상의자동차 분류기준을일치시키는 문

제를논의

○ 관계부처논의결과, 건설교통부에서자동차관리법상자동

차분류기준에대해현재실제적으로적용하고있는내부

집행기준을법령에규정하여투명성을제고하기로하고

- 이에따라 특소세법상의승용차 분류기준을자동차관리

법으로일치시켜국내법체계의조화를도모하기로함.

□개정내용

①현재 특별소비세법상의승용차 기준과자동차관리법상

의 승용차기준이서로일치하지 아니하여발생하는국

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

- 특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

동차분류기준으로일치시켜국내법체계의조화*를도모

·다만, 특소세과세대상이되는승용차의 승차정원은 현

행과같이8인승이하로계속유지

* 현재자동차세·취득세등을부과하는지방세법상의승용차

기준은자동차관리법상기준을적용하고있음.

※특별소비세법상의 승용차 기준을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으

로 일치시킬경우, 자동차관리법상‘화물차’로형식승인을

받은5인승픽업차량등은특소세과세대상에서제외됨.

②이와 함께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와 화물차 분류기

준을보다명확화하기위해

- 현행자동차관리법상의화물차기준을현재실제적으로적

용하고있는내부집행기준인‘적재중량·면적기준및차량

구조 요건’등을 법령화하여 시행규칙에 규정(건교부가

2 0 0 2년1 2월중에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개정하여조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내용(안) >

현행

- 화물자동차: 주로화물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차량

개정

- 화물자동차: 화물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화물적재

공간면적이1㎡이상이고화물적재공간의적재중량이승용

석(운전자를제외) 적재중량보다큰 차량으로서다음의조

건중하나를충족하는차량

·화물적재공간과승용실이분리되어있을것

·화물적재공간과승객실이동일차실내에있는경우는격벽

이 설치되고화물적재공간의면적이 승객실면적(운전석이

있는열의승용공간면적은제외)보다클것

2. 납세편의를위한제도개선사항

○ 택시·렌트카·장애인차량 등 특소세를 면제받은 차

량을5년이내에처분하는경우면제받은특소세 추징

방법을합리적으로개선

- 현재특소세추징시과세표준은‘차량처분시판매가액’으로

하고있어담합등에의한허위가액신고등의부작용발생

재정포럼 1 2 5



- 특소세추징시과세표준을지방세법상의‘중고자동차취

득세시가표준액’으로변경하여과세근거객관화

○ 최근의저금리추세를감안하여특소세납부불성실가산세

율을 현행 1일 0 . 0 5 % (년1 8 . 2 5 % )에서 1일 0 . 0 3 % (년

1 0 . 9 5 % )로인하

○ 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가구류, 모피및골프용품등에

대한「특소세납세증명표지」부착제도폐지

<추진일정>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무회의 등을 거쳐 1 1월말

~ 1 2월초에시행

Ⅱ. 세부내용

1.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차 범위와일치(특소세령§1조별표1 )

<개정이유>

□특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 기준을 자동차관

리법상의승용차기준과일치시킴으로써

○ 승용차분류기준에대한국내법체계의조화를도모

○ 승용차및화물차구별의투명성제고를위해자동차관

리법상의 자동차분류에 관한 내부 집행기준을 법령에

규정화동시추진(건설교통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형식승인받은5인승 픽업차

량등은특소세과세대상에서제외됨.

□특소세 과세대상승용차의승차정원 기준은 현행과 같

이8인승이하로함.

<시행시기> 

시행령공포일이후반출또는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2. 택시, 렌트카등 조건부면세승용차의 특소세 추징세액

계산방법 개선

<개정이유>

□현재택시, 렌트카, 장애인차량등조건부면세대상승용차를5

년이내에용도변경하거나처분하는경우, 특소세추징관련과

세표준은‘용도변경·처분시판매가격’으로하고있어

○ 담합에 의한 이중계약·허위계약등을 통해 세금부담

회피및 실제거래가격확인과정에서 납세자와과세관

청과의마찰등이빈번하므로

1 2 6 2 0 0 2 년 1 2 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주로

사람의 수송을 목적으로제작된 다음

의차량을말함

ㅇ승차정원8인이하인일반형승용자동

차(경차제외) 

ㅇ지프형차량

ㅇ배기량125cc 초과인이륜자동차

ㅇ캠핑용차량

□특소세과세대상승용차를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승용자동차로변경(경차제외)

ㅇ과세대상승용차의승차정원은현행과

같이8인승이하

현행과같음

현 행 개 정 안

□택시, 렌트카등에대해서는5년이

상보유조건으로특소세가면제됨.

ㅇ그런데당해차량소지자가5년이

내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 당시의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특

소세를추징함

- 추징세액= 처분당시판매가격

×특소세율

ㅇ특소세추징시적용하는과세표준을

지방세법상의「취득세시가표준금

액」으로변경하여감면세액을추징

- 추징세액= 중고차취득세시가표준

가액×특소세율



○ 감면세액 추징시 특소세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상의 중

고자동차‘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변경하여 세액 추

징근거의객관화도모

3.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인하(특소령§1 8조의2 )

<개정이유>

○ 납부불성실가산세는세금의 불성실 납부에 대한 처벌

적 성격을가지고 있으므로시장금리보다높은가산세

율을적용할필요는있으나

- 시장금리는5∼6% 수준이며국세환급가산금이자율도1

일 0 . 0 1 3 % (연 4 . 7 5 % )에 불과한점을감안하여가산세

율을인하조정

○ 법인세법·소득세법등 여타 세법상 납부불성실 가산

세율과동일하게조정

※외국의납부불성실가산세율

4. 「특별소비세 납세증명표지」부착제도 폐지(특소령 §3 7조

②항)

<개정이유>

□사업자의납세대상물품관리장부기장·보관과국세청

의 과세물품전산화 등으로 납세증명표지부착 필요성

이적어졌으므로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폐지

재정포럼 1 2 7

현 행 개 정 안

□납부불성실가산세율

ㅇ1일0 . 0 5 % (연1 8 . 2 5 % ) ㅇ1일0 . 0 3 %수준(연1 0 . 9 5 % )으로인하

프랑스 독 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연5 % 연 1 2 % 연6 % 연1 0 %

현 행 개 정 안

ㅇ납세보전을위해가구류·골프용품등

의제조자에게제조장출고단계에 특

소세납세증명표지를부착

<규제완화차원에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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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4 9

거꾸로가는소득재분배

전체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간접

세 비중이 2 0 0 0년 46.7%, 2001년

4 8 . 8 %에서 올 상반기에는 5 2 . 6 %로

크게높아졌다고한다.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같은 간접세는 늘어난

반면 직접세인 소득세, 상속·증여

세는 감소한 탓이다. 이 같은간접

세 비중 상승은 수익자 부담 원칙

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금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에바람직하지않다는것이일

반론이다.

이에 대한조세당국의생각은 조

금 다른 것 같다. 최근 세계 각국

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데서

보듯직접세를낮추는것이세계적

인 흐름이란 것이다. 특히 간접세

비중이낮은미국이소비세중심으

로 조세체계를바꾸려하고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직접세 비중

하락, 간접세 비중 상승은 불가피

하다는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

증가가외국기업유치전략등에따

른 정책 결과물로 나타난 것인지

당국에묻고싶다. 재산가의상속·

증여세만 해도 철저하게 거둬지지

않는다는게사회적통념이다. 우리

나라는선진국과달리재정을통한

소득보전기능이약한만큼직접세

강화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외환위기

후 소득격차는갈수록벌어지는추

세다. 정부는 그동안 세원 발굴도

어렵고 조세저항도 크다는 이유로

직접세징수강화에소홀하지않았

는지돌아봐야할것이다.

문제는 직접세 인하라는 세계적

추세와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데

있다. 그런점에서 정부는 현 조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세금을 쉽게거두겠

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팽배

해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한다.

자영업자의과표 양성화, 상속·증

여·양도세강화, 음성탈루소득추

적 강화에도 더 힘써야 한다. 소득

재분배 강화, 빈부격차 해소는 아

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은정책

목표다.

『경향신문』2 0 0 2년1 2월3일자사설

공정과세로지하경제척결을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

줄을 모른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주최한‘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한

세제개편방안’심포지엄에서 한국

조세연구원의 현진권 연구위원은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를 국내총생

산( G D P )의 약 2 0％선으로 추산했

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

( O E C D )가 2 0 0 0년 발표한 국가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 1 9 9 0 ~ 9 3

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등과 더불어

G D P의 3 8 ~ 5 0％ 수준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런의견

저런생각

본란에서는 조세정책에 대한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 등에 실린 조

세·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1 5 0 2 0 0 2 년 1 2월호

예산의두배

미국, 일본, 스위스, 홍콩, 싱가

포르 등의 상위권( 8 ~ 1 3％)보다

훨씬 뒤처지고 하위권의 태국, 이

집트, 나이지리아등( 7 0％)보다 겨

우 나은 상태다.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 수준의 조세후진국이다.

O E C D국 가운데서는 지하경제비율

이 가장 높다. 지하경제로 악명

높은 이탈리아나 러시아도 3 0％

미만이다. 

우리의 지하경제 규모를 금액으

로 환산하면 지난해 G D P가 5 4 5조

원이었던만큼 1 1 0조원내지 2 7 0조

원이 된다는 얘기다. 올해 예산의

약 1배내지2배가된다. 엄청난규

모다. 

지하경제의 창궐은 세정·세제

등 조세체제의 낙후와 납세정신의

결여에따른것이다. 30여개에상당

하는 세목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

은 근로소득세다. 법인세도세원포

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중기업들이주축을이뤄탈세가쉽

지않다. 문제는개인사업자들이다. 

부가세간이과세제폐지

우리나라 대종 세금은 부가가치

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는 대략 3 5 0

여만명이다. 또한 사업, 근로, 이

자·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종

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은 1 8 0여만

명에 이른다. 이들의 성실신고가

문제다.

예산증대에 따라 세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조세저항을 불러오지

않으면서세수를늘려야한다면음

성세원양성화의필요성은더욱크

다. 우선 세정·세제 등 조세체제

의 선진화·현대화로 탈세를 최대

한 차단해야 한다. 모든거래의 기

장화를 관철해야 한다. 보상과 응

징이 배합돼야 한다. 과거에도 여

러 차례 캠페인성으로 추진됐으나

납세자들의 끈질긴 조작과 탈루,

정부 측의 피로 등으로 번번이 실

패로끝났다. 

이제는 세수증대뿐 아니라 기업

경영과 경제 시스템을 투명화, 기

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세무조사

비율을 현재의 0 . 3％ 수준에서 미

국 수준인 1％선으로 강화해야 한

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목적 이외

의 용도로남용돼서는안된다.

전자상거래활성화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도 주요 수

단이 될 수 있다. 카드 이용의 활

성화가 거래의 투명화에 기여했듯

이 전자상거래의확산이또 하나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인

센티브도 필요하다. 김종갑산업자

원부산업정책국장은매출또는구

매액에 대해 0 . 2％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포철은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경영

체제의 구축으로 연간 2 , 5 0 0억원의

원가절감을기대하고있다. 

한편카드활용도를높이기위해

수수료 인하도 적극 추진해야 한

다. 가입자 폭증으로 수수료 인하

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세제

개혁도 필요하다. 영세사업자(연간

매출액 2 , 4 0 0만원 이상 4 , 8 0 0만원

미만)를위한부가가치세간이과세

제(매출액의 2％)가수혜자들의부

실신고를조장, 오히려지하경제를

유도하는창구가돼 이를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간이과세제

는 현재 대상자가 1 3 0만명으로 당

초 부가세제에대한저항을약화시

키기위해마련한것이나대상자들

이 과세특전을계속누리려매출액

과소신고를일반화해오히려성실

신고의 장애가 되고 있다. 일반과

세자와의불균형문제도있다. 

이를폐지하고대신대상자에대

해 소액부과징수제도를 적용하는

게 낫다. 지하경제와의 싸움은 표

가 안 난다. 정부의신념과지구력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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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1 5 1

부익부빈익빈사회될라

우리나라가 5년전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 체제에 진입하면서 가

장 우려했던 것이 빈부 격차의 확

대였다. 그런데 그 현상이 현실화

하는수준을넘어갈수록심화하고

있다. 이러다가는빈익빈부익부상

황의확대로사회가확연히이분되

는 것은아닐지걱정이다.

국민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

자산이 많은 우리나라 상위 2 0 %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하위 2 0 %

의 6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 상위 2 0 %가 개인 금융자산

총액의 7 1 %를, 상위 5 %가 3 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기준 상위

2 0 %와 하위 2 0 %간 소득격차 5 . 0 2

배에 비교하면 엄청난 수준이다.

게다가부동산의불평등은더욱심

각하다.

전문가들은이 같은현상이 외환

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고금리, 벤처열풍, 저금리등의영

향으로부의쏠림현상이심화했다

는 것이다. 이런정책들이 외환위

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

다고는하지만정도가지나쳐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는 이제

부터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분배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

다. 외환 위기 극복과정에서가장

고통을 받은 계층이 극복 후에도

가장피해를봐서는안된다.

더욱 문제는 분배 관련 자료의

미공개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

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 들이 국세

청, 행정자치부, 국민연금·건강보

험공단 등이 갖고 있는 납세 실적

과 소득 현황 자료들을 최소한 연

구용으로라도 제공해줄 것을 정부

에 공식 건의한 것은 한마디로 충

격적이다. 정부가 소득 분배 문제

에 대해 개선 의지조차 있는지 의

문이다. 이런 상태로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모르겠다. 정부

는 기초 자료부터 공개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잘못을

저질러서는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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